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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한방의료기술의표준화를통하여국

민의보건안전및 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확보하

고, 나아가우리고유의전통의료기술을세계시장

에 진출시켜신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한방의료

기술표준화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동 표준화추진5개년계획은‘0 8년까지「한방의료

기술표준화센터」를설립하고표준화로드맵을마련

하며동 로드맵에따라우리고유의한방치료기기

와 진단기기의품질및 성능평가기술에대한표준

을 개발하여, ‘1 2년까지5년 동안“일회용침”등

1 0여종의새로운국가표준( K S )을 제정하고, 중국·

일본등과협력하여국제표준화기구내에“전통의

학분야기술위원회”설치를추진할예정이다. 또한,

표준화추진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충분한의견

수렴을위해한방전문가뿐 아니라양방의료기술

분야전문가등산·관·학이포함된표준기술연구

회를구성·운영하고, 한방의학표준화에대한보

급도강화할계획이다.

W H O에의하면세계의전통의학시장규모는‘0 8년

2 , 0 0 0억 달러로추산하고있으며, ‘9 0년대이후고

령화및웰빙문화확산에따라전세계적으로전통

한방 의료기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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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및 제품에대한관심이커지고관련시장

이 확대되고있다. 중국, 일본및 미국등도전통의

료 기술분야를새로운산업으로집중육성하고있

으나, 우리나라의경우, 우수한한의사등 기술적·

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과학화된

표준의부재로세계시장진출이늦는등 다른나라

와의경쟁에서뒤떨어져있는상황이다.

W H O에서도세계각국의전통의학에대한표준화

의 필요성을절감하고“전통의학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있으며, 미국, 중국및일본에서도R&D 투

자는물론, 세계시장선점을위하여관련규격들을

국가표준으로제정ㆍ운영중에있다. 또한자국규

격의 국제표준지정을추진하고있어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우리나라도표준화추진이시급하다.

금번한방 의료기술표준화계획수립예정에대해

경희대한의학과이종수교수는“W H O에서도전통

의학에관심을가지고표준화를추진하는데우리는

늦은감이있다”면서“한의학분야는다른어떤나라

보다도기술적·인적자원을많이 보유한한국이

세계를주도해나갈수 있는좋은분야”라고적극

환영의뜻을밝혔다.

기술표준원은한방의료기술표준화가추진되면한

방의료기술의과학화와제품에대한품질향상으로

국내한방의학기술에대한신뢰가높아져국민보

건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기술표준원은산업체에SizeKorea 사업으로확보된

한국인인체치수정보보급을확대하기위해O n e -

Stop 인체치수정보보급서비스를실시한다.

Size Korea 사업은산업제품및생활공간설계시필

요한인체치수정보를보급하기위해시작된사업

으로‘0 3년부터‘0 4년까지2년간우리나라국민2

만 여명에대한인체치수측정조사및 형상정보측

정을수행하였고, ‘0 5년에는고령자의동작범위및

머리형상을측정하였으며‘0 6년에는지체장애인

에 대한인체치수를조사하여보급하는역할을수

행하고있다.

그러나그 동안측정된인체치수의원 데이터( r a w

d a t a )를 이용하기위해서는인체표준정보실(기술표

준원소재)에방문하여통계분석및형상분석작업

을 직접해야했기때문에 시간적여유가없거나,

관련지식이부족한산업체나연구기관에서이용에

어려움이있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S i z e K o r e a홈페이지( s i z e k o r

e a . k a t s . g o . k r )에One-stop 인체치수정보보급서비

스 게시판개설및 관련인원을확충하여산업체및

연구기관에인체치수정보이용편의성을높이도록

하였다.

One-stop 인체치수정보보급서비스는S i z e K o r e a

홈페이지에회원가입후 관련게시판에데이터사

용목적, 원하는데이터종류, 필요한성별/연령구간,

사용프로그램, 및상세요청사항을기입하면기술

표준원의담당자가데이터분석및 인체형상가공

작업등을한 후 결과물을이메일을통해서전달하

며, 진행사항을문자메시지를통해서알려준다. 

예를들어, 의자팔걸이높이설계에필요한인체치

수정보를얻고싶다면게시판사용목적에“의자설

계”로 기입후 데이터항목에서“앉은팔꿈치높이”

를선택한다음전체연령의남녀평균값을알고싶

다고기입하면된다.

그러나개인논문작성및개인연구등을목적으로

One-Stop 인체치수 정보 보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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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경우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

이번서비스로그동안학계, 개인의사용비중이높

았던인체치수정보의활용을산업계에서도좀 더

수월하게사용할 수 있도록통계및 3차원형상작

업을대행, One-stop 방식으로제공함으로써그동안

데이터활용이적었던산업계에인체치수정보를조

금더적극적으로보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마크표시제품판매촉진을위

해 7월 5 ~ 6일 이틀간주요대형마트전국매장에서

‘안전한공산품유통촉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에참여한업체는안전인증( )·자율안

전확인( ) 표시 대상 공산품을판매하는이마

트·홈플러스·롯데마트·홈에버·G S마트·농협

유통등총6개대형마트다.

이들6개대형마트들은안전한제품판매를통한소

비자보호와기업이미지향상을위해캠페인에적

극 동참하고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마크표

시제품으로교체해판매하였다.

이번 캠페인기간 동안기술표준원은안전인증기

관·제품안전감시원과함께전국1 6개매장을직접

방문, 안전마크표시제품판매확인및안전관리교

육, 소비자홍보활동등을펼쳤다.

또한기술표준원은시중유통제품에대한안전성조

사와함께지난4월부터활동을시작한제품안전감

시원활용모니터링을확대하는한편, 각시·도에

불법공산품에대한단속강화를요청할방침이다.

한편, 개편된공산품안전관리제도에따르면, 기존

· 마크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어린

이보호포장’등 새로운 (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바뀌었으며, 3월2 4일 이후출고ㆍ통관되는

안전관리대상6 5개 품목 공산품은의무적으로

마크를부착해야한다.

‘튜브의공기는80% 이상넣지말 것’‘어린이혼자

물놀이기구사용하면위험’‘폭염시공기추가주입

삼갈것’… 기술표준원은물놀이가집중되는휴가

철을 앞두고‘물놀이용품안전사용지침서’를 제

작·배포하였다.  

기술표준원은이‘지침서’를 주요유통매장에집중

배포, 안전문화조성을통한 안전사고사전예방에

주력할방침이다. 아울러8월중 물놀이기구안전사

용캠페인을개최, 어린이와부모의안전의식을높

안전 공산품 유통 캠페인

물놀이용품 안전사용지침서 제작 배포

K P S마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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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제품결함으로인한 안전사고

발생예방및 지난3월 개편된새 안전관리제도정

착을위해물놀이용품4개 품목, 24종에대해시판

품조사를실시(‘0 7 . 6 . 1 8 ~ 7 . 2 0 )하였다.

조사결과, 성능시험에있어서는모든제품이합격,

안전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일

부 품목(보트1종, 부력보조복6종)에주의사항등

표시사항이누락되어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실시

할계획이다.

※물놀이용품의무표시사항

- 공기를과하게넣는것은파손의원인이되므로8 0 %

이상넣지말것

- 구명기구가아님

- 수영장이나풀장등안전한곳에서만사용할것

- 어린이혼자서는위험하니반드시보호자의보호하

에사용할것

- 몹시더운때는공기를추가주입하지말것

- 뾰족한바위ㆍ자갈ㆍ철조망등 예리한물체와의접

촉을피하고화기를가까이하지말것

- 공기주입후공기가새어나오는지반드시확인할것

기술표준원은또, 지난7년간( 2 0 0 1 ~ 2 0 0 7 . 7월) 발생

한 물놀이용품안전사고2 9건을분석ㆍ발표했다.

분석결과, 사용자의낮은안전의식이안전사고의

주된원인인것으로나타났다.

래프팅(급류타기)을하다바위ㆍ노등에부딪히거

나 보트가뒤집히는등 사용자부주의로인한안전

사고가7 2 % ( 2 1건)를차지했다. 물놀이용품의공기

주입구접합부가불량하거나공기가빠지는등 제

품결함으로인한안전사고는2 8 % ( 8건)였다.

사고내용별로는골절( 1 1건), 베인상처( 5건), 찰과상

( 4건), 타박상( 2건) 등경미한사고가대부분이었으

며, 품목별로는래프팅보트ㆍ바나나보트등으로인

한사고( 2 5건)가많았다.

기술표준원은그간품질불량문제가제기되어왔던

K S인증“위생도기”를 수거하여품질시험을실시한

결과, 일부중국산제품이“치수기준”에 미달한것

이외에는모든제품의품질이양호한것으로나타

났다. 

금번의「시판품조사」는 K S인증을받은“위생도기

(KS L 1551)”2 9개 업체중 현재시중에서유통되고

있는2 7개 업체(국내6개 업체, 중국2 1개 업체)의

제품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세척성능, 배출성

능, 균열성능등“위생도기”의 성능면에있어서국

내의“D L사”등6개 업체와중국의“D W”사 등 1 7

개 업체의제품은K S품질기준전항목에서기준에

만족하여품질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었으나, “D P

사”등중국의4개 업체는KS 품질기준중“치수항

목”이 부적합한것으로조사되어개선하도록조치

하였다.

KS인증 위생도기 품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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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앞으로도KS 품질기준에적합한“위생

도기”만이유통될수 있도록지속적인제품의품질

관리를통하여국민의안전한생활이보장받을수

있도록K S제품의인증관리를한층더 강화할방침

이다.

한편국민들의인체치수가변경되어“위생도기”의

품질과치수규정에대한K S규격을개정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되면언제라도소비자또는관련기업의

의견을수렴하여K S규격에반영해나갈계획이다. 

Size Korea 사업은산업제품및생활공간설계시필

요한인체치수정보보급을위해 시작된사업으로

‘0 3년부터‘0 4년까지2년간우리나라국민2만여명

에 대한인체치수측정조사및 형상정보측정을수

행하였고, ‘0 5년에는고령자의동작범위및 머리형

상을측정하였으며, ‘0 6년에는지체장애인에대한

인체치수를조사하였다.

올해실시되는근력측정사업은자동차, 생활용품

등 제품의사용편의성제고및 작업장과산업설비

설계 시 안전성을고려하기위한기초자료마련을

위해추진하게되었으며, 이와같은대규모측정은

국내에서는이번이처음이다.

이번측정은전국만 2 1세~ 6 8세 남녀7 0 0여명을대

상으로쥐는힘, 잡는힘, 드는힘, 미는힘, 당기는

힘, 누르는힘, 올리는힘, 돌리는힘, 비트는힘, 다

리로미는힘등총8 0가지항목을측정할예정이다. 

- 측정은8월1일부터9월3 0일까지1일3회강남대와동아대

에서실시되며, 측정시간은4시간정도소요된다. 

측정에참여하고싶은지원자는해당연령대(만2 1

세~ 6 8세)에속하면서관절, 근육, 허리부위에관련

된질병이없으면누구나가능하며, 측정에따른소

정의사례비도지급한다.

※문의처: 031-280-3769

이번 측정 사업으로국내 최초의근력관련참조

표준이확보될뿐만아니라제품및 시설디자인시

기존측정된인체치수, 동작범위에이번에측정될

근력자료까지활용할수 있어제품의안전및 편의

성 향상과생산성및 산업안전에도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이제부터우리나라에서인증받은 제품을해외에

수출할때 외국에서따로인증을받을필요가없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이사무국(사무국장:기술표준정책부장)

을 맡고 있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Korea Acc

reditation System)가지난7월1 3일 싱가포르에서태

평양지역제품인정기관및 그 관련기구대표가참

석한가운데열린태평양지역인정협력체(PAC) 위

원회회의에서2 1개 전회원국의동의를거쳐아시

아에서는최초로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 I A F -

한국인 근력측정 사업 실시

제품인정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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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 A )가입에성공했다.  

※K A S는2006. 5. 8 ~ 11(4일간) PAC의심사를받은바있음

※PAC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태인정기구

협의체) 

※IAF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기구협의체] 

※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이에따라KAS 인정제품은국제적으로공인되어수

출이한결용이해졌다. 

이번국가간상호인정으로K A S로부터인정을받은

국내인증기관에서발행한제품인증서에대해서는

협정국가의추가인증을받지않아도인증을받은

것과동일한효력(형식승인·안전인증·품질인증)

을갖게된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수출업체는인

증비용과시간절감의혜택을받아국제경쟁력향

상에도움을주고소비자에게는우리제품에대한

신뢰성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현재제품인정분

야 국제상호인정협정에가입한나라는영국, 캐나

다, 독일, 프랑스등2 7개국이며한국은2 8번째가입

국이되었다.

이번협정체결로수출업체들은수입국에서의인증

면제로연간미화1 0억 달러이상의비용을절감할

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금번 M L A가입은, 세계각국이 F T A체결시또는

W T O / T B T협상시국제상호인정협정( M L A )체결이

중요정책으로부상하는시점에이뤄진것으로, 우

리의인증마크로제품의품질을국제적으로인정받

을수 있게되어국내수출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

무역촉진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국산제품의기술적노하우유

출방지및외국인증시비용절감을위해서제품인증

부분을활성화하여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등 현재의9개국제공인

제품인정기관을앞으로3년안에2 0개 기관으로확

대하고제품 인정범위를1 5 0개 분야에서3 0 0여개

분야로늘릴계획이다. 

댄스, 덤블링등 모든동작을사용자가프로그램을

통하여인간의동작과유사하게구현할수 있으며,

과도한외부힘에도관절이파손되지않는“교육용

휴모노이드로봇”이 개발되어, 신제품인증을받

았다.

이번N E P인증으로정부부처와공공기관의의무구

매 및 조달시장에서의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

평가면제혜택을받도록되어있어산업화초기단

계인지능형로봇의수요창출과기술발전이앞당겨

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교육용휴모노이드로봇과같

이국내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

기술을적용하여실용화가완료된제품 중 경제

적·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성능과품질이우수한

교육용 휴머노이드로봇 신제품(NE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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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제품을‘0 7년 2/4 분기에신제품으로인증하

였다.

국가연구개발과연계하여전통적인전력기술에센

서, 무선네트워크등의정보기술을융합하는전력

IT 표준화사업이본궤도에진입함으로써우리나라

전력산업이한단계업그레이드될 수 있는전기가

마련되었다.

기술표준원은7월5일 전력IT 표준화포럼창립1주

년을맞아열린워크샵에서그간에추진한전력I T

표준선진화로드맵구축, 프랑스등선진국과국제

표준협력강화및 전력IT 표준화국제회의국내유

치등에큰성과가있었다고발표하였다.

워크샵에서는전문가1 5 0여명이참가하여원격제

어, 통신, 응용S/W, 배전시스템, 에너지마켓통신

프레임워크, 통신보안등 그간의작업반별연구결

과를중심으로국제표준과적합성평가·인증분야

의발전방안에대하여중점논의했다.

기술표준원은전력IT 표준화포럼을통하여전력기

술과I T기술의융합을조기실현시키기위해R & D

와 표준화를동시에추진하는R&SD(Research &

Standardization Development) 체계를구축하여발

전시켜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하여전력IT 기술의특허·표준지표개발,

국제표준화작업의리더활동강화, 중장기대형후

속과제도출등의피드백시스템을체계화함으로써

표준화를통해전력분야의국가 소프트인프라를

혁신해나아갈예정으로, 전력IT 연구개발결과가

국가표준및 국제표준으로제정되면 전력산업의

컨버전스를조기에정착시켜글로벌마켓에서우리

전력산업의경쟁력제고와신수요산업창출의기

반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앞으로도기술표준원은국내전력의질적수준을

높이고안정적인공급체계가가능하도록관련표준

화작업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국내에유치하여개최하기로결정

된I E 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전력관련기술위원

회총회를계기로우리전력I T기술의국제표준화작

업에착수함으로써미리국제표준을선점할전략을

마련해놓고있다.

최근I T서비스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I T서비스

관리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ISO 20000(ITSM)이국

가표준( K S )으로도입·제정되어우리나라도I T서비

스경영시대에진입하게되었다.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 IT

서비스관리에관한국제적요구사항을규정한국제표준

(ISO 20000)

기술표준원은우리나라I T서비스산업의글로벌경

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다양한비즈니스환경에서

고객의요구에따라양질의정보를중단없이제공

하는 통합관리체계인‘I T서비스관리시스템( K S X

ISO/IEC 20000)’을국가표준( K S )으로제정하였다.

‘전력IT 표준화포럼’창립1주년 위크샵

I T서비스관리시스템(ISO 2000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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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준은I T서비스를수행하는기업이나조직이고

객의다양한요구에만족할만한서비스제공을위

하여갖추어야할 규정과절차에관한기본적체계

를규정한것으로이에따라기업의I T서비스관리시스

템이구축되고이에대한인증이이루어지게된다.

I T서비스관리시스템분야의국제인증은‘0 3년부터

영국B S I가독자적으로운영(BS 15000)해오고있었

으나최근들어국제표준화기구( I S O )의I T서비스기

술위원회( J T C 1 / S C 7 / W G 2 5 )에서국제인정기구( I A F )

체계로전환중에있다.

기술표준원은I T산업의아웃소싱및 웹서비스확산

으로전반적인서비스관리기술의중요성이증대되

고 있는가운데이번표준을제정함으로써국내에

I T서비스관리시스템보급이대폭확산되는계기가

될 것으로보고8월중업계설명회등을개최할예

정이며, 이와함께ISO 20000의 국제적인정·인증

체계를국내에구축하여우리나라I T서비스기업의

국제화와세계시장진출을도모해나갈계획이다.

※ISO 20000 인증은‘0 6년까지국제적으로총7 3개 기업이

획득하였으며우리나라는이중2 7개 기업이인증을획득

하여영국에이어2번째인증보유국

‘07. 6월부터민간포털사이트‘네이트’와‘싸이월

드’에서도한국산업표준( K S )을검색하고원문을열

람할수있게되었다.

기술표준원은지난 6 . 1 5 (금) ㈜S 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유현오)와‘국가표준자료공동활용을위한업

무협약( M O U )’을 체결하여, ‘네이트( w w w .

n a t e . c o m )’와‘싸이월드( w w w . c y w o r l d . c o m )’에서

한국산업표준(KS) 검색및열람이가능하게되었다. 

이로써‘0 3 . 6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w w w .

s t a n d a r d . g o . k r )를 통하여K S규격인터넷열람을시

작한이래‘0 6 . 1월 네이버(www.naver.com), ‘0 6 . 8

월 엠파스( w w w . e m p a s . c o m )에 이어‘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도2 2 , 0 5 3종(‘07. 5월말현재)의K S

규격을볼수있게되었다.

그동안K S규격의인터넷열람은꾸준히증가하여

무료열람을처음시작한‘0 3년 하반기에2 6만회,

‘0 4년 5 8만회, ‘0 5년 1 0 4만회, ‘0 6년 1 9 9만회로증

가 하였으며‘0 7년에는2 3 0만회를넘을것으로추

정된다.

이번업무협약체결을통하여국민들이인터넷에서

K S규격및 심사기준관련자료등의국가표준자료

를쉽게이용할수있게되어국가표준에대한국민

적 관심을높이는한편, 국가표준의확산을촉진하

므로서국가산업발전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전

망된다.

기술표준원은앞으로도국가표준의보급과이용활

성화를위하여K S규격무료열람서비스를민간포

털사이트및 표준화유관기관, 과학기술전문사이
네이트, 싸이월드에서도KS규격 열람 가능



트 등 정보제공을희망하는기관으로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국무조정실규제개혁과제의일환으

로, 콘크리트제품에모래나자갈대신석탄재인바

텀애시를골재로사용할수 있도록새로이품질기

준( K S규격)을제정고시하였다.

※KS 번호및규격명: KS F 4570(프리캐스트콘크리트용바

텀애시골재)

이번K S규격제정은기술표준원에서2 0 0 6년부터석

탄재를건설골재대용으로사용하기위한연구를

시작, 우선콘크리트제품에모래나자갈대신바텀

애시를대체사용할수 있도록함으로써자원낭비

를 최소화하고화력발전소의매립문제를원천적으

로해소하기위한것이다.

다만, 바텀애시골재는기존의모래나자갈보다가

볍고, 흡수율이높아강도등물리적성질이다소떨

어지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 KS규격에서는안전

성을고려하여콘크리트제조공장에서만들어지는

제품(예, 경계블록·호안블록등)에만적용하도록

사용용도를명확히규정하였으며, 하중을받는중

요한구조물등 레미콘용골재로사용하기위해서

는안전성검증등추가연구가더필요하므로규격

제정에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

▶ KS 규격 주요 내용 ◀

○적용범위: 화력발전소에서발생되는콘크리트용

바텀애시골재

○사용용도: 비구조용프리캐스트콘크리트제품

(예, 경계블록·호안블록등)

○종류: 바텀애시굵은골재, 바텀애시잔골재( 2종

류)

○주요품질기준: 밀도, 흡수율, 강열감량등9항목

앞으로도기술표준원은이번에제정된콘크리트용

바텀애시골재이외에도금년말까지도로용골재

(노반재, 보조기층재등)로사용하기위한KS 규격

을 추가제정하는등 석탄재재활용촉진을위하여

지속적으로노력할예정이다.

1 0_ 기술표준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KS규격 제정

시험항목
바텀애시굵은 골재

바텀애시잔골재
1종 2종 3종

절건밀도 g / c m 3 2.0 이상 1 . 7이상 1 . 5이상 1.5 이상

흡수율% 10 이하 13 이하 20 이하 10 이하

마모율% 45 이하 -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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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컬럼

이 기 용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0 4 3 - 2 9 0 - 2 0 0 0

우리 교육자가 가지는 열정의 하루는 단순한 개인의 미래를

넘어 꿈과 희망의 학생들을 향한 교육 백년대계의 원동력이다.

오늘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남이내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의미래는다른사람, 다른나라와의관계속

에서결정된다. 때문에넓은안목으로자신을점검

하지않으면미래의생존경쟁에서밀려나게마련이

다. 앨빈토플러(Alvin Toffler)도“미래를준비하지못

하면남이우리의운명을좌우하게된다.”고했다.

우리는우리가지닌잠재능력을파악하고그총량

을모아글로벌시대에대비해야만한다. 우리가살

아가는오늘은우리가살아온 과거의총결산이며

우리가맞이해야할 미래의출발점이다. 우리가오

늘을어떻게사느냐에따라우리의미래를살릴수

도있고죽일수도있다.

하루를 산다는 각오로 1 0 0년 누릴열정

가정에는가훈이있고회사에는사훈이있다. 가

훈이란한 가정의생활철학의상징이며도덕적실

천의기준이요, 가족모두가지향하는행동의지표

라고할수있다. 

나는언젠가부터우리충북교육청의청훈(廳訓)

이나청풍(廳風)을마련하고싶었다. 이를생활의

지표로삼아교육에대한관심과사랑을키우고화

합하는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였다.

열정의 하루 백년을 연다

청풍(廳風)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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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뜻을품고중지를모아마련한청풍(廳風)이

“열정의하루백년을연다.”이다. 

하루를살되그 하루가마지막날인것처럼열정

적으로살고, 그러한삶이 1 0 0년 동안 이어진다는

생각으로미래를준비하자는뜻이다. 

윌스트리트의살아있는전설이자영적인투자가

로 불리는존 템블턴(Jone Templton)은그의저서

「열정」에서“열정은행복한변화로이끄는내 삶의

기관차다. 열정없이는아무것도이룰수없다. 나의

열정을주위로전염시켜라. 위대한열정의씨앗은

이미내안에있다.”고역설했다.

존 템플턴이사업수단으로열정을외쳤다면우리

교육자가가지는열정의하루는단순한개인의미

래를넘어꿈과희망의학생들을향한교육백년대

계의원동력이라고할수있다.

미래 비전과 창조적 지혜

열정에더하여, 현대를살아가는우리가갖추어야할

덕목으로미래비전과창조적지혜를꼽을수있다.

비전은구성원모두가미래를향해바라보는꿈이

다. 꿈은오늘보다나은내일의어떤것을마음에품

는것이다. 오늘우리들이가진꿈으로내일을만들

어가는것이다.

사람에게꿈이있다는것은희망이있다는것이

다. 희망은목표를전제로하기에누구든지희망을

가질때 활력이솟구친다. 생기가나고의욕이솟아

난다.

우리충북지역출신인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어

린 시절부터외교관의꿈을키웠다. 그의꿈이무르

익은것은외국학생의미국방문프로그램( V I S T A )

에선발된고등학교시절, 케네디대통령을직접만

난 것이그의외교관인생을결정짓는커다란계기

가되었다.

“앞이보이지않는사람의5년 뒤의세상은만져

본것에국한되고, 무지한사람의세상은자신이가

진 지식에의해, 위대한사람의세상은비전에따라

정해진다.”는 E. 폴하비(Paul Harvey)의말처럼우

리의현재와미래는우리가만나는사람과대하는

책속에달려있다.

사업에실패한적이없어상신(商神)이자초인(超

人)으로추앙받는세계적인기업가리자청(李嘉誠)

은“지식이운명을바꾼다.”고 말한다. 지식과지혜

를 생명처럼여기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그것도

단순한지식의소유자가아니라지식을창출해내

는지식생산자를요구하고있는것이다.

축구선수박지성이명장히딩크를만나그의운

명을바꾼것처럼, 지금어떤지식을익히고어떤사

람들을만나느냐하는선택에의해우리의운명이

결정되는것이다.

최근우리교육의패러다임은많은변화를겪고

있다.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교육으로, 획일

화에서자율화·다양화로, 한줄로세우는교육에

서여러줄로세우는교육으로변하고있다.

이러한변화를능동적으로수용하고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교육백년을향한 미래비전과

창조적지혜그리고이 모두를조화롭게아우를열

정이필요하다. 열정의하루가교육백년을열어가

기때문이다.

나는교육백년을위해열정의하루하루를치열하

게“열정의하루백년을연다.”는 신념으로살아가

려고노력한다.

기술표준2007. 8



1 .국가 혁신시스템 대한 이슈

K o r r e s ( 1 9 9 6 )에 의하면국가혁신시스템( n a t i o n a l

system of innovation)은 연구활동과함께기술정

책의매커니즘을의미한다고한다. 국가혁신시스

템의광범위한정의는경제구조의다양한측면과

관련된정책을포함하고있으나. 협의의관점에서

는 새로운기술을탐구하고개발하는조직과제도

의관계된다.

M c k e l v e y ( 1 9 9 1 )는 국가 혁신시스템은광범위한

개념이며특정국가의경제활동에서혁신의창출

프로세스와확산에초점을두고있다. 국가혁신시

스템은혁신이어떻게도입되며확산되는가, 어째

서국가의경제는차이가있으며혁신이경제적변

화에어느정도로중요한것인가를강조하고있다.

혁신은사회적, 제도적또는기술적일수 있으나

혁신개념은흔히기술적변화, 특히경제적으로성

공한기술과동일한개념으로쓰이고있다. 지금까

지기술적변화에대한지배적견해는과학은기술

을선도하고, 기술은경제성장을선도한다는변화

의 선형적이해에기초를두고 있다. 혁신접근의

국가적시스템은과학적지식의생산은기술적변

화의하나의조건이

며국가의다른특화

요소가 중요하다

는 입장을견지하고

있다.

F r e e m a n ( 1 9 8 7 )은

국가 혁신시스템을

공공및민간부문에

속한제도의네트워

크 ( n e t w o r k )로 정

의하고, 네트워크에의한활동과상호작용이새로

운기술을창출하고, 수입하고, 변환하여, 확산시킨

다고한다. 그는국가혁신시스템의초점을국가가

새로운기술로부터이익을얻을수있는가에결정

적으로영향을미치는중요한제도나사회를조직

화하는 방법에두고 있다. 이러한예로서 그는

일본의혁신에기여한제도로서다음을지적하고

있다.     

●정부정책(특히통산성의정책)

●협력적연구개발

(특별히수입된기술에관계하여)

●교육과훈련시스템

국가 혁신시스템과 혁신동학

2007년 8월 _13

표준논단표준논단

교수 이 경 환

한국산학경영학회장

인하대 경영대학

0 3 2 - 8 6 0 - 7 7 3 5

l e e k h @ i n h a . a c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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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일반적구조와기업분위기

일본은이러한제도로하여금새로운사회제도

적 패러다임(socialinstitutional paradigm)이나, 사

회적행동, 지배적정부정책및 생산을조직화하는

방법과같은지배적행동패턴에중요한변화를의

미하는조건에적응하게함으로서경제혁신을도

모하였다.

L u n d v a l l과 E d q u i s t ( 1 9 9 2 )에 의하면국가적혁신

시스템은연구개발및 기술혁신시스템뿐만아니

라 새로운기술이어떻게생산성과경제적성장에

영향을미치는가를결정하는제도와요인을포함

해야한다고한다. 이들은덴마크와스웨덴의연구

에서제도와산업구조를대상으로하였다. 제도는

산업화의역사적경험및공식적인연구활동과같

은 다양한요소를포함하며, 산업구조는가장혁신

적인산업분야를통해서, 또는서로다른유형의

정보채널을지원하는관계의다양성(diversity of

l i n k a g e )을 통해서이해될수 있다. 학습은정보수

집과밀접하게관계된다. 왜냐하면정보는비용을

수반하지않고는얻을수가없기때문이다. 일상적

인 경제활동의관계에서 사람들은참여에의해서

학습활동을한다. 예로서사용자와생산자의관계

는정보의교환을가능하게한다. 사용자는그들의

욕구(market pull)를표현하고생산자는새로운가능

성이나혁신(technology push)을나타낼수있다.

P a t e l과 P a v i t t ( 1 9 8 8 )에 의하면국가적제도와이

들의보상구조와능력이기술적학습율이나방향

뿐만아니라제품설계, 제품공학, 품질관리, 요원

의 훈련, 시제품개발및 검사와같은변화창출활

동의크기와구성을결정한다고한다. 이들은다음

의 네 가지유형의제도와이들의관련된활동이

국가혁신시스템의중심적특성으로인식되고있

다고한다.  

●기업(특히변화창출활동에투자하는기업들) 

●기초연구에관계된훈련을제공하는대학이

나이와유사한연구소

●일반교육과직업훈련을제공하는공적및 사

적제도들의구성( m i x t u r e )

●기술적변화를촉진하고규제하는정부의다

양한활동

Lundvall 등( 1 9 8 5 )에 의하면국가혁신시스템을

위한기술적변화의방향과변화율에영향을주는

제도와경제적구조로구성된다는것을지적하고

있다. 또한이러한시스템은기술확산및 연구개

발 시스템뿐만아니라신기술이생산성과경제적

성장에어떻게영향을주는가를결정하는제도와

요인을포함한다고한다. 

P o r t e r ( 1 9 9 0 )는 특정국가가기업의혁신적인활

동을어떻게지원할수있는가에관심을가지고이

를 요소조건(factor condition), 수요조건( d e m a n d

condition), 관련및지원사업, 기업전략과구조및

경쟁자의네 요인으로설명하고있다. 요소조건은

전통적인자연자원(natural resource)과함께기업

이나과학적활동에요구되는기능과같은국가가

창출한생산요소를포함하고있다. 수요조건은수

요의구성과특성(the composition and character)

을 의미하며, 특정조건이충족될경우수요조건은

혁신의자극제가된다(예로서구매자가까다롭거

나, 자국시장에서해당산업이지배적이거나, 시장

에서소비와관련된가치가국제적으로확산될경

우) .관련및 지원산업은산업군집을형성하며국

제적으로경쟁력이있어야한다. 관련산업과의연

결( l i n k a g e )과 공급자/구매자관계는밀접한작업

관계나새로운부품이나기계에대한접근을가능

케하며정보의흐름을원활하게한다. 기업전략과

구조및 경쟁자는국가적환경에많은영향을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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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rter는이러한네 요인의상호작용을통해서

특정국가가어떻게혁신적인기업을지원할수 있

는가를설명하고있다.  

지금까지논의한바와같이국가혁신시스템은

주로기술혁신과이를통한국가경제혁신에초점

을 두고있으며, 이러한혁신의창출과확산을제

도와그 네트워크에있다는것을알 수 있다. 논의

한바와같이혁신은인간생활의모든측면에서의

도적이거나목적지향적인변화를위한프로세스이

며, 이를통해인간의삶에효익을증진하는데 초

점을두고있다. 따라서국가혁신시스템은국가나

국가에속한국민의효익증진을위한의도적이거

나 목적지향적인변화를유발하는시스템으로정

의된다. 국가나국민의효익은경제적측면에서뿐

만 아니라정치, 사회및 문화와같은인간생활의

모두측면에서추구되어야함으로국가혁신시스템

은 경제적, 가시적또는비가시적효익을추구할

수 있는시스템이되어야한다. 그러나앞에서논의

한 국가혁신시스템은주로기술변화를통한국가

의 경제혁신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뿐만아니라국가의경제혁신은제도와그 네트

워크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자유경쟁시장매커

니즘이나정치적, 사회적또는동기변화같은다양

한요인에의해서유발된다. 따라서국가의경제혁

신을제도와그네트워크에의존한경우국가의경

제발전은한계성을지닐수밖에없다. 논의한바와

같이사회는비가시적, 가시적및 경제적권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권력들은사회동학으로서국가

의 컨텍스트를형성하여상호작용을통해국가구

성원으로하여금목적적행동을유발하게한다. 따

라서보다효과적인국가혁신시스템을위해서는

제도와그 네트워크의존하기보다는이러한사회

동학에의한권력순환적접근이보다바람직하다.

2. 권력순환과 국가 혁신시스템

논의한바와같이국가혁신시스템은국가나국

가에속한구성원들의편익증진을위한의도적이

거나목적지향적변화를유발하는시스템이다. 혁

신은자연적산출물이아니라사회적산출물이다.

이러한국가혁신시스템은혁신을창출하고, 혁신

을 확산시키는사회적프로세스를포함해야한다.

왜냐하면창출된혁신이국가구성원들에게확산

될 때, 이러한혁신은혁신이의도하거나목적한

편익을국가나국가구성원들이누릴수 있기때문

이다. 예로써국가적수준에서새로운기술의개발

을통한기술혁신이이루어졌을경우이러한기술

혁신이기업이나산업에널리확산되어사용되어

질때 기술혁신에의한경제적편익을국가나국가

의구성원들이누릴수있다.

논의한바와같이혁신은의도적이거나목적지

향적인변화의프로세스를의미한다. 따라서혁신

은 우연에의한것이아니라개인, 집단, 조직과같

은 국가를구성하는권력체들의의도적이거나목

적지향인노력에의존한다. 예로써국가의경제혁

신은경제주체들에의한의도적인혁신노력의결

과이며, 국가의정치혁신은정치주체들이나국가

구성원들의의도적인노력의산출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볼 때 국가혁신의주체는정치, 경제, 사

회및 문화와같은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국가

의구성원들이나권력체라는것을알수있다.

권력은논의한바와같이목적달성을위한수단

이다. 따라서국가를구성하는개인, 단체, 집단과

같은국가의구성원들은권력행사의근거가되는

권력원천을창출하고이를확산시킴으로써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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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달성한다. 혁신은의도적이거나목적지향

적인변화의프로세스이므로국가구성원들의권력

원천의창출에의한이러한목적달성노력은혁신

과 이것의확산을의미한다. 예로써경제주체들은

자신의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제품이나

서비스를창출하고이의확산을통해성장을도모

한다. 정치주체들은정치적권력을창출하여자신

의 정치적목적달성과함께정치적지지기반을확

장하고자한다. 경제주체들과정치주체들의이러

한 권력창출과확산의노력이국가적수준에서나

국가구성원들에게편익을유발할경우이는곧 국

가의경제혁신이나정치혁신을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볼 때 국가구성원들이자신의목적달성

과성장을위한이러한노력이곧 혁신으로이끈다

는것을알수있다. 

국가구성원들의자신의목적달성을위한이러한

혁신활동은독립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이들간의상호작용을통해서이루어진다. 예를들

어정치주체들이창출한경제제도는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영향을미친다. 경제주체들에의한경

제혁신은정치주체들의정치활동에영향을미치고

있다. 때로는이들간의상호교환이나협력적또는

경쟁적활동을통해서새로운질서나제도와같은

권력원천을창출한다. Alter와H a g e ( 1 9 9 3 )에 의하

면 네트워크( n e t w o r k )는 조직들의제한된또는제

한되지않은집단( c l u s t e r )라고한다. 즉네트워크

는조직들간에교환이나협력적활동및공동생산

을위한기본적인사회적형태의구성을의미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볼 때 국가를구성하는정치, 경

제, 사회및 문화와같은다양한분야의활동주체

들은 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는직접적인경제적교환을수반하

지않는다양한유형의관계(예로써정보나지식의

교환 관계)가있다( A x e l e s s o n과 Easton, 1992).

Rogers (1983)는 개인 간 네트워크는조직경계를

넘어서정보의소통을가능케하기때문에이러한

네트워크는혁신의확산에중심이된다고한다. 조

직간의공식적인관계에의한네트워크보다때로

는 공식화수준이낮은네트워크가혁신확산프로

세스에중요하다( S w a n과 Newell, 1995). 확산연구

에 의하면서로 다른사회집단간에느슨한연결

(weak ties)이 새로운아이디어확산에중요하다

(Granovetter, 1973). 이러한측면에서볼때국가를

구성하는정치, 경제, 사회및문화와같은서로다

른 활동주체들간에네트워크에의한다양한관계

는혁신의창출과확산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

을알수있다.

국가적컨텍스트는혁신의창출 및 확산프로세

스에영향을미치고또한영향을받고있다. 국가

적 컨텍스트는사회적, 문화적요인을포함할수

있으며, 특히현대시장시스템의기능과관련된요

인을포함한다. 국가적혁신시스템은지식을생산

하는공식적인제도, 지식생산에서의이들의전문

성(their specialization in knowledge production),

확산매카니즘의조직과기능및 서로다른제도간

의관련성에차이가있다(Nelson, 1992). 논의한바

와 같이국가사회는비가시적, 가시적및 가시적

권력으로구성되며이러한권력들은사회동학으로

서 국가구성원으로하여금목적지향적행동을유

발하게한다. 혁신은논의한바와같이의도적이거

나 목적지향적인프로세스이므로사회주체들의혁

신적행동은국가사회를구성하고있는이러한세

가지권력의작용에크게의존한다. 따라서국가사

회를구성하고있는이러한세가지권력은국가의

구성원들로하여금혁신적행동을유발하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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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컨텍스트로써의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논의한바와같이국가적수준에서의

혁신은국가를구성하고있는다양한분야의주체

들의 혁신지향적행동과이들의네트워크및 세

가지권력으로구성된국가컨텍스트에의해서유

발되고확산된다는것을알 수 있다. 국가의중요

활동을정치, 경제, 사회, 문화및 기타분야로구분

할때 국가의혁신시스템은이러한분야에활동주

체들간에네트워크와국가를구성하는세 가지권

력에기반한사회동학의작용에의한것임을알 수

있다. 이러한국가혁신시스템을그림으로표현하

면<그림2 - 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그림2 - 1 >국가 혁신시스템에서정치, 경제, 사

회, 문화및 기타의주체들은혁신의주체가된다.

이러한혁신주체들의혁신지향적행동은독립적

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네트워크를통한다

양한관계를기반으로하여이루어지며, 혁신은이

러한네트워크를통해확산되어진다. 또한비가시

적 가시적및 경제적권력은국가적컨텍스트로써

이러한혁신주체들의목적지향적인행동이나이들

간의상호작용을지배하는질서를창출한다. 이러

한 권력은혁신주체들로하여금그들이무엇을해

야 할 것인가또는무엇을하지않아야할 것인가

를 알게한다. 따라서흔히이러한질서는혁신주

체들의행동을제한하거나또는제약으로작용한

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이러한권력들로하

여금혁신주체들의혁신활동을유발하는데초점을

두어야할것이다. 

3. 국가 혁신시스템과 국가성장 동학

논의한바와같이혁신은긍정적효익증진을위

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변화의프로세스

<그림2-1> 국가 혁신시스템

정치주체

사회주체 기타주체

문화주체경제주체

가시적

권력
비가시적

권력

경제적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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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혁신의성공은이러한변화를통해긍

정적효익을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모

든 혁신이성공으로이끄는것은아니다. 어떤혁

신은혁신그자체로써끝나고사회에확산되지못

한다. 또다른혁신은사회나조직에확산되더라도

긍정적인결과보다부정적인결과를유발한다. 국

가적수준에서혁신의성공은혁신이국가의구성

원들에게확산되고이러한과정에서국가나국가

구성원들에게긍정적인효익의유발을의미한다.

혁신의성공은혁신주체의혁신의도나동기, 혁신

의 긍정성과함께이것의확산프로세스에크게의

존한다.

1) 긍정적 동기부여와 권력프로세스

동기( m o t i v e )는 유기체로하여금목적지향적행

동을지휘하는내적에너지를의미한다. 예로써인

간의 생각이나느낌, 추동(drive), 가치및 욕구는

내면에형성된내적에너지로써목적지향적행동

을 유발하고, 활성화시키고유지하게한다. 이러

한 동기는내적욕구나외적자극에대한내적동학

의 대응유형에따라형성된다. 예로써추동이론에

의하면심리적욕구는유기체로하여금기계처럼

작용케한다. 왜냐하면유기체는욕구에의해서밀

쳐지고당겨지기때문이다. 욕구에의해서동기부

여된유기체를추동상태에있다고한다.(Lefton 과

Brannon, 2006) 동기부여의인지이론은사람들이

결정하는목적과어떻게목적을달성하는가에초

점을두고있다. 인지이론가들은생각이인간의행

동을 유 발 하 거 나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

다.(McClelland, 1961) 

혁신은긍정적인효익증진을위한목적지향적

인 변화의프로세스다. 긍정적인변화를위해서는

긍정적인동기가요청된다. 왜냐하면긍정적인동

기는긍정적인목적지향적행동을유발하기때문

이다. 그러나앞에서예로든 동기부여방법에의한

인간의생각이나느낌, 추동, 가치, 욕구와같은내

적 에너지가언제나긍정적인동기를포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유기체에게기계적으로작용하

는 심리적욕구에의한추동이나, 인간의인지작

용에의한생각이언제나긍정성을보증하지는않

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방법에의한동기부여

는그긍정성에한계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논의한바와같이 권력프로세스는인간으로하

여금목적지향적행동을유발하는권력원천을창

출하는프로세스다. 이러한권력프로세스가인간

의 내적동학내에서이루어질경우이는동기부여

프로세스로써인간의내면에동기를형성한다. 또

한 권력프로세스는논의한바와같이권력주체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권력객체의요구를만족

시킬수있는가치의결합체인권력원천을창출한

다. 따라서인간의생각이나느낌, 추동, 가치및욕

구와같은 내적에너지가권력프로세스에의해서

형성될 경우이러한내적에너지는긍정적인동기

로써작용한다. 따라서국가혁신의성공을위해서

는 <그림2 - 1 >의 혁신주체들로하여금권력프로세

스에의한동기부여가요청된다.

2) 동기부여와권력동학

V o g e l ( 1 9 8 6 )은 성격( p e r s o n a l i t y )은 의식과무의

식으로구성된다고한다. 의식은우리가인식하고

있는정신적프로세스를의미하며이들은지각이

나 생각과같은의식적인프로세스를포함한다. 무

의식은우리가전혀인지하지못하는정신적프로

세스를의미하며이들은억압된생각이나느낌뿐

만 아니라의식의세계아래놓여있는모든심리적

프로세스를포함한다. Cox(1968)에의하면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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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으로하여금의식의세계에아이디어, 생

각, 감정및 이미지를유발한다고한다. 우리가무

의식으로부터새로운것들을받지않을경우우리

의 의식의세계는결코 개발되지않을 것이라고

한다. 

L e a g a n ( 1 9 8 0 )은동기를개인에게가치있는목표

에 도달하고자하는욕구( n e e d s )들로정의하고인

간의성격에는행동을활성화하여일정한방향으

로 조직화하는힘, 즉 동기가존재한다는것을대

부분의 심리학자들은인정한다고한다. Vogel

( 1 9 8 6 )은 우리가인지하지못하는동기가있다고

한다. 이러한동기는인간으로하여금알지못하는

가운데어떤일을하게한다. 

앞에서우리는인간의내적동학은내적요구나

외부적자극에따라동기를유발한다는것을논의

하였다. 그러나모든동기가외부로표출되어행동

으로나타나는것은아니다. 동기부여를통해충분

히 성장하지못한동기나, 사회적동학이나환경과

같은외적작용에의해서동기가억압될경우이들

은 의식의세계에표출되지못하여무의식의세계

에 내재하게된다. 형성된동기가충분히성장하여

외부에표출되기위해서는내적동학이나사회동학

과같은권력동학과의권력결합이요구된다. 왜냐

하면논의한바와같이권력결합은권력성장의수

단이기때문이다. 예로써형성된욕구가내적동학

이 추구하는가치나생존본능과결합할경우이러

한욕구는성장한다. 인간의내면에존재하고있는

가치가사회동학과결합할경우이러한가치는목

적지향적인사회적행동을외부로표출한다. 

그러나논의한바와같이긍정적인동기는권력

프로세스에의존한다. 따라서내재된동기를권력

프로세스를통해서외부로표출시키는것이바람

직하다. 예로써내재된동기가다른사람의욕구와

결합하고이러한욕구들이가치를만들고관계를

통해환경에표출될경우이는긍정적인행동을유

발한다. 따라서형성된동기가충분히성장하여긍

정적인행동을외부에표출하기위해서는이 동기

가 권력프로세스를기반으로하여내적동학과사

회동학과의결합이요구된다. 

지금까지논의한바와 같이국가혁신시스템에

서혁신의창출과확산의유발은목적지향적인행

동을 만들어내는동기부여, 내적동학, 사회동학

네트워크동학에크게의존한다는것을알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동학들은기능은같으나역할은다

르게나타난다. 즉이들의기능은사람으로하여금

목적지향적행동을유발하는것이고그 각각의역

할은다르다. 예로써내적동학은인간의성장과생

존을위한수단, 즉권력원천을창출한다. 사회동

학은내적동학과결합하여내적동학을강화하거나

보완하는역할을한다. 또한네트워크동학은사회

동학과같은역할을한다. 동기부여는직접적인동

기를 유발하여사회동학과내적동학을작동하게

한다. 동기부여와내적동학및 사회동학과의작용

관계는순차적으로작용하거나또는 동시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동기부여, 내적동학, 사회동학

및네트워크동학을‘국가혁신동학’이라한다.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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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지구협약 정상회의 결과

ISO,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발전 협력약속

곽 혜 란

소재나노표준팀 전문위원

0 2 - 5 0 9 - 7 2 7 4 ~ 7

h r k w a k @ m o c i e . g o . k r

□ U N지구협약 정상회의 개최
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협약인UN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1 )

정상회의가‘0 7년 7월 5일부터이틀간제네바유엔유럽본부(팔레데 나시옹)에서

개최되었다. 

약1 , 0 0 0여명의최고경영책임자와각국장관, 시민단체및노동기구대표로구성된

청중앞에서UN 사무총장은1 1 6개국의이해당사자와4 , 0 0 0여 기업이인권, 노동, 환

경및반부패관련지구협약1 0대원칙을반영하고있다고말했다.

UN 사무총장(반기문)은힘(권력)은책임성과분리될수없으며특히, 시장이지속

가능한방법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삶을개선하기위한보다다양하고좋은기회를

우리가제공해야한다고말했다.

□ I S O - U NGCO 간 공동협력
ISO 사무총장(Alan Bryden)은정상회의에서I S O는 UN 지구협약과관련하여협력

할 것을다짐하였으며, 현재개발중인ISO 26000(사회적책임에관한가이드)2 )은

사·공적분야에서도움을줄수있다고말했다.

I S O는 2 0 0 6년에지구협약1 0대 원칙에부응하는ISO 26000의개발, 촉진, 지원과

관련하여UN 지구협약사무소(UNGCO, UN Global Compact Office)와긴밀한공조

를위해양해각서( M o U )를체결한바있다.

1) 유엔 글로벌 콤팩트( U N지구협약정상회의,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 S R )을 비즈니
스와 접목시키도록 하기위해 2 0 0 0년 코피 아난 전 U N총장이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협약
으로 현재 3천여 기업체를 비롯해 1 1 6개국의 4천여개 각종 조직들이 가입했으며, 인권과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 0개 원칙을 기업 경영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현재 ISO 26000은 규격개발절차 중, WD(Working Draft)단계이며, ISO 기술관리부
( T M B )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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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사무총장은U N지구협약사무소와I S O간공동협력

은 ISO 표준이공공정책, 사회적수요및 경제에실질적

인 도움을줄 수 있으며더 나아가시장적합성과우수사

례를개발·촉진시킬수 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또한,

기제정된국제노동표준및지침과의일치성을확보하기

위해국제노동기구와의파트너십도구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 책임( S R )
사회적책임은용어, 원칙, 지침서및관련개발이니셔

티브와의일치가필요하기때문에현재I S O의 아젠다에

포함되어있다. ISO 26000의주요이슈는‘0 7년 초 시드

니에서개최된ISO “사회적책임”작업반회의에서이미

논의되었으며다음과같이4개의분과로구성되어있다;

- 환경,

- 인권및노동,

- 조직관리및공정운영사례,

- 소비자이슈및공동체개입/사회개발

□ 지속가능발전( S u s t a i nab i l it y )
지속가능발전관련ISO 표준은약1 6 , 5 0 0여개가있으며

3가지분야로나눌수있다;

- 무역거래촉진으로인한경제적성장, 우수비즈니스

사례와신기술의보급및상호운용성;

- 우수환경관리및 라벨링촉진을도모함으로써환경

무결성추구

·온실가스방출량측정및검증지원, 공기, 물, 토양의

질,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자원에관한표준

제공;

- 사회적형평성추구

·소비자보호, 정보, 작업장에서의안전성, 건강기술

및서비스, 사회적책임관련표준제공

출 처ISO 포커스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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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회담과 표준화

2
0 0 7년6월6일부터8일까지독일에서열린G8 정상회담의핵심주제중하

나는“성장과의무”이다. 에너지효율과기업의사회적책임을중심으로

회의가개최되었으며이또한국제표준화회의의주제이기도하다.

기업의사회적책임

2 0 0 7년 6월7일정상회담선언에서각국정상들은국제적으로합의된기업의

사회적책임과노동표준을I L O와 OECD 지침과같은수준으로향상하기로결

정하였다. 민간기업과회사도지침, 특히U N의 Global Compact 준수를촉구하

였다.

각국정상은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련한민간기업의투명성향상을요구할

뿐 아니라, 기업의사회적책임과관련된정의및 원칙을명확히밝혀줄것을

강조하고, OECD는UN 및I L O와협력하여가장타당하고명확한표준을좀 더

보기쉽고명확하게마련하라고결정하였다. 

2 0 0 8년 1 0월 간행을목적으로개발 중인 사회적책임에관한표준인I S O

2 6 0 0 0는 이번정상선언에서노골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지만, “지침표준”이

사회적책임이라는용어를국제적으로통일하고, 가치를더할것 이라는것은

의심의여지가없다.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이정상회담의주제가된지오래되었지만, 기후변화에각별한주

의를쏟게된 것은최근의일이다. 정상선언에서에너지효율이높이는것만이

지구온난화를막고에너지를안전하게지킬수 있는가장빠르고타당하고비

김 은 정
기술규제대응팀 전문위원

0 2 - 5 0 9 - 7 2 5 7

ej1448@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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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적게드는길이라고선언하였다.

에너지효율에관한국제협력을증진이중요하다는

사실은각국의정상들도강조한사실이며, 사실I S O

는 최근표준화에대한주제를세우고국제에너지기

구( I E A )와의협력을모색하고있다.

에너지집약경제를줄이기위하여각국정상들은에

너지효율에관한최소한의표준, 건전하고야심찬에

너지효율표시및공공구매지침을비롯한적절한전

략과방책을수립하겠다고선언하였다. 

특히건물과유통분야에서전력생산을높혀에너지

효율이향상되었으며, 산업분야에서는에너지소모

를 낮춤으로써개선되었다. 이미유럽의표준은이런

주제로표준을개발하였거나개발중에있다. 더자세

한 표준은CEN/CENELEC 에너지관리분야포럼에서

볼수있다.

또각국정상은바이오연로표준개발에협력하기로

서약하였다.  

정상선언은에너지효율과기후변화논의에경제적

으로부상하고있는국가의참여를촉구하였다. 이는

국제표준의영역을개발도상국과부상국에확대하는

좋은계기가된다. 

D I N에서에너지효율및 관리에관한국제표준및

유럽표준을환경보호표준위원회( N A G U S )원칙의

A A 9이참여하여수행중에있다.   

출 처DIN 홈페이지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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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포커스 The Monthly Technology & Standards

국제표준협력팀
0 2 - 5 0 9 - 7 3 9 9

표준의 일반적 효과

표준의 유형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네트워크 형성

호환성/인터페이스 → 제약 해소 → 독점

→ 제품의 다양성 증가

→ 부정적 측면 조정
→ 규제 상황 발생

품질/안전 → 거래 비용 감축
“가격상승”

→ 부정적 외부상황 조정

제품과서비스를저렴한비용으로품질기준에맞

추기때문에, 표준은소비자와생산자모두에게이점

을주는효율적인자원사용을권장한다.

경제적혜택이외, 표준은사회복지개선및 위험

감소를통해소비자의처우개선과노동력강화및환

경보호를가져온다.

품질및 안전표준은위험제품의시장반입을방지,

아이디어상품및 서비스에대해신뢰감을높여준다.

일반적으로생산자와소비자는이런경제적혜택을

누릴수있고또한사회목표와부합한다. 

생산자는매우기술적으로로비활동을펼쳐표준개

발 기구로하여금자신의이익을고려한표준을정의

하도록설득하는상황-규제상황(regulatory capture)

을 발생시킬수 있다. 따라서가능한많은범위를포

함한이해당사자의정보를기반으로만들어진I S O와

같은엄격한절차가중요하다. 

표준제작과정중시방서가종종포함되기때문에,

다양성이결여될수있지만, 신규투자자와기업의관

심을끌어새로운시장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다.  

호환성, 품질, 다양성및 정보의범위등은표준을

분류하는데사용된다. 그러나표준이한 가지목적을

만족시키는데개발되더라도다양한기능을이행한다.

세계경제에서 표준의 역할
베를린 대학, 경영학부의 혁신 & 경제학과 교수, Knut Blind



2007년 8월 _25

연구과혁신

표준은연구와혁신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용어표준은신생분야인나노기술처럼새로운기술

의기본연구에있어필수적이다. 이는원활한커뮤니

케이션을용이하게하며, 연구자간지식전달에있어

결정적역할을한다.

또한, 기초및 응용연구간지식전파는제품개발에

진전을불러온다. 응용연구와신제품의개발사이의

갭은인터페이스표준에의해발생되며제품과과정

기술을통합한요소의정보처리상호운용을가능케

한다.   

시범제품의시장진입은제품의안전규정을따른다

는 전제하에품질표준이필요시된다. 품질및 안전

표준에대한요구조건은규정자에의해만들어지거

나, 신제품에관심이많은어얼리어답터에의해요청

된다. 신제품의보급은단일화된표준과사용자간

긍정적네트워크로형성된호환표준에의해가능해

진다.

이해당사자

관련이해당사자단체의개입은이들의선호도를

고려한합의된이익으로이끌수 있다. 이절차에는

시방서와새로운아이디어에대한효과를함축한다. 

표준화의절차에있어개방성, 투명성및 일치원리

를 따른다면, 표준의부정적효과는감소될수 있다.

따라서표준화과정에있어특정이해당사자의잘못

된사용을줄이거나피할수있다. 

만약기술프로바이더, 제조자, 사용자, 소비자, 환

경단체및 기타이해당사자등 자신의역할을충분히

표준의 유형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단일성
→ 경제 규모 발생 → 선택권 감소

→ 대중화 → 시장 집중화

정보
→ 무역 권장

→ 규제
→ 거래 비용 감축

혁신과정에 있어 표준의 다양한 역할

순수기초연구

의미학적 표준 측정과 시험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상호 표준
품질 표준

단일화된 표준

기초중심의 연구 응용 연구 실험 개발 확산

표준표준표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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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대변할수 있다면, 이해당사자의밸런스를맞춘혁신

을권장하는표준을기대할수있다.

이는사용자주도또는소비자주도의해결책을활

성화시키며환경문제를고려한다. 그러나표준화과

정을개방한다해도소비자나중소기업과같은약자

에게표준화과정의참여는힘들수 있다. 대기업에

초점을맞춘시방서가제작될수 있으며따라서다른

결과를낳을수있다. 표준개발과정에있어소비자참

여를확보하고자애쓰는I S O의 노력덕분에최근중

소기업의요구에관심을기울인많은표준이제작되

었다. 

신규기술의확산과세계경제

표준은텔레커뮤니케이션과소프트웨어같은네트

워크산업의신규기술과서비스의확산을가능케하

였다. 각기다른사용자와하드및소프트웨어의상호

운영때문에호환성및인터페이스표준이중요하다. 

기존 표준은새로운기술과제품을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있다. 따라서타당성및기술과산업의개발

에표준의양면성( a m b i v a l e n c e )이중요하다. 

표준의타당성은경제, 사회및 정책입안자에게점

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기업은세계화에직면하

여 다른기업과소비자와의국제협력이요구된다. 따

라서조직간인터페이스의점점늘어나는수치와복

잡성은표준의필요성을증가시키고있다. 

과학및 업계는지속가능하고널리수용된컨센서

스를개발하기위하여서로조정하여야하며정책입

안자의역할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

표준은세계화시장에있어제품과서비스를위한

무역을장려할뿐 아니라세계무역과경제시스템에

개도국의통합을지원하는데중요한도구이다. 

출 처ISO 포커스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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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활동국제표준화활동

1. 장소:일본(일본고무공업회)

2. 출장목적

(1) 일본고무공업회( J R M A )가 주최, 일본경제산업성

후원으로개최하는고무분야의아·태지역국제

표준화활동협혁강화세미나참가

•유럽국들이주도하는ISO/IEC 국제표준화활동

에서의아·태지역국가들의기술및표준등 협

력으로국제표준화참여확대

•각 국의T C / S C에서 진행되는주요내용에대한

이해증진

•아시아지역의참가국정보교환

(2) 수행한세부내용

•기술표준원홍보(국민과함께! 기업과함께) 소개

•국제표준화활동, 합성고무및 자동차용타이어

산업소개

•일본서제안한 Rubber compounding ingre

dients-Carbon black-Determination of individual

peiiet crushing strength 등3종발표

•고무분석측정및시험장비제작업체견학

- Toyoseiki, Shimadzu

•ISO/TC 157(피임기구) 2007. 10월참석홍보등

(3) 세미나참가효과

•일본고무공업회에서국제표준화활동, 국내산업

동향등조직적인구성으로표준화활동파악,  

•말레이시아, 태국등 아세아참가국의천연고무,

고무제품등의고무산업의현황과표준화활동

등파악과정보교환.    

•ISO/TC 45(고무및 고무제품) 총회에서아국이

제안한“Rubber, vulcanized─Determinati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s”을 F D I S가 되도록협

조요청

3. 출장기간

2 0 0 7년7월8일- 2007년7월1 4일

아·태지역 국제표준화활동
협력강화 세미나

안 병 국
화학세라믹표준팀 공업연구사

02-509-7300 / anbk@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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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자

기술표준원화학세라믹표준팀연구사안병국

5. 민간전문가

금호석유화학(주) 연구소차장김정근

1. 세미나 내용

1) 유럽국가들이주도하고있는ISO/IEC 국제표준화

활동에대하여아·지역국가들의협력하여국제

표준화참여를확대하고각 T C / S C에서진행되는

내용에대한이해증진과참가국의표준화및 산

업동향등 의견개진, 기술정보교환및 표준화자

료수집

2) 주요내용

•일본에서의ISO/TC 45(고무및 고무제품) 전문위

원회활동현황

•Technical Cooperation on Standardization for

Rubber based products 

•각국의표준화활동및고무산업동향

•고무및고무배합분야토의

- N 1139(고무및 플라스틱호스-크세논-아크램프

에노출-색상과외관의변화측정)

- N 1294(천연고무및 라텍스고무배합-GC-MS 측

정방법)

- ISO/CD 8942(카본블랙(펠렛) 압착력측정방법)

1.3 참가자현황( 7개국1 4명)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태국

2. 세미나 내용

2.1 Technical Cooperation on Standardization for

Rubber based products 

•ASEAN 지역의필요성 : RBP(Rubber-based

Product) 포함한7 product WG를설치

•A C C S Q - M E T I ( J a p a n )회의(06. 3 말레이시아)에서

A S E A N측의RBP 협력

- 시험및데이터등재정적지원, 전문가파견지속

적인경험공유등

•아시아지역의발전가능성

- 각 나라의기술적인차이가있어아시아각국의

개발연구를받아들이기위해협력과지역적인로

드맵이필요

2.2.1 An Outline of Methods of Exposure to

일 자 수 행 내 용 접 촉 인 물

7 . 9 (월) - 일본에서의 ISO/TC 45 전문위원회 활동 - Isamu Imai

- 고무분야 표준화 활동 및 고무산업 동향 - Huichun Liu 등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분야 실내 - Mr, Miyazawa

7 . 1 0 Weathering system 시험방법 소개 - Mr, Muramatsu

(화) - 카본블랙(펠렛) 압착력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 소개 - Mr, Nakajima

- GC-MS에 의한 고무 및 고무첨가제 분석방법에 대한 규격 소개

7 . 1 1 (수) -GC/MS 제작업체 방문( S h i m a d z u ) - Mr, Kotachibama

7 . 1 2 (목) - Weathering system(크세논) 제작업체 방문( T o y o s e i k i ) - Mr, Aikawa

7 . 1 4 (금) - 세미나 요약 및 폐막식

1.2 출장의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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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Light Sources(ISO/WD 1139)

- 물리적인변화는UV-, Xenon-arc Lamp에노출되

어명확하게발견되지않고있으며, ISO 8580, ISO

1 1 7 5 8를참고하여정밀하게시험기를제작가능함.

- 국제표준규격의색의변화확인방법은다른시

험 조건에서다른빛에노출시켰을때 고무와플

라스틱외관과물리적성질

·3가지실험빛 요소(Xe-arc, UV 형광등, 탄소- a r c

램프)

·광원폭로기간또는주기의형태는호스에대한

정보나당사자간의이해에따를수있음

·국제규격의적용범위에서검은색이외의고무

와열가소성플라스틱호스에제한되어있음

- 시험편의3의 허용오차를2 0±1 %을 2 0±5 %로

검토

- 열대성과아열대성환경이혼합된기후는I S O

23529 규격대로3과4에대하여상대습도를참고

- ISO 11758 및ISO 8580을통합할필요성검토

2.2.2 Individual Pellet Crush Strength(ISO/CD 8942)

- 카본블랙의처리와고무와배합과정의분산을측정할

뿐아니라카아본블랙제작을조정할수있는장점.

- ISO/TR 8942의 입자가1 . 4 ~ 1 . 7 m m와 I S O / C D

8 9 4 2의1.0mm 크기의압착력은차 이가있어일

본카본공장에서는0 . 8 ~ 1 . 0 m m을목표로함.

- 6 0개의펠렛의T R과 2 0개의펠렛의CD 사이에는

평균I P C S은양호하고분산성에는문제가없음

- 일정크기의카본블랙집단을모아시험은생산

되는현장적용은검토가필요함.

2.2.3 New Test Method for Rubber Raw, Latex and

Rubber Compound

- 적용범위에서가황고무또는미가황고무에대한

명확한범위를명시해야함.

- 규격명도미가황고무또는가황고무에대한것인

지알수없음.

- 용제추출은아세톤외의다른알코올에도가능하

다. 그자료를참고하여다른용제에대한분석데

이터가필요하며, ISO 1407(고무-용매추출물측

정방법)을참고

3. 고무분석측정및 시험장비제작업체견학

3.1 Shimadzu

- 포리머에대한G C - M S의원리및분석방법설명

3.2 Toyoseiki

- Weather-O-meters(Xenon arc 시스템), 인장시험

기, 압출시험기등측정장비설명

4. 우리가 한 일

•2 0 0 7년 T C / 4 5 (고무및 고무제품) 총회에서우리

가 제안한“Rubber, vulcanized-Determinati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D I S )을F D I S가될수있

도록협조요청

•기술표준원홍보(국민과함께!, 기업과함께!) 소개

•합성고무및자동차타이어산업소개

•ISO/TC 157(피임기구) 총회가2007, 10월에개최

참석안내

5. 기 타

•우리고무업체의국제표준화에대한중요성인식

하기위한업종별구성이필요하며, 2008년도T C

4 5 (고무및 고무제품)에대한총회홍보와새로운

국제표준의수요를발굴하는등 보다적극적이고

다각적인활동전개기술표준원의의전문위원회

에 각S C별 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좀 더 내실있

는표준화작업수행필요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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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개요

회의명 : 제1 0차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총회

(The 10th IECEE1 )/ C M C2 ) Moscow Meeting 2007)

장소/일정 : 모스코바/ ‘0 7 . 6 . 2 4 (일) ~ 6 . 3 0 (토)

( 7일간) 

워크숍(6.25), 총회(6.26~27), IECEE 의장단·N C B

평가단협의( 6 . 2 8 )

출장목적

‘08 IECEE/CMC 제주총회개최협의및초청연설

NCB 신규지정평가(전기연구원)에대비한평가위원

장면담

총회및Workshop 참가

회원국간의견교환및국제인적네트워크구축

출장자및 주요임무

전기용품안전팀강갑수팀장, 오광해연구관, 강윤이

전문위원

※4개시험인증기관, 규제개혁위원회등 외부전문가6명참

석(자체경비)

주요임무

강갑수: 한국대표단 인솔, 제주총회초청연설

워크숍·총회·의장단협의안건별 대응

총괄

오광해: 워크숍및 총회주요안건사전검토및 보

고, 의장단및 외국대표단과의양자회의

IECEE 인증관리위원회 총회

오 광 해
전기용품안전팀 공업연구관

0 2 - 5 0 9 - 7 2 4 2

khoh@mocie.go.kr 

국제표준화활동

1) IECEE :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
2) CMC : 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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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강윤이: 총회준비사항및 진행사항조사, 의장단·

외국대표단협의내용정리

※기타참석자: Workshop 및 총회참석, 외국대표단과의

정보교류

2. 참가 결과

1⃞ IECEE 의장단과의‘08 IECEE/CMC 제

주총회개최 협의

•일시: 2007. 6. 28(목) 10:00~12:00

•장소: Hotel COSMOS, 레스토랑E v e n i n g

•업무: 총회일정, 준비사항, 컨퍼런스주제협의

•담당자: 강갑수팀장, 오광해연구관, 강윤이전문

위원

•면담자: Pierr De Rubo(간사, 프랑스), Tara

M i t c h e l (비서), Gosta Fredriksson(의장, 스

웨덴S E M K O )

총회 일정 확정 : 6월 2째주 (당초 6월 4째주)

우리나라의기후(장마등), 유관회의( C A B )일정등을

고려하여총회일정을변경키로한다.

정책·전략포럼, 임원회의, 의장자문그룹회의등 세

부행사일정합의

회의시설 요구사항 협의

·IECEE 임원회의( 4명, 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

+점심)

·의장자문그룹회의( 1 4명, 프로젝터+페이퍼보드+

전원코드+음료+점심)

·정책및 전략포럼( 1 8명, 프로젝터+페이퍼보드+전

원코드+음료+점심)

·컨퍼런스( 1 5 0명, 프로젝터+페이퍼보드+전원코드

+음료)

·총회( 1 5 0명, 프로젝터+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

료+점심+만찬)

·작업반회의( 8명, 프로젝터+페이퍼보드+전원코드

+음료+식사)

·사무국(컴퓨터2 (영문M S ) +전화+팩스+복사기+초

고속인터넷, 임원사무공간별도)

·임원숙소(간사+의장, 인터넷) 및전용사무공간

(간사+비서, 인터넷) 제공

준비상황 점검일정 등 합의

회의장소및 회의등록양식통보(‘07.12.31, IECEE

사무국)

IECEE 의장단한국방문및 회의장점검(‘0 8 . 2월중,

IECEE 간사)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협의

워크숍을컨퍼런스행사로 변경 개최( 6 . 1 0 (화)

1 4 : 0 0 ~ 1 8 : 0 0 )

컨퍼런스주제는“SDoC 도입확산시의인증기관역

할”,“각국의C B시험성적서인정현황및 국가적차이

점 고려”등2개과제를제안하였으나세부내용을추가

검토하여확정키로했다.

컨퍼런스주제선정및 발표자섭외에대해서는의장

단이적극협조키로약속했다.

6 . 9 (월) 6 . 1 0 (화) 6 . 1 1 (수) 6 . 1 2 (목) 6 . 1 3 (금)

오 I E C E E 정책 및 작업반( W G )

전 임원회의 전략포럼
총회 총회

회의

오 의장자문
컨퍼런스

후 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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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 0차 C MC 모스크바 총회 준비 및 진행

사항 조사

준비일정 : 회의초청( 5개월전), 등록양식배포( 4개

월전), 사전등록( 2개월전마감)

※S.V. Pugachev(러시아Gost Re, 부장급)가전체총괄

총회장 : 국가별로 3석 배치(국가명패·국기 비

치, 프랑스어 알파벳순)

5 m×5m 스크린2대, 단상5 0〃 L C D판넬, 연단노트

북, 마이크시설(의장·간사·부의장·재무관각 1개,

대표자2명당1개, 핸즈프리마이크1개), 엔지니어상

시배치

워크숍 : 주최국 재량으로 패널 주제발표 진행,

영-러 동시통역

사무국 : 주최측과 IECEE 임원이 1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약 7×7 m )

8인용원형테이블, 전화기1, 복사기1, 프린터1, 컴

퓨터1, 사무용품비치

※사무국이회의장소와멀고인터넷이되지않아IECEE 간

사로부터개선요청받음

만찬 : 회의참가자, 동반자, 특별게스트 등 약 1 5 0

명이 참석하였다.

정식과안주류에보드카및 와인제공, IECEE 공로자

에 대한감사패전달, 만찬사(Elkin, 러시아연방기술규

제원원장), 전통무용공연및왈츠연주

동반자 프로그램 : 관광버스로 무료 시내투어(총

회 2일째 오전 1 5명 참가)

3⃞ 워크숍참가

•일시: 2007. 6. 25(월) 09:00~18:00

•장소: Hotel COSMOS, 

•참석자: 한국대표단전원

•주요내용: “무역장벽완화를위한 수단으로서의

I E C E E”라는 주제로패널발표형식으로

진행

I E C E E의 회원국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과

I E C E E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M T L제도

의 운영 현황 설명 (강사 : Rubo, IECEE 간사) 

IECEE CB Scheme 참여는세계적으로가장인지도

가높은인증기관및시험소간의네트워크를국가차원

에서구축가능하다.

•안전한전기제품, 기기및 부품을수입함으로서

부적합제품으로부터국내시장을보호한다.

•전세계적인적합성평가기구에참석하여정책

결정에참여한다.

•적합성평가포럼및 워크샵에참여하여인증및

시험활동분야의최고전문가들과정보교류및

협력

•세계최고의전문가들이개발한관련시험성적

서 양식, 시험절차및 운영문서에의접근 및

활용

M T L제도의활용으로제조업체는보다빠르고경제

적으로시장접근가능하다.

•현재I E C E E에 등록된M T L은 총 1 , 0 1 5개( T M P

455, WMT 314, SMT246)

•새로운개념의MTL 프로그램소개

※RMT (Recognized Manufacturer Testing) : NCB가M T L의

체계와시험능력인정

※LTR (Local Technical Representative) : 현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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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의 C B시험성적서 활용사례 설명 (강

사 : Timco, 러시아)

러시아는국제규격( I E C )과의부합화를추진하여C B

시험성적서를인정한다.

•저압전체분야35%, IECEE 규정의저압기기

60% 부합화

러시아의인증대상품목지정개요

•저전압기기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 안전요

구사항을지정

•지정된품목의저전압기기에대하여인증시행

•저전압기기를사용하는사용자의최소자격수

준명시

유럽 C E마킹을 위한“자기적합성선언”과“제 3자

인증”의 장단점과 문제점 (강사 : Krei nberg, 독일)

제 3자 시험소및 인증기관의관여로불량제품에대

한시장유입방지가능하다.

※제 3자 인증기관의관여없이시장에유입된안전하지않

은제품의수: 매년1 0억종(인증시험통계로추정)

불량제품은시장유입이사전에감지되고제거되어

야 하며제 3자시험인증기관에의한안전확인이필요

하다.

※시장유입불량제품의대다수는C E마크를부착하고있으

며지정된기관의강제적인관여가없는저전압d i r e c t i v e에

해당. 

기업 시장활동 장애 해소를 위한 통합된 적합성평

가시스템의 필요성 ( K aj iya, 일본 파나소닉) 

CB 인증의효과를저하시키는강제인증제도와E M C ,

위생, 환경등에대한각국의요구사항이존재함을주

장했다.

※예) 중국의EMC, 환경규제, 미국의Ohsa 위생규제, 한국의

EMC 

CB 인증의활성화와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보완

을위한정책및전략포럼운영이필요하다.

4⃞ 총회 참가

•일시: 2007. 6. 26(화) ~ 2 7 (수)

•장소: Hotel COSMOS

•업무: 안건대응및‘08 CMC 총회유치연설

•담당자: 한국대표단전원

•주요안건: CB 시험성적서의인정확대및 M T L제

도의활성화에대한논의

‘06.9 베를린회의 및‘07.5 시드니에서 열린 적합

성이사회의 결과 공지 (의제 4 )

(1) 중국C C C인증의IECEE 제조자시험C B인증서

수용거부

(2) 에너지효율국제적합성평가추진검토를위한

작업그룹구성

(3) I E C Q의 H S P M (유해물질관리) 프로그램시범

운영

중국에서는M T L을 인정못한다는입장을밝힘에따

라 C A B (적합성이사회)에상정하여중재방안을계속

검토키로했다.

M T L (제조자시험소) 시험성적서인정문제는국내안

전인증기관및 업계의견을반영하여입장정리필요

하다.

•우리나라는WMT, SMT, RMT 중 WMT, SMT 

인정

※M T L ( M a n u f a c t u r e r’s Testing Lab) : IECEE에등록된제조자

가 자기생산제품에대해규정된절차에따라C B시험성적

서를스스로발급하는제도.

제3자(NCB) 감독에따라 WMT(Witnessed), SMT(Super

vised), RMT(Recognized)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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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L 심사보고서의 IECEE Web s ite 공개에 대한

논의 (의제9 )

미국측은MTL 심사보고서의공개에반대입장을표

명하였으나, 대부분의국가들찬성하여MTL 심사보고

서는IECEE Website에공개하기로결의했다.

우리나라는MTL 심사보고서는ISO/IEC 17025(시험

소 요구사항)에따른것이며기밀사항은거의없으므

로공개에찬성했다.

회원국, 국가인증기관, 공인시험소 등록현황 등

공지 (의제1 0 )

현재4 7개 회원국, 61개인증기관, 233개시험소가

등록되었다.

※스리랑카시험소(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자격정지(기관평가결과)

CAB 제출을 위한‘0 8년 IECEE 회원 분담금 및

예산(안) 검토 승인 (의제 1 1 )

우리나라분담금: 460만원(전체의2 . 8 %인9번째) 

※‘0 7년도우리나라분담금은3 8 0만원(전체의2 . 3 %인 2 4번

째)

CB Scheme (기본 규정(01) 및 절차규정(02)) 변경

(의제 1 2 )

공장심사위원회에대한규정신규제정: IECEE 01

개정

C B T L이 기존의N C B에서새로운N C B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를규정하고모든 책임을새로운

N C B에위임: IECEE 02 개정

제주총회 초청연설 및 향후 회의일정 공지 (의제

2 7 )

‘08 IECEE/CMC 제주총회초청연설및 홍보동영상

상영(강갑수팀장)

•각국대표단및의장단에서차기제주회의에대

하여큰관심과감사표현

2 0 0 9 ~ 2 0 1 0년회의장소공지

•2 0 0 9년 CMC Meeting : 스웨덴스톡홀름( S E K

주관)

•2 0 1 0년 CMC Meeting : 이스라엘텔아비(SII 주

관) 

5⃞ NCB 신규지정 평가(전기연구원)에 대비

한 평가위원장 면담

•일시: 2007. 6. 28(목), 14:00-16:30 

•장소: Hotel COSMOS, 스넥바

•업무: NCB 평가위원과의사전실무협의

•담당자: 오광해연구관, 이기택실장(전기연구원)

•면담자: Alberto Pederneschi(평가위원장, 이태리)

전기연구원 업무현황 및 인증사업계획(안) 설명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에 대한 실무협의

IECEE 간사가임명한3인의평가단구성에찬성하

였다.

※Alberto (선임평가원, 이태리), Tan Hiok Pheng(평가원, 대

만), John taylor(평가원, 일본)

평가위원장이제시한여비·체재비및 일당에대하

여수용하였다.

※여비및 체재비(실비), 일당(선임평가원1 4 0 $ /일, 평가원

1 2 0 $ /일)

현장평가일정은금년1 0 . 1 0 ~ 1 5로확정되었다.

※평가단국내도착(10.7), 평가실시(10.10-15), 평가및 권고

보고서작성( 1 0 . 1 6 -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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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의견수렴 및 최종결과 공지일정 협의

평가 및 권고 보고서회원국회람 및 회원국투표

(‘0 7 . 1 1 ~ 1 2 )

투표결과를평가대상N C B에통보(‘0 8 . 1 ~ 2 )

최종결정(‘08.6.10, IECEE/CMC 제주총회)

6⃞ 회원국간 관심사항 의견교환

CB Scheme 관련관심사항에대하여3개 주제를선

정하여선진회원국과의견교환

I. MRA시CB scheme은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

☞IECEE/CB scheme은국가별적용규격과인증절

차의차이를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활용되나,

국가별제도의차이 등으로M R A시에 전적으로

활용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

C B - s c h e m e을 M R A의 하나의수단으로서활용은가

능하나, 각국가별적용규격이상이하고인증절차도

상이하기때문에전적으로C B - s c h e m e에 의존하는것

은어렵다고생각된다. (네덜란드K E M A )

MRA 체결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서C B - s c h e m e을

활용하는것이가능하나현재로서는MRA 체결의수단

으로활용하기가어렵다. 따라서좀더발전적으로(예

를들면W G의활동을통해) 이러한문제점을토론하고

개발하였으면좋을 것 같다. (덴마크DEMKO, 스웨덴

S E M K O )

MRA 체결은각 나라의제도의차이로많은문제점

을 내포하고있다, 따라서문제점을최소화시키기위

해 공통된제도를채택하여그 제도하에M R A가 가능

한지를검토해야될것이다. 그공통된기준에가장접

근하고있는 제도가C B - s c h e m e이라 생각한다.(중국

C Q C )

모든나라들이C B - s c h e m e을 인정하는것은아니다.

또한M R A는 회원국간에만체결하는것도아니다. 따

라서강제인증이건아니던간에서로 다른제도하에

서 C B s c h e m e을 M R A의 기준으로활용하기는힘들것

같다. (싱가폴P S B )

1 0 / 7 8 9 1 0 1 1 1 2 1 3 ~ 1 5 1 6 1 7 1 8 1 9

(일) (월) (화) (수) (목) (금) 1 4 (월) (화) (수) (목) (금)

N C B N C B K E R I K E R I K E R I

K E R I - K E R I ( S I N C E R T ) ( S I N C E R T ) ( S I N C E R T )

ERTL E R T L

T e a m T e a m T e a m T e a m T e a m T e a m T e a m T e a m

도착
Leader L e a d e r L e a d e r L e a d e r L e a d e r L e a d e r L e a d e r L e a d e r

출발
A P A P A P A P A P A P E R E R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Y Y Y Y T H T H T H T H A P A P

A s s e s s o r A s s e s s o r C

JT (*) ( * ) -

CBTL 

ETL- 

S E M K O

C B T L

K E R I -

E R T L

위원구분 : AP=Alberto Pederneschi, YY= Yu Yimin, TH= Tan Hiok Pheng, JT= John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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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 T L제도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N C B와 C B T L의

역할은어떻게변화되어야하는가?

☞M T L (제조자시험소)제도활성화시국가인증기관

과 공인시험소는M T L의 시험절차, 장비등에대

한감독을강화해야한다.

C B T L에 시험에대한영역이줄어들게되더라도특

정 신뢰성이필요한영역에대해서는C B T L의 역할이

필요하다. (노르웨이N e m k o )

제조자시험이활성화되어질경우, NCB는MTL 시험

에 대해여러가지로고려하여MTL 지정에신중을기

해야한다. (네덜란드K e m a )

N C B에서제조자시험의절차, 장비등을주기적으로

관리하는절차를강화해야한다, 따라서N C B에서제조

자 시험소(MTL) 관리를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미국

U L )

제조자시험은‘1자인증’이기 때문에NCB 에서,

M T L을관리를더욱잘해야한다. (캐나다C S A )

제조자시험의경우1자 인증이므로신뢰성을확보

하기힘들다, 제조자시험의경우C B T L이참여하여시

험절차및 방법적인면에대해서책임을가지도록해

야한다. (중국C Q C )

III. “Self Declaration”vs. “3rd Party Certification”

에 대한인증기관의입장은무엇인가?

☞S D o C는 시험능력및 절차검증이전제되어야하

는제도임

세계적인증추세가제3자인증이다. 1자인증은신

뢰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인증자체의의미가희석된

다. 1자인증의문제점은제조자시험능력의검증이

힘들는점이다. (덴마크DEMKO, 네덜란드K E M A )

이미유럽지역에서는자기적합선언제도가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제조자는N B (지정기관)에서발행하

는인증을통해자기적합선언을하고있어실제적으로

는제3자인증의형식을취하고있다. (프랑스L C I E )

대부분의제조자는규격의이해도및설비능력및시

험자능력에서도많이부족할것이므로3자인증이소

비자에게가장신뢰를줄 수 있는인증방법이다. (이탈

리아I M Q )

인증의원칙은제3자인증으로, 자사생산품을스스

로시험인증한다는것은단순히공정과정에서의검증

절차에지나지않는다. (스웨덴S E M K O )

1자인증이더라도제조자의시험소관리가병행된다

면 별문제가없지만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수 있다.

관리의주체도문제가된다. (캐나다C S A )

제도적검증절차가완벽하게수립되어있는경우에

한하여제1자인증이유효한것이지, 검증할수있는시

스템이없는경우에는그신뢰성이떨어지는제도이다.

(아르헨티나I R A M )

임의인증의경우에는1자인증도문제가되지않지

만, 강제인증의경우는3자 인증이원칙이다. (중국

C Q C )

1자인증의경우그신뢰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제3

자인증기관에의해관리감독을받아야한다. (미국U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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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

제품안전관리 선진국과의 정보교류 (독일, 프랑스

등 1 0개국 대표)

☞독일, 스웨덴, 프랑스등과상호정보교환및 협력

을위한채널을유지하기로한다.

V D E는 서울강남소재의연락사무실이있으며,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연락창구개설에동의했

다.(독일V D E )

S E K는 기술표준원과같은M B이므로NCB, CBTL 관

리와국가차원의정책결정등 동일관심사안이많을

것으로생각됨. 또한스웨덴NCB SEMKO는 한국의

K T L과많은업무상많은관련이있어협조채널의역할

이기대된다.(스웨덴SEK, SEMKO)

L C I E는 신에너지산업인증을주도하고있어, 한국에

서 요청한태양광분야의인증과관련한정보와협력

을 충분히제공할수있을것이며상호정보교환및협

력채널의구축에동의했다.(프랑스L C I E )

아시아지역 협력 및 정보교환 (싱가폴, 태국 등 5

개국)

☞싱가폴, 태국등은아세안1 0개국이참여하고있

는협력체(아세안전기전자M R A )에일본, 중국과

함께한국의참여를희망하고있으나, 일본, 중국

은 우리나라와별도의상호협력채널구축에관심

을표명

싱가폴, 태국, 베트남등을포함한아세안1 0개국이

참여하고있는협력체(아세안전기전자M R A )가 운영

중임. 중국과일본은지난회의부터O b s e r v e r로 참가

하고있으며한국도올해1 1월에개최되는태국회의에

참여하여주기를희망한다.(싱가폴S P R I N G )

태국은아세안전기전자M R A의 차기 회장국으로서

본협력체에의한국참여를특히희망한다.(태국T I S I)

중국은한국과같이 IEC 적합성이사회이사국( L U

M e i )이고한-중적합성소위원회등 여러협력채널이

있어정보교환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범아시아지역

을대표할협의체가필요함을주장했다.(중국C N C A )

일본은한국에서요청한국내IECEE/CMC 위원회의

조직구성과운영에대한정보제공을약속하고, 상호협

력 채널을구축하여지속적으로운영하기를희망했다.

(일본경제산업성)

IECEE/CMC 회의개최협력(러시아, 스웨덴)

☞러시아에서는총회개최에대한정보제공에협력

을 약속하였으며, ‘09 총회개최국인스웨덴은우

리나라와정보공유를희망했다.

러시아는‘07 CMC 총회를개최하였으므로, 한국에

서 요청한금년총회준비및 진행관련서류양식과절

차 등에관한모든정보제공을약속했다.(러시아G O S T

R e )

‘09 CMC 총회를유치한스웨덴은총회개최에필요

한정보등을한국과공유하기를희망했다.(스웨덴S E K )

3. 관찰 및 평가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MTL 지정·운영방안

및 활성화 방안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MTL 제도의

수용에 반대입장이다.

중국이MTL 발행시험성적서를인정할 수 없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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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미국, 캐나다, 유럽등에서계속적인수용을요

구하고중국은“차후검토하겠다“라고만언급했다.

※S D o C를 도입하고있는 유럽은지정된MTL 수도 많아

MTL 제도활성화에적극적인입장이나강제인증제도를

채택하고있는중국, 일본등은M T L에 소극적인입장을

견지.

우리나라는MTL 제도를수용한다는입장이나국내

업체에대한MTL 지정실적이없어, 국내주요가전

업체등에대한MTL 지정의필요성등에대한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의제에 대하여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

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회의를 주

도했다.

자국의이익을위해지역적·조직적으로활동하는

미주및 E U국가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를포

함한중국, 일본및 아시아국가들과함께사전회의

등을통한조율이필요하다.

※일본, 중국이O b s e r v e r로참여하고있는아세안전기전자

M R A에참가검토필요하다.

I E C E E의정책변화에신속히대응, 우리나라의인증

정책반영을위하여인증기관의전문가지정·육성

필요하다.

※한국은W G (작업반), 각종소관위원회에의활동이전무

한실정이다.

2 0 0 8년 CMC 개최 확정으로 I E C E E의 전반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인증정책 개발, 국제

회의 개최준비, 전문가 양성 등을 담당하는 I E C E E

/CMC 대응 국내작업반 설치필요하다.

기술표준2007. 8



초 일류기업인M i c r o s o f t사가발표해세계인들의관

심을끈 바 있는“MS Biometric ID Issuer Process”기

술과, 2006년 미국 특허 발명 대상 수상을 한

“C h r o m a C o d e”등이칼라코드(Color Code)응용의시

대가도래할것임을강력히예고했다. 그런데놀랍게

도 Color Code의 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으면서I T

기술혁명을이끌벤처기업이우리나라에있기에찾

아가보았다.

오늘날우리는I T제품의홍수속에서편리함을만끽

하고있다.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핸드폰, 프린터. . . . . . .이루말

할수없이이미사용하고있고어지러울정도로새로

운 제품이쏟아져나오고있다. 이것이바로디지털

혁명인것이다. 이모든디지털제품의정보를표시할

때는칼라가등장한다. 이칼라글씨나그림사진등

은 곡선으로보이나사실은무수한점으로이루어져

있는것이다. 점이많으면많을수록자연스럽다. 이

것을 해상도라고한다. 요즘의컴퓨터 해상도는

1024x768, 트루칼라, 하이칼라등 으로표시된다. 다

른 말로표현하면1 6비트칼라채널일 경우모니터에

2 8 1 , 4 7 4 , 9 7 6 , 7 1 0 , 6 5 6 ( 2 8 1조)개의점(픽셀)이있다는

뜻이며, 그점 하나하나는코드를가지고있다. 이코

드에data 나정보를연결시키면칼라코드와데이터

가 연결되며, 데이터가칼라로표시되고칼라는데이

터로전환되는것이다. 이것을응용하여많은정보와

데이터를칼라로전환시키고칼라를데이터로전환

시키는방법이다. 

따라서종이위에칼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참으로신기하

지 않은가?

각종 알고리즘을구동

하면무한한응용프로그램이가능한것이다. 이것이

이회사가세계특허를획득한기술이며, IT 분야에곧

파장을일으킬것으로예견되고있는기술인것이다. 

이 회사는대한민국전자정부의전자주민등록증의

실현을앞두고칼라코드인코딩/디코딩의원천기술

을 응용하여세계최고의ID CARD인증기술을소개

하고있으며, 나아가서IT 정보처리응용분야에등에

본 기술을보급하므로세계일류글로벌기업과경쟁

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 E C )에국제규격(안)의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인터넷과정보통신의발달로

국가간기업간에전자관리시스템체제를구축하려

는 시대적요구에의하여개인신분증(ID CARD)을

전자화하고정보처리및 개인신분의보안과국가정

보관리의보안시스템을구축하는연구와움직임이

활발한시점에서우리나라에서도전자주민증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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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미래 I T기술혁명의 원천기술 확보

대표이사 천 지 득
(주)칼라코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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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주)칼라코드 코리아

시행을위하여많은연구와개발에노력을하고있는

것이사실이다.

그러나전자카드의실현에가장보편화된 기술로

서 개인주민등록증에R F I D칩을내장하여정보를인

식하고, 칩내부에인식된주민번호, 지문, 주소, 개인

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부가서비스연결열쇠, 등을

기록하여물리적으로인식하는것을전자적인식프

로그램으로내장하는방법이검토되고있으며, 국외

의 사례를보더라도이러한방법을적용하고있는것

이 전 세계적으로현재가장많이검토되고실현되는

전자주민증의기술들이다.  그러나이러한기술은많

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즉, RFID칩의손상또는인위적고의로인한파손에

서는개인의정보를검출할수없으며, 개인의정보를

확인할방법이없다는것이며, 고의적파손으로인한

문제로범죄에악용될수 있는문제점등과전자주민

증 1개의생산비용이국민1인당약 1만원고비용이

요구되는것 또한전자정부시행에앞서서국민의경

제적부담을요구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또한국가정보와개인의보안을목적으로만든전

자주민증이해외의복제기술로복제되고있는문제

점도극복해야하는기술적과제를가지고있고, 국민

들의정서에전자칩으로인한개인의 움직임까지추

적될수 있어개인의인권에부합하지않는다는일부

단체들의주장도있는것이현실인것이다. 이러한문

제점등을이 회사는간단하게해결하는방법의원천

기술을특허로확보하였고, 가장경제적인방법으로

기존의ID CARD SYSTEM에쉽게적용할수 있는기

술을이미확보하였다고한다.

이와같은칼라코드(Color Code)기술개념은신기

술로서전세계일류IT 글로벌기업들에게미래IT 정

보처리기술분야로주목받고있으며, 각기업과연

구소에서칼라코드와관련된응용기술로2 0 0 7년 이

후각전문정보문헌에소개되고있다. 

이회사는그예로2 0 0 6년미국칼라코드기술을제

시한다. 

1) 미국의“B a r C h r o m e”기술

자동차번호판의각 번호( 0 - 9 )에 하나의칼라를

부여하여고속이나기타인위적인방해에따른오

류를방지한다. 오류확률0 %라고주장되고있다. 

2 )“Microsoft 사”의기술

3 )“(주)칼라코드코리아”의기술

우리나라의행정자치부에서검토하고있는전자주

민증제도를비롯하여세계각국에서이미시행하고

있거나시행예정인ID 카드는무선자동인식시스템

4 0_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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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S Biometric ID Issu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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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D C )분야의RFID, 스마트카드기술 을 사용하고

있다.  

이기술의문제점을보완하거나대체할칼라코드시

스템의원천기술은획기적인새로운시스템의탄생

을예고하고있으며, 한국이보유하고있는이기술을

국제표준화기구( I S O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 E C )등

에 국제규격(안)을제시하여표준화하여, 한국의기

술이국제기술의표준이되도록하고자이 회사의대

표이사는포부를제시하고있다. 

국제표준화를위한우선권리인국제특허를확보

한 (주)칼라코드코리아천지득대표이사는 1 0여 년

간 칼라코드연구와특허확보에노력하였으며, 칼라

코드원천기술로응용할수 있는I T분야를다음과같

이제시한다. 

1) 1D/2D 바코드의칼라코드대체시스템.

2) 칼라코드의인터넷네트워크서비스시스템.  

- 디지털카메라와인터넷을이용한오프라인,  

- 온라인통합이벤트분야구축. 

3) 칼라코드로Data 압축전송시스템. 

- 이미지데이터베이스분야구축. 

4) 칼라코드로ID Card, 문서, 기타보안시스템. 

- EOS (Exhibition Operating System), 입증발급용,

방문자확인용, 방문자D B구축. 

5) 1D,2D 흑백바코드를칼라코드로전환하는시

스템. 

6) 2차원코드의확장(물류, 유통, POS, 기타). 

7) 디지털카메라를매개로한상품, 스포츠마케팅. 

8) 디지털카메라또는디지털이미지를이용한무

선통신, 휴대용인터넷검색분야. 

9) 카메라폰을이용한무선통신, 휴대용인터넷검색

서비스. 

10) 디지털카메라또는전용판독기를내장한무선

통신기기를매개로 한 유비쿼터스시스템

(Ubiqitous System).

이와같이다양한차세대기술응용분야에사용할

수 있는기술은IT 혁명의컴퓨터, 인터넷의혁명, 윈

도우의혁명이후칼라코드인코딩기술이RFID, 와

iPv6 기술을대체할제3의혁명임을확신하고있다.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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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원칙은국제적으로존경받는전문가들의

집합된경험과지식으로부터도출된원칙으로서사

용자가지속된조직의성공을성취하는데도움을주

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러한8가지품질경영원칙은ISO 9001 규격에따

라 인증을획득하고유지할때품질경영원칙을잘 음

미하고그취지대로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럼, 품질경영원칙의의의는조직을성공적으로

이끌고운영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투명한방법

으로경영을하는것이요구된다. 성과를지속적으로

개선하기위해모든이해관계자의필요( n e e d s )와 욕

구(wants) 반영에의해설계된경영시스템을실행하

고 유지하는결과로부터성공이얻어질수 있는것이

다. 조직을경영한다는것은다른경영원칙중에서도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을강조하는것이다.

ISO 9001:2000 은품질경영원칙을중심으로구성

하였다.

8가지품질경영원칙은조직의개선된성과를위한

하나의프로세스로파악된것이다.

이 원칙은지속적인성공을달성하기위하여조직

에도움을주는데그목적이있다.

또한원칙을중시하고품질경영시스템을운영하면

반드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다.

☞고객중심(원칙1 ) :

조직은 그들의 고객에

의존하고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이해하고고객욕구 사

항을 충족시키며고객

의 기대를 넘어서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원칙1의이점은시장기회로유연하고신속한대응

을 통하여매출액을증가시킬수 있고, 시장점유

율이향상된다. 고객충성도를개선하여사업과조

회를계속하게한다.

고객만족달성에있어조직의지원의활용에의해

증대되는효과성을증대시킬수있다.

☞리더십(원칙2 ) : 리더는조직의목적과방향의일

관성을확립한다. 리더는자원들이조직의목표를달

성하는데참여할수 있는내부환경을조성하고유지

해야할것이다.

※원칙2의이점은직원은추구목표를향해이해하고

동기부여가된다. 활동은통일된방식으로평가되

고, 조정되고, 실행될수있다. 조직의계층간의잘

못된의사소통은최소화되어야한다.

즉 기업의성과개선이나목표달성을위해선직원

의능동적이며, 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야한다. 이

안 희 준
PDAS 기술지원센타 원장
ISO 심사원 / 경영학 박사

02-597-9033 /
r d a s 1 1 4 @ h a n m a i l . n e t

ISO 9001:2000(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2000(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제조 기업에서 서비스믹스 경쟁력 강화

제 2 8편 해외인증시리즈



는 그 조직에맞는적절한리더십을선택하여사용

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리더십을개념화하는여러가지다양한

정의에도불구하고리더십현상(The phenomenon of

l e a d e r s h i p )에 중심이되는 몇 가지 요소들( C o m p

o n e n t s )을 확인해낼 수 있다. 즉, 리더십은과정이다

(leadership involves influence), 리더십은집단상황에

서 일어나는현상이다(leadership Occurswithin a

group context), 리더십은목표달성을위한과정이다

(leadership involves goal attainment), 이같은리더십

의 구성요소들을기초로하여위와같이리더십을정

의하기로한다.

즉, 리더십이란공동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한 개

인이집단의성원들에게영향을미치는과정이다. 원

칙중심의리더십은리더들은성원들은개인적노력

을 강조하는것을피하고공유된역량의개발을지원

함으로써팀의지식과기술의발전을도울수있으며,

리더들은팀 성원들이부적절한계획을피하고새로

운 것들을개발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양질의과

업수행을이끌어낼수있다.

☞전원참여(원칙3 ) : 모든계층의자원들이조직의

핵심이다.

따라서전원이전적으로참여함으로써그들의능력

이조직의이익을위하여발휘될수있다.

※원칙3의이점은조직내에서동기부여된, 의무가

지워진그리고참여하는구성원이된다. 조직의목

표를진전시킴에있어서의혁신및 창조력이확보

된다. 그들자신의성과에책임감을갖는구성원이

된다. 지속적인개선에열심히참여하고기여하는

구성원이된다.

☞프로세스접근방법(원칙4 ) : 관련된자원및활동

이 하나의프로세스로서관리될때 희망하는결과보

다효율적으로얻어질수있다.

※원칙4의이점은개선된, 일관성있고예측가능한

결과를얻게된다. 자원의효과적인사용을통한보

다 저렴한원가및 짧은싸이클타임을달성하게

된다. 초점이맞춰진그리고우선순위가부여된개

선이가능해진다.

☞경영에대한품질경영시스템접근방법(원칙5 ) :

주어진목표에대한상호연계된프로세스의시스템

을 파악하고이해하며관리하는일은조직의효과성

및효율성을개선한다.

※원칙5의이점은조직의일관성, 효과성및 효율성

의 이해관계자에게신뢰감을제공하게된다. 중요

하다는프로세스들에관한노력에초점을맞추는

능력이생긴다. 바람직한결과를최대한으로달성

해야할프로세스의통합및조정이가능해진다.

☞지속적인개선(원칙6 ) : 지속적개선은조직의영

원한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원칙6의이점은개선된조직의능력을개선하여성

과를얻게된다. 기회에대한신속하게대응하는

융통성을갖게된다. 조직전략적의도로모든계층

에서의개선활동을조정하게된다.

☞의사결정에대한사실적접근방법(원칙7 ) : 효과

적인결정은데이터및정보의분석에근거한다.

※원칙7의이점은사실적이력의참조를통한과거

결정의효과성을실증하기위한 능력을증대 시

킨다. 

☞상호이익이되는공급자관계(원칙8 ) : 조직 및

조직의공급자는서로의존하며, 상호이익이되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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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가치를창조하기위해 양쪽의능력을강화시

킨다.

또한이 고객충성도관점을이끈사람가운데가장

유명한프로더릭라이히헬드 (Frederick F. Reich

held) 역시레빗과마찬가지의견해를보였다.

“사업의근본적인사명은이익이아닌가치창출에

있다. 이익은가치창출의결과이며, 목표보다는수단

에불과하다”고했다.

※원칙8의이점은양쪽관계자모두의가치를창조하

기 위한능력이증대된다. 원가및 자원의최적화

가 이루어진다. 변화하는시장 또는 고객 요구

및 기대에공동의대응의유연성과신속성이증대

된다.

위와같이제조기업이나서비스기업들의품질경

영원칙1~8 가지를실천할경우기업들의생산성, 품

질, 납기, 디자인, 유연성, 또는신제품도입속도와같

은제조/서비스성과는기업이생산하는제품이나서

비스의가치를의미한다.

4 4_ 기술표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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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 염료/염색 산업의 개요

식물, 동물및광물등 자연으로부터얻어지는천연

염료/염색은기원전부터사용되어왔지만1 9세기경

부터합성염료의발전및 대량생산으로말미암아거

의 소멸되었으나최근들어서환경보호에대한관심

과 자연에대한친밀감으로천연염색에대한관심이

높아지면서소비자의이용이늘고있다. 천연염색산

업은대표적으로천연염료추출및 제조, 천연염색가

공이있으며자원재배, 자연염색, 천연가공제, 염료생

산p l a n t공정, 염색설비등이있다.

2. 천연 염료/염색 산업의 특징

천연염색산업은공정별로크게원료재배, 염료제

조, 염색가공으로분류되며, 품목별로는원료, 원사,

직/편물, 의류, 인테리어, 섬유제품등으로분류되며,

천연염색기, 재단기, 텐터기등의섬유기계산업과염

료, 가공제등의화학산업, 디자인등, 패션산업과도

연관이큰산업이다. 

■천연염료

○원료재배: 쪽, 치자, 홍화, 지치등

○천연염료조제: 추출, 분리정제, 분말

○생물공학: 추출, 발효

○유전공학: 색소유전자발현

천연염료제조산업은

생물자원, 생물공학, 발

효공학, 전기·전자, 정

밀화학, 기계공학을기

반두고있다.

■천연염색가공

○천연조제(가공제) :

천연추출물

○섬유기계:천연염색기, 재단기, 텐터기

○천연염색산업은기술력및디자인, 생산

공정등의생산요소에따라부가가치가큰 산업으

로 섬유소재가차별화될수록완제품의가격상승이

크게나타나고, 부가가치도높다. 그리고소비자의요

구에따라감성, 기능성, 심미성등을고도화시켜나

가는 기술·지식집약형산업으로서다양한기능과

감성, 색상, 디자인창출등이필요하다. 

<국내주요식물염료자원>

정 승 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공학박사
032-570-9751 /
s h j u n g @ k t r . o r . k r

천연 염료/염색 산업 현황 및 전망

유관기관칼럼유관기관칼럼유관기관칼럼유관기관칼럼유관기관칼럼유관기관칼럼

색소 식물명 분포지역 염재부분

1 )적자색 주목 전국 심재, 잎

꼭두서니 전국 뿌리

자초 전국 뿌리

2 )청색계 누리장나무(취목) 황해도이남 열매

쪽 중부이남 잎



3. 천연 염료/염색 산업의 육성

우리나라섬유산업은지난3 0여년간수출전략산업

으로성장, 발전하여왔다. 그러나저임금을활용한

중저가품을대량생산, 대량수출하는전략을구사해

온 결과대내외적인여건이급격히변화한1 9 8 0년대

후반부터가격경쟁력의약화, 심각한기능인력부족

현상, 수요의다양화, 개성화등에 대한대응능력의

부족, 상품기획능력과마케팅능력의부족, 패션디자

인능력의부족등과 같은여러가지 문제점이나타

났다. 

섬유산업의발전에제약이되는점이있지만이에

못지않게성장잠재력또한지니고있다. 이러한섬

유산업의기반으로기능성천연염색을도입하여새

로운돌파구를찾는다면한국의섬유산업이다시한

번 약진할수 있는계기를부여할수 있는천연염료,

천연가공조제, 천연염색가공산업에적합하고경쟁력

있는생물자원을집중과선택으로육성할필요하다.

3.1 천연염색산업의주요기능과 역할

천연염료의국내외시장규모를보면2 0 0 1년 세계

시장규모는약 5 0 , 0 0 0억원, 국내시장규모를5 , 0 0 0억

원으로 현재거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천연염료

를 수입대체할 수 있는생물자원탐색, 천연유래의

염료물질의추출, 분리정제기술에중점을두고연구

가진행중이다.

화학염료의알레르기, 피부염유발등 인체유해성

과 염색폐수의수질오염심각성으로인한각종규제

가 엄격해지는관계로수출용원자재로공급및 직접

수출개척가능한천연염색제품군개발하여야한다.

고기능성의류, 넥타이, 여성속옷, 유아의류등 신

상품개발과상품화및수요창출로천연염료식물재

배 농가의수익증대를통한농업활성화는물론경제

발전에크게기여할수 있는기술개발이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친화적인생분해성염료를첨단기술과접목시

켜 신기술로개발하고장기적으로는염색뿐만아니

라천연색소와향료, 의약품을개발이되어야한다.

3.2 천연염색 산업 육성의 필요성

현재의천연염료산업, 천연염료의생산및시장, 염

색공정및 기술, 염색물의안전성및 인체적합성등

에 대한검토에서천연염료가합성염료전체를대체

할 수는없지만, 천연염색의상당부분이경제적으로

도 장점을가지며, 천연염료의색상이충분히다양하

며, 21세기환경문제까지고려하면천연염색이상당

한경쟁력을가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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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색계 황벽나무 전국 줄기

자귀나무 중부이남 수피, 잎

뽕나무 전국 수피, 잎

억새풀 전국 잎

등나무 전국 줄기, 잎

4 )녹색계 회화나무 전국 줄기, 잎, 열매

딱층나무 전국 수피

산오갈피나무 전국 잎

쑥 전국 잎

5 )다색계 매실나무 전국 줄기, 잎

벚나무 전국 수피, 잎

물오리나무 전국 잎, 줄기, 열매

감나무 중부이남 잎

호두나무 전국 외피. 수피, 잎

6 )쥐색계 상수리나무 전국 열매, 잎, 수피

밤나무 전국 밤송이, 잎, 열매

오리나무 전국 열매, 잎, 

7 )흑색계 떡갈나무 전국 잎, 열매, 수간

고로쇠나무 전국 수피, 잎

붉나무 전국 수피



그러나우리의전통고유기술인천연염색이합성염

료염색에비해색감이미려하고자연친화적인장점

이 있음에도불구하고산업화되지못하고몇몇장인

들에의하여영세한공예염색으로그 명맥만을유지

하고있다. 그이유는

•천연색소(염료)의불안정성

•color yield가극히낮음

•대량생산이어려움

•염색방법이복잡하고염착성이불량함에따라

염색물의재현성이낮아실용화하기어렵기때문

이다. 

더 큰 요인으로서는천연염색에관한기술이과학

적 검증이전혀없이전수내지는경험에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섬유제품의naturality 및 고감성, 환경면에서

자연친화적인염색이요구되는국제추세에비추어

볼 때 천연염색의과학화및 산업화는시급한과제

이다. 

천연염료의안정화기술을개발하고염색시의재현

성을확립하는것이우리의고유기술인천

연염색의산업화를위한필수적인기반기

술이다. 

새로운돌파구로써천연염색가공산업을

선진국대열에진입할수 있는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발전시켜지역경제활성화

는 물론생물산업의발전에도크게기여할

수 다. 역량이충분한기술개발과경쟁력

있는천연염색제품군을개발함과동시에

염료생산이적합한나주·보성지역의쪽,

해남ㆍ완도지역의치자, 남해안ㆍ내륙지

역의홍화, 진도지역의지치등을중장기적

으로육성하여야한다.

4. 국내외 천연 염료/염색 산업 동향

4.1 국내 천연염색 산업 시장동향

국내 섬유업계의대부분이화학염색가공량의약

1 0 %정도를천연염색으로도입하고자노력하고있으

나 천연염료의대량생산및 표준화가이로워진천연

염료생산업체가극히드물고기술력또한부족한실

정이다. 

천연염료의국내외시장규모를보면2 0 0 1년 세계

시장규모는약 5 0 , 0 0 0억원, 국내시장규모를5 , 0 0 0억

원으로“첨단연색가공섬유소재기술의산업동향”

산자부연구개발보고서에서발표되었으며현재 거

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화학염료의알레르기, 피부염유발등 인체유해성

과 염색폐수의수질오염심각성으로인한각종규제

가 엄격해지는관계로수출용원자재로공급및 직접

수출개척가능하다. 

고기능성의류, 넥타이, 여성속옷, 유아의류등 신

상품개발과상품화및수요창출로천연염료식물재

배 농가의수익증대를통한농업활성화는물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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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료산업의 필요성(농업환경) 천연염색의산업화동향및발전방안

1 9 9 4년 우루과이라운드

정부대책

뉴라운드

다자간자유무역협상( D D A )

자유무역행정( F T A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 2조원
농특세 1 5조원(총 5 7조원)

부채증가(일년총소득만큼) ,
소득저하(도시의75%), 고령화,

생산력저하, 폐농증가

친환경농업탄생, 대리농증가
연구력증강, 품종개발인프라구축

대규모개방, 관세유예철폐또는하향책정
대규모농작물유입(GM crop 포함)

농업기반붕괴우려

미래지향적농업: 신산업구축

지역농민과연계한산업화(암료식물/천연염료)

농업의신산업육성: - 산업화
- FTA 대체신자원개발
- 국제경쟁력강화

경쟁력, 생산성강화

소규모개방, 관세유예

1 9 9 4 ~ 2 0 0 3년

2 0 0 4년

2 0 0 4년~



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다.

천연염료에대한선입관즉, 견뢰도등으로인한용

도의한계성, 고가, 대량생산불가, 칼라종류의한계

성 등의인식을생물공학기술을도입하여타파할경

우 환경친화적인제품으로서폭발적인성장이기대

된다. 

천연염료는화학염료로는나타낼수 없는 그윽한

자연의색으로그 색상의청아함과아름다움은물론

화학염료와화학섬유가가지고있는단점인인체에

대한유해성과공해및염색폐수문제를해결할수있

는 환경친화적인생분해성염료이기때문에, 현대첨

단 기술과접목시켜신기술로개발한다면염색뿐만

아니라천연색소와향료, 의약품개발및 환경보호에

도큰몫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국내섬유산업은2 0 0 0년도기준수출액이1 3 7억$로

국내 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율이약 1 5 %정도의

규모로세계섬유시장에서도많은 섬유제품을생산

하여수출하고있는 한국형효자산업으로국제적인

인정을받고있는분야이다.

9 0년대이전은사양산업, 최근에는3 D업종및 환경

파괴의주범으로간주되어어려움을당하

고 있지만, 국가경제력부분에서섬유산업

의위상을살펴볼때과거7 0∼8 0년대수출

의견인차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고, 90년

이후에도외화획득액이가장높은산업임

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새로운돌파구로써천연염색가공산업을

세계시장에서선진국대열에진입할수있

는 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발전시킬경

우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생물산업의발

전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4.2 국내섬유산업의현황

국내섬유산업의국제적위치는세계섬유

교역량의5 . 2 %를 점유하여중국, 이태리, 독일에이

어세계제4위의섬유수출국으로국내섬유생산규모

는2 0 0 1년 3 7조원에서2 0 1 0년에는5 1조원으로약 1 . 4

배 증가가예상되며고급·고부가가치패션제품위

주의다품종소량생산및자동차, 토목·건축, 의료분

야등산업용섬유생산확대가예상되고있다. 

수출은선진국의수입수요증대로‘0 1년 1 6 0억불에

서 2 0 1 0년에는2 3 3억불로1 . 5배 증가가예상되며,

2 0 1 0년까지연평균4.3% 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

망되고있다.

<섬유수출국의세계시장점유율( 2 0 0 0년)> 

섬유산업을둘러싼 대내외여건변화를보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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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염료 수입현황 및 천연염료의 국내외 시장 규모

천연염료 시장규모 천연염색의산업화동향및발전방안

국내외시장규모(천연염료)

연평균증가율
2 2 %

1 8 . 6 8 2

1 9 9 5

자료: USA Trade

1 9 9 6 1 9 9 7 1 9 9 8

2 3 . 9 8 2

3 3 . 7 0 5
4 1 . 1 7 3

미국의천연염료수입현황

자료: 첨단염색가공섬유소재기술의산업동향산업자원부연구개발사업

구분 현재의 시장규모( 2 0 0 1년)

세계시장규모 5 0 . 0 0 0억원
한국시장규모 5 . 0 0 0억원

구분 세계
중국/

이태리 미국 한국 독일
홍콩

수출액
3 , 5 6 4 8 9 9 2 5 2 1 9 6 1 8 4 1 7 9

(억불)

점유율( % ) 1 0 0 2 5 . 2 7 . 1 5 . 5 5 . 2 5 . 0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0 0 )



대외적으로는세계경제는미국, 일본등선진국경제

회복지연으로매년도에2∼4% 내의소폭성장이예

상되고있으며점차 섬유공급기지가글로벌화되어

짐에따라바이어들의수출단가인하요구, 전자상거

래 입찰 등이 강화될예정이며, 쿼터철폐, 중국의

WTO 가입등으로선진국시장에서수출경쟁이치열

해 지고있으며선진국은자국섬유산업보호를위한

무역정책을강화할전망되고있다. 

분야별 주요업체를보면 폴리에스테르섬유는

F i l a m e n t의 경우한국합섬, 효성, 코오롱등 1 2개 업

체, Staple Fiber는휴비스, 새한등4개업체에의해생

산되고있으며, 나일론섬유는F i l a m e n t의 경우효성,

코오롱, 고합, 태광산업등 4개업체가, Staple Fiber는

고합, 효성2개업체가생산하고있다. 아크릴섬유는

국내에서는Staple Fiber만이생산되고있고, 생산업

체 역시한일합섬과태광산업2개업체만이생산하고

있으며, 아세테이트섬유는S K케미칼만이F i l a m e n t와

Tow 형태로유일하게일산 5 5톤 규모로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고부가가치천연염색제품을내놓으면

서 차세대섬유산업인시장을놓고또 한번경쟁체제

에 들어가고있으며, 그중 이랜드와비비안등이활

발하게개발및사업화를추진중에있다.

국내섬유산업은전체업체수 기준으로중소기업

이 99.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대기업은그 비중

이0.5% 미만에불과한상황으로섬유원료산업및원

사산업은대부분대기업에편중되어있으며, 섬유집

합체구성, 섬유복합화, 섬유후가공등의산업은중

소기업에편중되어있는구도를이루고있다.

4.3 국내천연염색산업 동향

국내에서는천연염료에대한재조명1 9 9 0년을전후

해서본격적으로착수된데비해 우리나라는1 9 9 5년

부터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전통염색

에관심을가지게된다.

이전분위기조성에힘입어천연염색에대한관심

은 폭증하였고몇몇대학및 공예가들의작업실에서

천연염색공개강좌가개최되었으며작품전시회및

소품전시회도붐을이루고있다. 

4.4 국외 천연염색 산업동향

미국: 천연염료염색방법의개발에관심이집중되

어채소류, 광물질, 나무뿌리, 꽃등에서채취

한 염료로염색한제품을Dxie Yarn사에서

개발하여“E a r t h w i s e”라는상표로시판되고

있다. 

또한California 대학의N e e d l e s와Z e r o n i a n연

구소의보존과학실에서도천연염색제품의

보존과학에대하여연구가진행되고있다.

독일: 유럽내여러국가들중에서독일에서천연염

료 생산이활발이연구되고있음. 특히동독

튀어링지방과브란데부르그지방을천연염

료육성지원하고있다.

이태리: 모직물과실크섬유업체(Plato, Como지방

의 Oleari, Zucchi)에서식물염료를개발하

여 부가가치있는직물생산은물론이고원

료수급문제와색상발현의기술적문제를

집중연구하고있다.

영국: York Archaeologidol Trust와Leed 대학, 스코

트랜드의Paisley 대학과고대유물박물관등

에서도천연염색과관련된분석연구, 염색공

정 개선에대한 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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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벨기에: 박물관의염색직물유물의보존과

학과관련된연구가심도깊게이

루어지고있다.

일본: 천연염료의분말및무늬염등의개발로천연

염색을고부가가치상품으로개발하기위한

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있으며염직공예연

구도대학등과연결하여식물염색특화관리

를형성하고있다.

특히독일, 일본등 각국에서환경공해가없고건강

지향적인천연염료가페인팅, 물감재료, 의약품, 음

료, 미용, 화장품등의원료로부가가치가높아염료

생산에큰 매력을느끼고있어점차세계적으로확산

되는추세이다.

5. 천연 염료/염색 산업의 경제적 영향

천연염료/염색산업은식품, 의약품, 화장품을비롯

하여인체의일부분에색깔을낼수있는능력을가진

색소와염료, 기타물질을생산가공하는산업으로천

연염료가합성염료전체를대체하는것은아니지만

천연염색의상당부분이경제적으로도장점을지니고

있다.

인류가생존하는데안전한생활은이제필수적인

과제가되고있다. 현재의섬유소재가인체를보호하

고 패션성을강조하는기능이있었다면, 미래의천연

섬유는현재의기능을보완하여보다편안한질감과

각종공해에서인체를보호하는기능을갖게될 것

이다. 

천연염료개발과천연염색산업은우리의생물자원

을 고부가가치상품으로전환하여수출주도형상품

으로개발하고현재국내천연색소소비량의9 0 %를

수입하여사용하고있으나이를대체할수 있는유용

한 산업이다. 순도90% 천연색소제품의경우톤당3

만불이상의부가가치를지닌것으로우리나라를먹

여살릴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역할을다할것

이며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등I T산업과함께국내

의 자원으로세계시장을평정할수 있는꿈의 산업

으로획기적인지역혁신과국가균형발전을기할것

이다.

•생산성증대효과

- 천연염료연구개발기반확보로국내 섬유산업의

생산구조고도화

- 천연염색소재의개발기간단축및 경제성확보로

생산성증대

- 공동연구에의한선진기술도입으로경쟁력확보

•고용창출효과

- 천연염료용도분야별신규사업개발에따른고용

창출

- 천연소재사용 관련업계의활성화에따른 고용

창출

•수입대체및매출증대효과

- 천연염료소재의개발가속화로수출증대및 수입

대체효과

- 기능성신제품개발에따른신규시장개척및 매

출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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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안전 위해 서울시 팔 걷어”

승강기안전을위해서울시가발벗고나섰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유대운)과서울특별시

청(시장오세훈)은지난7월 3 0일(월) 오후2시에서

울시청별관에서양기관이공동제작한‘승강기안전

스티커부착식’을가졌다.   

이날 행사에는서울시청권기범건

축과장을비롯해건축과직원과승관

원 최일섭기술안전본부장등 1 0여명

이참석했다. 

승관원과서울시는이번시범부착행

사를계기로승강기담당공무원의승

강기안전에대한관심증대와함께, 이

용자에대한인식전환을기대했다. 승

관원은서울시청과공동으로6 , 0 0 0개

의 엘리베이터안전규칙스티커를제

작해 배포했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

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삼척시, 제주특별자

치도와엘리베이터안전스티커를공동

제작해배포했다. 

앞으로승관원은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와각종

승강기특별점검, 승강기안전관리홍보물제작, 사후

관리시업무협조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서울시청서 안전 스티커 부착행사 실시

지자체 공무원의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기대

서울시청 별관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승관원 최일섭 기술안전

본부장(좌)과 서울시 권기범 건축과장이 공동 제작한 안전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표준화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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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기술위원회와협정체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유대운·이하승관원)와

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기술위원회( C E N / T C 1 0 )는

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표준개발및 적용에대

해 상호긴밀하게협력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업

무협정’을체결했다고3 0일밝혔다.  

양기관은이번협정을통해표준화적용에대한업무

협조및포럼, 세미나, 전문인력교환등과함께, 유럽

형 선진승강기제조업체의안

전관리시스템및 안전사고현

황, 노후승강기관리현황에대

한 정보교류도강화해나가기

로했다. 

특히이번협정은국내승강기

안전기준을국제표준인‘성능

형 안전기준(유럽표준등)’으

로 교체적용시관련정보의신

속한교환과함께‘한·미F T A (자

유무역협정)’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한국내 승강기시장경쟁력

제고에도한층도움이될전망이다. 현재운영되고있

는 국내승강기안전기준은정부가지난4월 발표한

승강기발전로드맵에따라 2 0 1 0년부터점진적으로

국제표준기준인‘유럽형승강기안전기준’을 전면

도입할예정이다. 

FTA 대비한 국내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대

유대운 원장(우측 두 번째)과‘Pierre Bianchini’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기

술위원회 위원장이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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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thly Technology &  Standards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주) L G화학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은지난7월 1 3일(금) (주) L G

화학과“산업재의품질성능향상을위한 시험/평가

및공동연구협약”을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주) L G화

학은산업재의신뢰성, 내구성및안전유해성, 웰빙기

능성평가·분야등에서적극협력하기로하였다.

기술표준2007. 8

전기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은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

전연구원과(금) ‘전기안전분야기술발전을위한시

험평가및공동연구협약체결식’을가졌다.   

지난7월2 7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본원에서체

결한이번협약을통해양기관은전기안전분야의기

술발전을위해관련재료, 제품의신뢰성, 안전유해성

및 내구성시험·평가기술의교류에더욱긴밀히협

조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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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T I시험연구원

FITI, CCMI 글로벌파트너십 추진

캐시미어, 낙타모감별등 수모섬유분야세계최고

권위의적합성인증기관인 CCMI(Cashmere & Camel

Hair Manufacturer’s Institute)와 FITI 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이 글로벌파트너십을본격추진하기로해 큰

관심을모으고있다.  

C C M I의 칼 스필하우스회장은일본C C M I의 케네스

시미즈총책임자와함께지난7월9일 FITI 시험연구

원을방문한자리에서, FITI의캐시미어감별능력을

높이평가하고, 인터텍, SGS와함께세계에단1 7개뿐

인 C C M I인증기관중 하나이자국내에

서유일하게인증받은FITI 시험연구원

이 앞으로신규분석방법의개발및 공

유 등에있어국제적으로더많은기여

를 해줄것을요청하는등양자간공동

관심사와협력방안을심도있게논의

하였다.

F I T I는 이번CCMI 회장단의방문이

이례적으로C C M I측의요청으로이루

어진만큼F I T I의 시험분석능력이국제

적으로인정받고있다는데의미가있

다고말하고, 국내에서도섬유제품고

급화추세로“섬유의보석”이라불리는

고급캐시미어에대한감별수요가늘어남에따라, 국

내유일의CCMI 공인기관인FITI 시험연구원이캐시

미어수입, 가공, 유통등국제무역거래와소비자보호

를 위한전문시험기관으로서역할을강화할계획이

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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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수필

평소에더위를많이타지않는 내게도요즘의날씨

는종잡을수없는마음만큼이나변덕을부리는것같다.

어제는마른하늘에날벼락이라는말이무슨뜻인지

를 여실히보여주려는듯 멀쩡했던하늘이갑자기시

커먼구름에뒤덮이는가싶더니이내굵은빗줄기가

거센바람과함께쏟아지기시작했다. 단몇분이었지

만멀쩡한하늘을보며우산을들고외출하지않은나

를 영원히끝날것 같지않은빗속의탕아로만들어

버리기에는충분한시간이었다. 

집에돌아와저녁뉴스를보니내가비를맞고있던

그 시간에전국에서터진사건사고들로뉴스가술렁

대고있었다. 낙뢰를맞아사망한사람들에관한뉴스

를 접할때는저 상황이내가될 수도있었겠다는생

각에팔뚝에서소름이돋기도했다. 

그러더니오늘은살을태울것 같은태양이구름한

점 동반하지않은채로펄펄끓는기운을내뿜기시작

했다. 

아이스크림을두 개나먹고는그래도더위가가시

지 않아 점심으로냉콩국수한 대접을넙죽먹어치

웠다. 

시원한음식을무기삼아더위라는적과의전쟁을

이기려노력하지만한여름의무더위라는이 만만치

않은적은결코호락호락하게인정을배풀지않으려

는듯한낮엔더욱기승을부리기시작했다.

‘에잇그래, 오늘은내가졌다.’

이럴때는할 수없이집으로몸을피신하는수밖에

달리방법을찾을길없다. 

집에들어와도사실별반달라질건없다. 

단지하나, 저무지막지한태양을보지않아도될지

붕과열기를차단해주는벽을사이에두고그래도숨

어들어와있는열기를먹어치워줄 에어컨이집안으

로 피신한불쌍한탕아를반겨주고있다는것이조금

다른차이점일것이다. 

집에 들어오면으래 신문과T V중 한 가지를선택

한다. 

그러나신문을보면정치싸움이지면에반을차지

하고, 세상속으로합류하려뉴스를틀어도똑같은싸

움의반복만보일뿐, 이더위를날려줄신선한뉴스

는쉽게그자취를드러내지않는다. 

그래서요즘은나만의뉴스시청방법을마련했다. 

‘뉴스를시작하고한1 0분쯤있다가시청을한다.’

이렇게하면자칭자기들은중요뉴스라며했던말

또 하기를되풀이하는보기싫은내용들은대충걸러

지고새로운사건사고와국민들이알아야할지식같

은알짜정보를습득할수있었다. 

이제는신문들도디지털뉴스콘텐츠전문 업체와

손잡고티브이로보는신문(일명아이페이퍼)이등장

했다. KT의메가티브이를통해서비스되는티브이신

문은신문지면을피디에프(PDF) 파일로변환해통째

TV는나의스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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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줌으로써온라인신문사와함께또 다른정보

화 시대를만들어더 많은지식을알려주고자하는

취지를가지고첫출발을했다고한다. 

요즘TV 또한, 어린시절김일선수의박치기를보

기위해또는수사반장을보려숙제를일찍끝내고친

구네집 앞을서성거리던시절처럼애틋한설레임은

없지만그래도현시대에맞춘다양하고볼만한프로

가많이생겼다. 

그러나T V라고해서모두에게유익하고신선한방

송으로만비춰지지는않으리라본다. 그사람의라이

프스타일이어떠냐에따라 천차만별로보여 질 것

이다. 

좋은것을간접적으로나마지식이라는존재로습득

되도록도움을주는프로그램. 허나그와중에모르고

있던나쁜것들역시배우게됨은상대적으로어쩔수

없으리라.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은공공에해가되지않는

프로가더많은것이다행한일임에는틀림이없다. 

틈나는대로나는TV 프로를많이보는편이다. 다

른 한국의중년남성들처럼나 역시도사극을즐기고

예능프로그램을즐겨보는편이다. 

사실중년의나이에있는 사람들에게학교에서의

지식은지금처럼복잡하고변화시켜야하는다양성을

요구하는시대를살아내야함에있어서그다지큰 의

미를두지않는다고할 수 있다. 기존의교과서적인

지식은바른생활의기초를다지는단지초석에불과

한것일뿐이지그것이삶의모든전반적인사항을알

려주지는않는다. 

새로운지식은현 시대의보편성에맞춰가며자기

자신을위해노력하고공부할때 비로소성장을하게

된다고본다. 

그 스승역할을비록T V라는작은상자속이지만자

신에게맞는프로그램을뽑아가며시청한다면따로

이 시대적공부를하지않아도뉴미디어시대에조금

이나마따라갈수있는융통성있는지식은습득이될

것이라생각한다. 

예를들면방송프로그램중에서시청자가알고있

는 지식을제보하면출연자들이나와서함께풀어보

는 프로그램이있다. 나역시도좋아하는프로그램인

지라즐겨보는곳중하나다. 

그 프로그램을보다보면정말신기하기도하고어

찌 저런것을알았을까궁금증을자아내는내용들이

속속등장한다. 단순히오락만을위한것이아니라많

은 사람들이알고생활한다면전반적으로도움이될

그런발견이많이있어추천을할 만한프로그램이라

는생각을해본다. 

또얼마전부터모 방송에서는생활속에서많이일

어나는사소한법률지식을알려주는프로그램을선

보이기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을보다가내가예전에처했던상황과

아주똑같은경우가예시문제로나온것을봤다. 귀

를 크게열고소파에서일어나긴장을하며T V속 출

연자들과한마음으로진지하게문제를들었다. 

나 자신이변호사라도된 듯 또는판사가된 듯이

T V속의출연자와함께내의견을정리하다보니그간

혼자만속앓이해왔던문제가풀리며왠지모르게속

이다시원해지는것이느껴졌다. 

아마도이런것이상대적지식습득으로인한대리

만족에서오는풍만감이아닐까싶다. 더불어기분까

지상쾌해지니필시건강에도좋은일일것이다. 

위의프로그램들이모두유익한방송이지만그 중

에서도내가가장애청하는프로그램은자연다큐멘

터리다. 

각방송사들이만들어내는자연다큐멘터리를보고

있노라면자연의이치와그 오묘함이손에땀을쥐게



하고이세상이펼쳐보이는경이로움이마치지금내

눈앞에펼쳐져있는착각마저들게한다. 그러면서도

시속의삶에찌든심신이조금이나마정화되는느낌

을받는다. 

뿐만아니라나레이터의설명까지덤으로듣고있

으면짐짓모른체 지나칠수 있는세세한부분의결

말까지알 수 있으니가만히앉아서이보다더 좋은

공부를할수는없을것이다. 

배움의길은내가살아있는그날까지함께걸어가

야할동반의여정과도같은것이라생각한다. 

지식을주는이가내 친한지인이면어떠하고잡스

러운인간이면또어떤가. 또바보상자면어떠하고휴

지조각으로변할신문지이면어떤가. 

길가를구르는개똥에서도지식은있고하늘을나

는 새에게서도배움이있다는옛 선인들의말씀이괜

히생겨난말은아닐것이다. 

하여나는오늘도더운여름의휴식을핑계로자칭

바보상자라불리는 TV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한다. 

남들이뭐라말하건세상에서가장편한마음으로

다양한지식을T V에게요구하고있다. 

2007년 8월 _57

기술표준2007. 8



5 8_ 기술표준

문화마당 수필

벌써서른하고도훌쩍몇해를더먹어버렸다. .

그러나난 요즘도가끔만화를뒤적이는나를바라

본다. 

어린시절유난히도만화를좋아했었다. 

남들은진학문제로벌써부터수학과영어에열을

올리던그때. .고1 

나에겐왜 그런현실이가슴에와 닿지않았는지지

금도잘모를일이지만가방속엔항상그날학교에서

읽을만화책한 권과그 당시여자애들에게무척이나

인기있던(지금읽어도그건너무야한내용이많다)

손바닥만한할리퀸로맨스소설들. . .어지간히공부와

는 담 쌓고살았었다. 그래도쉬는시간에짬을내 읽

어내려가는만화책은그당시내삶의활력소였고내

일을위한재충전의원동력이되어주었다. 

읽다가조금시들해지면이젠만화책에나오는그

림들을하나하나스케치북에옮겨베껴그리곤했었

다. 순수창작은자신없었으면서도너무오래만화책

에 빠져살아서그런지그 모습그대로베끼는것은

곧잘해냈다. 

한번은아주엉뚱한짓을한적도있었다. 

어머니께서시집오며장만해온장롱이십년을넘게

사용하다보니이젠너무낡아버려야겠다며아버지

께서중얼거리셨다. 그말이떨어지기가무섭게머릿

속에휙~ 스치고지나가는한 가지..... 바로실천에

옮겼다. 예전이나지금이나난 먼저하고싶은것이

있으면저질러보고뒷감당을하는버릇이있다. 아주

못된버릇이지! 

목공소로달려가빼빠(그당시아버지께서는그것

의 이름을빼빠라고하셨다)를샀다. 정확한이름이

따로있는데도‘빼빠주세요’해야지만알아듣고건네

주시는아저씨때문인지바른이름을알면서도난 갈

때마다빼빠라는말을썼다. 

지금기억으론8자장롱이었다. 

일단눈에보이는문짝과모서리구석구석을밀어

내기시작했다. 그건락카를칠해놓은듯겉표면이번

들번들거렸고그것을다벗겨낼작정이었다. 

몇 시간이걸려서야겨우문짝두개가반질반질나

무결을드러냈다. 나머지는동생몫으로있는힘껏문

지르라는주문과함께사포를건네주었고, 난그옆에

서 4 B연필을들고문짝에다만화그림을그리기시작

했다. 물론그것도창작품은아니었다. 

지금도기억이난다. 한짝은남자의그림이었는데

긴머리가허리까지내려오고반나의멋진몸매에각

진 얼굴엔카리스마가흐르는그리스신화에나오는

멋진신의모습을연상케하는그림이었었다. 

만화재목이생각이나면좋으련만. . .그것까지는기

억의저장소에저장이되지않았나보다. 아무리머리

에신경을집중해도도무지생각이나지않는다. 

아무튼그만화책을펴놓고는1 : 3 0 0은될듯한비율

동심으로돌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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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문짝에확대를시켜나갔다. 

머리카락의자연스럽게흘러내림을위해지우고지

우기를여러번 반복하면서똑같이그릴때까지는거

의두어시간이걸렸다. 그리고아크릴물감으로바탕

그림을완성했다. 

내가봐도너무똑같은그림에탄복을했었다. 

그러나미쳐생각지도않았던뒷감당.....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무어라정확히화를내셨는지는잘 기억나지않지

만 아주노발대발하셔서화내시던모습은아직도기

억에생생하다. 

‘아~ . .아직버리지도않은장롱인데무슨짓을해

놓은거냐며이제저 장롱은도저히못쓰겠다는말씀

은기억이난다.’

그래도흐뭇한마음때문인지그날은아버지의불

호령도들뜬기분을망쳐놓지는못했었다. 

그날이후로친구들과동생친구들사이에서는한동

안우리집이명물이되었다. 

내 친구들은장롱에그림그렸다는말에자기들은

죽었다깨나도그런짓은할수없을거라며굉장한구

경거리인듯 학교가마치기무섭게내 집을들락거렸

고 동생들또한친구들에게어떻게소문을내어놨는

지‘놀러왔어요~’라며힐끗힐끗장롱을보고갔다. 

물론한마디씩건네는감탄은빼놓을수없었다. 

한 달이넘게그 장롱은숙녀들의방에서애지중지

받들여지며그렇게한공간을살았다. 

그렇게있을수 있었던건어머니의힘이많은작용

을했던것으로기억한다. 

아버지와는다른열린사고방식을가지고계신어

머니는잘 그렸다는한마디와함께어차피버릴장롱

인데예쁘게꾸며놓은것도좋지하시면서정작본인

이 시집올때 가져온장롱이면서도그리대수롭지않

게생각하시며칭찬을아끼지않으셨다. 

그 후 그 장롱은반년정도를우리와동거동락하며

살다아버지의손에의해죽임을당했다. 

마당에서잘게부셔져나무토막으로변하는장롱을

바라보며그림이그려져있는문짝만은남겨달라고

사정했었다. 지금생각해도그 그림은내 생애최고의

걸작이었다. 

여직남겨져있었으면좋으련만그렇게사정해광

에다남겨놓았던그그림이그려져있던문짝은그후

삼년정도를그곳에서조용히묻혀지내다대학을들

어가면서동아리모임이다학교M T다 뭐다해서 아

다닐동안우리집에서조용히자취를감췄다. 

안채를수리하면서광은보일러실로바꼈고그 속

에있던잡다한물건들은쓸만한것을빼놓고는다아

버지의손에의해버려졌다. 그림이그려진문짝도자

리만차지할뿐 별 쓸모가없다는생각에버리셨다고

하셨고난그걸나중에서야알았다. 

그렇게간직하고싶었으면좀 더 신경을썼었어야

하는데알다시피대학새내기생활은말 그대로별천

지였기에작은광에서잠자는그림까지신경을쓰지

못했었다. 지금생각해도너무아까운일이다. 

한동안그렇게만화에서멀어지는가했는데취직을

하면서또내손에는만화책이들려지기시작했다. 개

인 병원에서근무해서인지환자가뜨문뜨문올 때는

지루하기도하고잠도쫓을겸 원장님몰래만화책을

읽으며시간을보내기시작했던것이다. 그리하여또

시작된만화책과의인연....... 

그 이후로아직까지만화책은내생활의일부다. 취

미라고도할수있겠다. 

남의눈에는혹여정신연령이낮은것은아니냐는

생각으로비춰질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난생각을달리한다. 

자기맞춤식생각이라할지도모르겠지만난 만화

책이야말로어린시절읽던동화책이나동요처럼마



음에현실에도썩지않는동심을자리하게해주는것

이라생각한다. 

어른이되었다고해서무조건어려운문법책과경

제학서적을읽고대단한문구를사용해서글을써야

만참다운어른이되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어린시절그 초심으로가끔은돌아가그리움도맛

보고가끔은어리숙했던그 시절을회상해보면서현

실의어른으로성장해가는것도좋을... 물론나스스

로의변명일수도있지만생각이다. 

오늘인터넷이곳저곳을둘러보다얼마전 T V에서

방영해주던만화영화의그림을보게되었다. 바탕화

면에다하나깔아뒀더니초등학생이쓰는컴퓨터처

럼 요란한만화바탕이탄생했다. 초등학교4학년인

딸애가보더니나보다더 좋아라한다. 며칠동안은

이렇게놔둘까생각중이다. 

앞으로도가끔은시간이허락되면만화가계를기웃

거리게되는나를발견하게될것이다. 

그러나난그것을부끄럽게여기지않을작정이다. 

다만그것보다는만화를읽으면서도, 동요를들으

면서도어린시절을회상할수 없을만큼내 마음이

더삭막해질까봐그것이더두려움이다. 

마흔이넘고일흔이넘어하얀백발이되더라도누

구나마음에작은동심하나쯤은간직하며사는세상

이되었으면하는작은바램을가져본다. 

6 0_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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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수필

몇일전에초복이지났다. 

사람들은몸 보신을이유로보신탕, 삼계탕등을즐

겼을것이다. 

7월둘째일요일

아내와같이경기도군포시에위치한수리산코스

중 가파르지않고나무그늘이시원한오솔길로그저

3시간여를걸었으니등반이라기보다는산책같은산

행을하고왔다. 

그날도어김없이내가직접한 닭발요리에막걸리

한잔하고솔솔바람이시원한수리산중턱의나무그

늘에서단잠을자다커피를한잔하고내려왔다. 

그것이그날의등산의전부였는데땡볕에고된등

반은일주일의스트레스해소보다는신체에무리를

주어피로만더 할 뿐이니여름등반은소프트한 산

책정도로만족을하곤한다. 

더위가한풀꺾일쯤집으로오는버스안에서이심

전심둘의의견이맞아저녁메뉴를위해버스를갈아

타고노량진수산시장으로향했다. 

시장을들어서서초입의활어상점들을지나호객

하는소리를뒤로하고시장끝으로찾아들어갔다. 

몇 집의수족관앞빨간고무그릇에낙지들이꿈틀

거리고있는데, 그중가장큰 낙지가한 마리육천원

씩인 것을 실랑이끝에 깎아서2만원에네 마리를

샀다. 

장사꾼들은벌교뻘낙지라고하지만중국산이라도

괜찮다. 비닐봉지에낙지를넣어들고나오다시장입

구에서튼실한미나리두단과함께깻잎을천원어치

사서담았다. 

미나리는드물어서이곳에서안 사갔다가동네시

장에서구할수 없어낭패를당한적이몇 번 있었기

에미리준비를하는것이다. 

필요한것을구입했으니발걸음을빨리하여버스

정류장을향했다. 

기타필요한야채는냉장고에얼마간있는걸로기

억되니지체할이유가없었다. 

집으로가면서3 0여년전을떠올려본다. 

* * * 8 0년대중반( 8 4년, 85년쯤)에

회사직원들을몇 명 데리고남양호가있는경기도

의 조그만면 소재지조암의전화국으로출장을갔었

다. 조암면은경기도의서해바다쪽에위치한동네로

언젠가분쟁이있던매향리미군전투기사격장이있

던곳이다. 

처음가는전화국엔의례히국장과그곳직원들에

게 식사대접을하게되는데그건협조좀 잘 해달라

는 인사치레였다. 주로저녁식사와약간의음주를

하게되는데이 전화국은외곽의작은분국이라직원

도 적고분국장도과장급이라토요일점심을하게되

었다. 

‘불낙’

최평균 | 수필가



메뉴와장소는그들의선택에맡기는데그건그 지

역의먹거리는누구보다그들이잘알고

또나는인사하는자리이니내 입맛보다는그들의

식성에맞춰야하기때문이었다. 

그들이이끄는대로한식당엘갔는데주메뉴가삼

겹살인것 같아삼겹살이나시키려니생각하고자리

에 앉았는데, 역시그 당시식당에서주로쓰던네모

나고두꺼운철로만든삼겹살불판이버너위에올려

진다. 

그런데내 생각을비웃기라도하듯처음나오는식

재료는꿈틀거리는산낙지와큼직하게썬양파였다. 

산낙지는머리의내장과먹물을제거한 것인데그

래도살아서기다란다리를꿈틀거리며뜨거운불판

을벗어나려애쓰고, 모진식당주인은낙지에게고추

가루와고추장세례를주고, 적당히익으니가위로낙

지를토막내고야채를가미해준다. 

잠시후미나리등 야채를낙지에곁들여먹는데정

말뜨겁고오돌오돌한낙지다리살이입에서씹히고

미나리등야채의향이너무도좋아소주로반주를하

며국장에게이게무슨요리냐고물어보니내가그때

처음들어본‘불낙’이란요리라고했다. 

삼겹살철 불판에요리를하여먹으니‘불낙’이라

는것인데그곳기관장들은이‘불낙’을즐겨먹는다

고했다. 

하긴지척에갯벌인서해바다가있으니낙지는이

곳해산물의주가되는곳이며흔하고싸리라. 

그때먹어본 맛이너무좋아서그 후 남양호나그

근처로낚시를갔다 올 때는의례히이곳에들려서

‘불낙’에소주한잔을걸치고오곤했었다. 

그런데이 요리가몇 년 지난후부터우리집 특별

요리중에하나가되었고다른특별요리와함께내가

우리집에서담당전문요리사가되었다.*** 

이제‘불낙’요리를하여저녁식사를하여야겠다. 

낙지의머리를주방가위로잘라서먹물과내장을

제거하고, 양파를까서썽둥썽둥썰어준비해놓고,

매운청양고추와깻잎을씻어서준비하는동안아내

는사온미나리를다듬어식초를뿌린물에담가둔다. 

이렇게미나리를식초를탄 물에담가둬야혹시있

을거머리가미나리에서떨어져나와물에씻겨진다. 

이제는대충준비가다되었다. 

전골이나음식이튀면지저분하니식탁에신문을

깔고그위에야외용가스버너를놓은후전골용냄비

를 올린다. 그속에찐 마늘약간에손질된낙지와양

파, 청양고추를넣고고추가루와고추장을큰 숟가

락으로각각두개씩넣는다. 

고추장은집고추장한 숟가락, 슈퍼에서파는고추

장한 숟가락이면좋지만없으면그냥시중에서산태

양초고추장을두숟가락넣는다. 

고추장과양파는‘불낙’이 달착지근한맛을 내게

한다. 

이어서버너의불을켜고, 다시두 세 숟가락의국

간장을넣고, 낙지가타는걸방지하고잡냄새를제거

하기위하여아깝지만반병정도의소주를넣어준다. 

낙지와양파에서적당한양의물이절로나와전골

이될테니더이상의물은추가할필요없다. 

그동안아내는식초물에담가두었던미나리를씻

어담고, 깻잎을담은그릇을식탁에올리며식구대로

한공기씩의밥을준비한다. 

냄비 안에서아우성치던낙지가어느새수줍다고

분홍빛으로꽃 필 즈음집게와가위를이용해토막을

낸다. 이제숟가락으로국물의맛을보니약간텁텁하

니조금더기다리며옛날2십년전으로거슬러올라

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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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의 처남 둘과 동서 형님은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데 9 0년대 중반의 어느 날 그곳의‘불낙’전문 식

당엘가게되었다. 

이곳에서‘불낙’을 시키니낙지에불고기를넣어

요리한 게 돼지고기때문에낙지만의칼칼하고매콤

하며깔끔한맛이없었다. 

그래서내가‘이것은진정한‘불낙’이 아니라두꺼

운 불판에낙지만넣고요리하는게‘불낙이다’라고

했더니두 처남과동서는열을올리며그건잘못안

것이며낙지에갈비를넣으면‘갈낙’이고, 불고기를

넣으면‘불낙’이라고우긴다. 

나는1 0여 년전의조암면경험을조목조목이야기

하며이해를시키려했으나막무가내인이 세 사람의

공격을나혼자의입으로는중과부적이라그냥‘알았

다’하고말았다. 

도저히내가이길수 없으니‘알았다’하면서도속

으로는‘낙지에불고기넣은게불낙이고, 갈비를넣

은 게 갈낙?’‘그러면낙지에양고기, 그중 최고로큰

양고기넣으면최양낙? 낄낄낄’

그때쯤에서울에도역시‘불낙’, ‘갈낙’이란 메뉴

가 있었으나서울대학로의혜화전화국건너편에있

던 건물2층에그곳지명인종로5가를따서이름지

어진‘오가’라는 식당이있었는데이곳은전문‘불

낙’집으로제대로산낙지만으로‘불낙’요리를했으

며‘갈낙’은메뉴판에서찾아볼수없었는데가격이

비싸서인지아니면사계절산낙지구하기어려워서

인지3년여만에문을닫고다른메뉴의식당이들어

섰다.**** 

그때뿐아니라요즘전국에산재한전문낙지집의

‘불낙’, ‘갈낙’도 역시대부분돼지고기를같이넣어

요리하고있다. 

이제냄새가그럴듯 하니본격적으로‘불낙’식사

를해야겠다. 

전골냄비를열어준비했던미나리를한줌씩넣고

뒤이어깻잎을대 여섯장씩넣어그 야채가너무익

기전에숟가락에밥을반쯤올리고그위에보랏빛으

로 익은낙지와푹 익은양파와살짝익힌미나리, 깻

잎을하나씩올리고나는매콤한걸좋아하니익은청

양고추한토막을더올린다. 

이제소주한잔을털어넣고준비된‘불낙’요리한

수저를입에넣고씹는다. 

고추장의단 맛과푹 익은양파에서나온달착지근

한천연조미료가낙지에베어달고, 미나리와깻잎의

향이입안에가득퍼지며청양고추의매운맛은입술

에남아목구멍으로넘기기주저된다. 

들큰매콤한낙지맛이향긋한깻잎과미나리향을

타고입안에머물때, 내가슴은자연히오물아들고

팔뚝에는‘소르륵’환희의소름이돋지만잠시의아쉬

움을 남기고소주 한잔의여운을따라혓바닥을떠

나고나면내 입은다음의‘불낙’숟가락을기다리곤

한다. 

산낙지는역시‘불낙’을 해도죽은낙지와는다르

게 꼬들꼬들하고씹히는맛이일품이라항상산낙지

를재료로쓴다. 이렇게미나리와깻잎을조금씩넣어

가며한잔또 한잔기우리다보니밥 한 공기와소주

한병이다비었다. 

식사양이많은아이들을위해남은벌겋고투박한

국물에밥을넣고볶다가미나리와김치(줄기만), 깻

잎을종종종썰어넣고참기름한 방울돌려마저볶

아서한 숟가락크게떠 먹으면입에서달콤한맛 가

운데채익지않은미나리와김치조각들이톡톡터져

서 입안은별천지가되고, 침이그득고여서아이들은

그맛에과식을하며포만의즐거움을느끼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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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달착지근한낙지의먹통을먹기위해낙지

머리손질을안 하고통째로익혀서날 깻잎에싸 먹

기도한다. 

십 여 일전산행후 한‘불낙’저녁식사였는데‘낙

지세마리면누운소도일어난다.’란옛 어른들말도

있으니특별식‘불낙’요리를먹은올해여름에는우

리가족이삼복더위에쓰러질일은없을것이다. 

9 0년도초에는부산장기출장시주말에집에올때

면 인근덕포시장에들려그당시우리아이들키 만

한 낙지를아주싼값에한 마리씩사와서저녁늦게

‘불낙’을 해 먹기도했었는데, 이제그것이‘불낙’이

던저것이‘불낙’이던따질일이아니며알고있는대

로각자먹으며맛을즐기면될일이다. 

사실국어사전에서‘불낙’을아무리뒤져봐도‘승

락하지아니함’이라는뜻의‘불낙(不諾)’밖에는찾

을 수 없으니우리집 특식‘불낙’은 그도저도아닌

변종어이기도하니말이다. 

앞으로두번더남은복날에

보신탕이좋아서보신탕을먹든, 

애완견이좋아서삼계탕을먹든, 

그도저도싫어순대국을먹든, 

각자취향에따라맛있게많이먹고체력을보충하

여 이 여름을아무탈 없이날 수 있다면그만일것

이다. 

好齒好胃好食好康(호치호위호식호강) 

‘이빨튼튼하고위장튼튼할때, 잘먹고잘삽시다.

하하하’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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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테마여행

호남선남행열차의종착역인목포와 근접해있

는 무안땅. 은빛햇살을받고있는광활한바다와

개펄은요즘여름손님들로가득차 있다. 무안땅

에 발을디디면붉은황토밭이내내펼쳐진다. 예

부터 무안을‘황토골’이라 일렀던이유를알만

하다. 황토밭너머로는갯벌과바다가아른거리는

데그 아득한풍경을가만히바라보고있노라면마

치 이국땅에온 듯한느낌이든다. 이땅을에워싸

고있는해안선길이는2 2 0 k m에달한다. 엄청난넓

이다. 

무안의 끝자락, 도리포와월두포구

무안에발을디뎠다면주저하지말고황토밭옆

으로난 해안도로를따라더 이상갈 수 없는곳까

지달려가볼일이다. 군청이있는무안읍에서황토

빛 들길을따라현경면을지나해제면에들어서면

숭어주산지인도리포가나타난다. 포구앞으로펼

쳐진개펄과바다는아름답고기름지다. 해제반도

끝에있는도리포는굴비로유명한영광칠산앞바

다와나비의고장함평땅이에워싸고있다. 서해안

이지만바다에서일출과일몰을동시에볼 수있는

곳이바로도리포다. 겨울철에는함평의바다쪽에

서 해가뜨고, 봄여름철에는영광의산 쪽에서해

가 뜬다. 도리포구의반대편칠산바다쪽으로떨어지

는 일몰도볼 만하다. 고려말 도공들이청자를빚었

다 해서더 알려진곳으로1 9 9 5년에는도리포앞바다

에서6 4 9점의고려청자가인양되기도했다. 해제반도

들머리인유월리와도리포를잇는해안길은드라이

낭만과열정이넘실대는

무안의여름바다
김초록 | 시인



브 코스로아주좋다. 아기자기한비산비야(非

山非野)의풍경들이영화의한 장면처럼잔잔하

게펼쳐진다.  

도리포에서보이는월두포구. 월두(月頭)는반

달모양으로생겼다해서붙은이름이다. 우리말

로‘달머리’라 부르기도한다. 바닷물이빠지면

그 앞에떠있는도당도(무인도)까지길이열린

다. 바닷가끝에서 있는곰솔은수령3 0 0년을

자랑하고, 기름진개펄에서잡아올린세발낙지

는 육질이부드럽고맛과향이뛰어나미식가들

이즐겨찾는다. 요즘달머리사람들은허벅지까

지빠지는개펄을헤치고나가낙지를잡느라시

간 가는줄 모른다. 마을앞 갯벌은전국에서최

초로습지보호구역으로지정됐다. 그런만큼살

아있는자연을고스란히보여준다. 짱뚱어가뛰

어다니는생태계의보고인이곳개펄은자연학

습장으로도그만이다. 장화신고호미들고개펄

에 들어가게와조개등을잡다보면하루해가

금방넘어간다. 마을에간이화장실과간단한샤

워시설을만들어놓아아이들과하루를보내기

에 좋다. 월두마을어촌계장김해중( 0 1 1 - 6 3 3 -

2 7 1 3 )씨에게연락하면개펄체험에대한안내를

받을수있다. 

물놀이하기 좋은 홀통·조금나루·톱머

리해수욕장

도리포와망운면을잇는길 중간쯤에는유리

병의목처럼생긴홀통해변이펼쳐져있다. 울창

한해송숲과길고고운모래밭은가족놀이터로

더없이좋다. 이곳에서는여름내내각종해양스

포츠가열린다. 바다낚시, 모터보트, 수상스키,

윈드서핑등을즐길수 있다. 수심이낮고파도

가잔잔해해수욕을즐기기에안성맞춤이다. 

홀통과이웃해있는조금나루(망운면송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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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4 k m가넘는긴백사장과송림이인상적이다. 은

빛 모래가드넓게펼쳐진규사(硅砂) 백사장은모

래찜질을하기에좋으며하룻밤야영하며바닷가

정취를즐기기에그만이다. 주변에드넓은개펄이

펼쳐져있으며그 앞에떠 있는탄도는그림처럼

아름답다. 황혼무렵, 탄도뒤로해가가라앉는풍

경도가슴에짠한그리움을안겨준다. 개펄에들어

가낙지며고동이나조개등을줍는재미도누려볼

수 있다. 개펄여기저기낙지구멍이수두룩하다.

배가출출하면인근의횟집에서이 지역만의별미

인기절낙지와각종생선회를맛보는것도좋겠다. 

조금나루에서가까운톱머리해수욕장. (망운면

피서리) 삼삼오오몰려온가족단위의나들이객들

이 백사장을거닐며즐거운한 때를보내고있다.

아득히펼쳐진백사장과보호림으로지정된울창

한해송숲은이곳만의자랑거리다. 주변에횟집들

이많아싱싱한회맛도즐길수있고, 돔숭어등어

족이풍부해낚시를하기에도딱 좋은곳이다. 주

변에유럽풍의펜션도들어서있어하룻밤머물며

자연을만끽하기에그만이다. 해수욕장을둔 톱머

리마을은해양수산부가선정한아름다운어촌에

뽑히기도했다. 어촌계장(박상범, 016-9370-0619)

에게연락하면갯벌생태체험, 어·패류잡기체험,

대낚시체험, 젓갈담기체험등을할 수 있다. 세곳

(홀통, 조금나루, 톱머리) 모두5∼1 0분 거리여서

번갈아가며시간을보내기좋다.

수생식물이 자라는회산 백련지

이번에는우리나라에서가장크다는회산백련지

로 간다. 연꽃핀 1 0만여평의연못은광활하기이

를 데 없다. 연못을한 바퀴도는데1시간이족히

걸린다. 길게이어진백련교(白蓮橋)를따라가며

수생식물을관찰하다보면탁한마음이맑게깨어난

다. 6월에서9월까지연못을곱게장식하는연꽃은한

꺼번에피지않고석 달 동안계속해서피고진다. 40

여년의역사를지니고있는회산백련지는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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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축조된저수지이다. 영산강하구둑이건설되기전

까지만해도이 저수지는인근농경지에농업용수를

공급하는젖줄역할을했으나지금은사실상그 기능

을 잃어버렸다. 당시저수지옆 덕애부락에는6가구

가 살고있었는데, 이마을주민들이우물옆 저수지

가장자리에백련1 2그루를구해다심은후 해마다번

식을거듭해지금처럼규모가커졌다. 동양최대의백

련자생지는이렇게탄생한것이다. 

5경과 5미

무안을얘기할때 5경(景)과5미(味)는빠지지않는

다. 백련지, 승달산, 백로·왜가리서식지, 초의선사

유적지, 해수욕장(톱머리, 홀통, 조금나루등)을일컬

어 5경(景)이라하고세발낙지, 장어구이, 돼지짚불

구이, 숭어회, 양파한우고기를5미(味)라고한다. 특

히 무안에서생산되는양파와마늘은해풍을맞으며

황토에서자란탓에맛이며품질이으뜸이다. 양파와

마늘은무안읍내장터에서쉽게살 수있는데, 멀리서

일부러사러올만큼인기가좋다. 무안양파로만든

양파김치는새콤한 즙이섞여맵지않고항암과고

혈압예방효과가뛰어나보양식으로찾는사람들이

많다. 갖은양념에푹 익힌양파의독특한향은먹어

본 사람만이안다. 특히낙지에양파김치를곁들이면

그 맛이특별하다. 이밖에양파를먹여키운양파한

우고기와볏짚에불을붙이고석쇠에구운짚불돼지

고기도무안특산물이다. 

· 여행수첩(지역번호0 6 1 )

서해안고속도로무안나들목- 1번국도(무안읍방면) -무안읍- 1 7번군도

(교촌리방면) -서호리( 1 5번군도) -도대리- 8 1 5번 지방도를타면 톱머리,

홀통, 조금나루, 도리포등지로갈 수있다. 무안나들목에서해제·지

도방면(도리포, 홀통, 조금나루, 톱머리)으로가는6 0번 지방도~ 2 4번

국도~ 7 7번 국도가 차례로 연결된다. 무안→송현(조금나루) 간군내버

스( 1일 2회운행). 회산백련지는서해안고속도로일로나들목에서빠져

백련지 이정표를따라 8 1 5번과 8 1 1번 도로를 번갈아 타고 1 0여 분쯤

달리면 저수지에 닿는다. 월두마을로가려면 서해안고속도로무안 나

들목→무안한국병원삼거리에서 해제·지도방면우회전→현경면→2 4

번 국도→봉오재마을에서우회전하면 된다. 무안버스터미널에서톱머

리, 도리포행군내버스 이용. 열차: 서울-무안, 일로(하루7회), 부산-

무안, 일로(하루2회), KTX 서울-목포(하루7회), 서울-목포(새마을호

하루 2회). 목포, 광주터미널에서 무안행 버스 이용. 무안역( 4 5 3 -

7788), 일로역(281-7788), 무안터미널(453-2518), 목포터미널( 2 7 6 -

0220), 광주터미널(062-360-8114). 

· 잠자리와맛집
톱머리해수욕장과조금나루 인근에 무안톱관광펜션(454-7878), 산호

장(452-6647), 무안비치모텔(454-4900) 등이있고, 무안읍내에백련

모텔(285-4422), 우강파크(452-7935), 동남호텔(453-5511), 백제모텔

(453-8080), 일로파크(281-9999), 한라장(454-3931) 등이있다. 이밖

에도 황토마을(453-0178), 승달산방(454-7790), 금단농원( 4 5 0 - 1 8 4 6 )

등과월선리예술인촌( 4 5 4 - 0 0 0 6 )에서도 숙박이가능하다. 무안5味에

드는세발낙지와숭어회를맛보려면오강섬횟집(망운면목서리, 454-

1103), 도리포횟집(해제면송석리, 454-6890), 일억조횟집( 4 5 4 - 0 5 0 6 )

이 권할 만하고 돼지 짚불구이를 내놓는 두암식당(몽탄면 사창리,

452-3775), 녹향가든(몽탄면사창리, 452-6990)도찾아볼만하다. 무

안식당(무안읍사무소옆, 453-1919), 승달가든( 4 5 4 - 3 4 0 0 )에서는양파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다. 기절낙지는 무안읍내 공용버스터미널 뒤

‘낙지골목’이 명소. 동촌(452-0745), 하남횟집(453-5805), 청계수산

(453-5256) 동원횟집(452-0574), 곰솔가든( 4 5 2 - 1 0 7 3 )이 유명하다.

현경면 달머리마을가는길 초입의 양정식당( 4 5 3 - 8 2 3 3 )은 요즘이 제

철인망둥이(무안에서는‘운저리’라고부른다) 회에양파, 오이, 콩나물

을보리밥과 함께버무려비벼먹는운저리비빔밥이 유명하다. 몽탄면

명산리의명산장어구이( 4 5 2 - 3 3 7 9 )는 주인이 직접 굽는 장어 맛이 좋

다. 3대째( 7 0년) 장어를 굽는다. 700g(2인분) 3만원. 무안은 양파와

마늘이 유명하다. 해풍을 맞으며 황토에서 자란 무안 양파와 마늘은

읍내재래시장에서살 수 있다. 양파는1 3 k g ( 1박스)에8 0 0 0원정도하

며 양파즙( 1 4 0개들이 1박스)은 4만5 0 0 0원(택배비 4 0 0 0원 불포함)이

다. 마늘은5 0 0개들이한자루가3만5 0 0 0 - 3만8 0 0 0원이다.

기술표준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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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시

다시 찾은 30년

박경우 | 시인

가평군현리回廊(회랑) 돌고돌아

달려오는드넓은포도밭

멀어지는복숭아밭

가까이온듯한시냇가가

어느새옆으로비켜가고

앞서간차량행렬

개미처럼작아졌다

살았던옛터찾아사방을둘러봐도

그옛날그모습은찾을길없고

빨래터우물가는어디갔는지

녹슬은경운기위에터잡고

자라는잡풀만무성해

지나간3 0년이꿈이였는지

흑발무성한그사람이

반백되어왔건만

빈집에감도는적막이서러워

가물가물기억더듬어지난세월

수채화로담아올릴때

뒷간에피워올린무명화가

주인이구나 기술표준2007. 8



7 0_ 기술표준

법령코너

기술표준원 공고 제2 0 0 7 - 1 6 0호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공고제2 0 0 6 - 0 2 3 1호 : 2006. 10. 2)에따라신청기관심의결과지정

요건에적합하여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지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기관

2 0 0 7년 7월 9일
기 술 표 준 원 장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지정분야 또는 품목

(대표자) (전화)

(재)한국건자재 서울특별시서초구 토건(F)- 아스팔트/콘크리트

제2 0 0 7 - 0 0 1호 시험연구원 서초3동1 4 6 5 - 4번지 토건(F)- 콘크리트

(김선호) ( 0 2 ) 3 4 1 5 - 8 8 1 7 토건(F)- 지반분야

한국전기전자 경기도군포시금정동 전기(C)- 조명

제2 0 0 7 - 0 0 2호 시험연구원 6 9 2 - 8 전기(C)- 가정용전기기기의

(이화석) ( 0 3 1 ) 4 2 8 - 7 5 1 6 안전성

한국가스석유 경기도안산시상록구
기계(B)- 난방기구

제2 0 0 7 - 0 0 3호 기기협회 장상동5 3 5 - 4
기계(B)- 가스/오일연소기기

(함희인) ( 0 3 1 ) 4 8 0 - 2 9 8 5

(주)대한전기협회
서울특별시중구

전기(C)- 전력제어시스템
제2 0 0 7 - 0 0 4호

(이원걸)
수표동1 1 - 4

(원자력발전전기설비)
(02)632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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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새로개편하여시행하면서도출된안전과직접관련이없는기준내용을보완하여업

계애로사항을신속히해소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에대한내압시험조건과‘승차용안전모’의돌출물이탈시험에대한시험조건을

명확히함

·‘유모차’는 일본및 유럽규격을반영하여정지장치의부착위치요건을완화하고, 유아용침대는표시사항과

사용상주의사항의문구를통일

3.  의견제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인증기준중부속서3 「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부속서11 「승차용안전모」, 부

속서14 「유모차」, 부속서15 「유아용침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제2 0 0 7 - 3 9 5호, 2007. 7. 20)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 0 0 7 - 3 9 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 4조 제3항에규정한‘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기술표준원고시제

2 0 0 7 - 3 3호, 2007. 1. 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일부개정

2 0 0 7년 7월 2 0일
기 술 표 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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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압력냄비및압력솥 신·구대비표(안전인증부속서03) 

□승차용안전모 신·구대비표(안전인증부속서11)  

법령코너

현 행

6.4.3 내압시험 압력조정장치및 안전장

치를작동되지않도록밀폐하고수압시험

기등을사용하여작동압력의2배압력을

1분간가하여누수유무를조사하고압력

을 제거한후 용기각 부분의이상유무를

조사한다.

개 정 안

6.4.3 내압시험 내압시험압력조정장치, 안전

장치및 그밖의안전유지장치가작동되지않

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장치작동압력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시험조건

명확화

현 행

5 . 2 . 2 . 1 . 4리벳의머리는2.0 mm이상돌출
해서는안된다. 스냅단추나기타단단한
돌출물은5.0 mm 이상돌출해서는안된
다. 또한쉽게이탈될수 있는것( 2 )은 예
외로한다.

주(2) 쉽게이탈될수 있는것이란스냅과
같이충격을받을때 쉽게벗겨진다는뜻
이며11.3 ㎏의힘에이탈되어야한다.

5 . 3 . 1 . 4 착장제 착장제는피부와접촉시
해로운영향을끼치지않아야한다. 땀및
두발유시험방법에따라 시험을하였을
때 취화, 팽윤, 연화등의변화가없어야
한다.

6.2.1 안전모 육안및 촉감으로조사하거
나KS G 7001 완제품의구조시험에따
르며돌출물및 면적은자동으로측정하
고 무게는저울로측정한다.

8 . 1 . 9크기의호칭(대형은머리모형의참조
평면바깥둘레가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초과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이
하이다)

개 정 안

5 . 2 . 2 . 1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를
돌출물에걸었을때 쉽게이탈되는것을말한
다.

5.3.1.4 착장체 착장체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1 안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등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이
다)

비 고

시험 조건
명확화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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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신·구대비표(안전인증부속서1 4 )

현 행

2. 관련규격
다음에나타내는규격은이 기준에인용됨
으로서이 기준의규정일부를구성한다. 이
러한인용규격은그최신판을적용한다. 

KS A 3151랜덤샘플링방법
KS K 0611 섬유제품의포름알데히드측

정방법: 증류수추출법
KS K 0700 염색물의일광견뢰도시험

방법 : 카본아크법
KS K 0218 염색물의일광견뢰도시험방

법 : 크세논아크법
KS K 0430 세탁에대한염색견뢰도시

험방법 : A-1법
KS M 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

< 신설>

< 신설>

4.2.2 일광 견뢰도 포지로사용되는재료
의일광견뢰도는3급이상이어야한다. 

4.3.6 정지장치( S t opper) 유모차의스
토퍼는손을떼지않고스토퍼를발로용이
하게조작할수있는위치에있어야한다.

5. 시험 방법
5.1 일반요건 육안또는촉감으로확인한다
5.2 재 료
5.2.1 파열 강도 뮤렌저압형파열강도

시험기로확인한다.
5.2.2 일광 견뢰도 시험은KS K 0700 또

는 KS K 0218에따른다.

5.2.3 염색 견뢰도시험은 시험은KS K
0 4 3 0 ( A - 1법)에따른다.

개 정 안

2. 관련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삭제>

< 삭제>

KS M 65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K ISO 105-B02 섬유-염색견뢰도시험

방법 - 제B 0 2부 : 인공광에대한염색견뢰도 :
크세논아크법

KS K ISO 105-C01, 섬유-염색견뢰도시험
방법 - 제C 0 1부 : 세탁견뢰도시험방법 1

4.2.2 일광 견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급이상- - - - - - - - - - - - - -

4.3.6 정지장치( S t opper ) 바퀴가회전하지
않도록하는스토퍼가있어야한다. 스토퍼의
조작부는아이가유모차안에서안전이확보
되었을때 아이가조작할수 없는곳에있어야
하며, 조작자가손을떼지않고스토퍼를발등
으로용이하게조작할수 있는위치에있어야
한다.

5. 시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2 일광 견뢰도--- KS K ISO 105-B02에따르

되 노출조건은미주지역에서선호하는조건으
로 하고, 조광법은방법5로 한다. 방사에너지
수준은 300~400nm에서 1728 kJ/㎡ 또는
4 2 0 n m에서 43 kJ/㎡로한다.

5.2.3 염색 견뢰도---- KS K ISO 105-C01 -------

비 고

K S
변경내용

반영

K S변경
내용반영

일본
( C P S A
0001), 

유럽규격
( E N 1 0 8 8 )

반영

KS 변경
내용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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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코너

□유아용침대신·구대비표(안전인증부속서15) 

현 행

제2부 등받이 조절 요람 및 간이침대
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6.3 제품의포장에는다음사항을보기쉽

고 영구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a) 사용가능한유아의몸무게나나이에관한

최소한의정보

b) 적정인원수와사용기간

c) 등받이조절요람은다음의경고문구표

시되어있어야한다.

△경고: 스스로앉을수있는유아에게는사

용하지말것(약 6개월에서 9 kg 까지)

6.4 사용 설명서올바르고안전한조립및

조절요람의사용에관한설명서가제공

되어야한다. 

이설명서는다음의표제를달아야한다.

경고-장래의참고를위하여보관할것

설명서는다음사항을포함해야한다.

a) 유지장치를항상사용할것

b) 제품의유지관리및 세척과세탁에대한

설명서

등받이조절요람은추가로다음사항을포

함해야한다.

a) “스스로앉을수 있는유아에게는권하지

말것”(약 6개월에서 9 kg 까지)

개 정 안

제2부 등받이 조절 요람 및 간이침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6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고 : ------------------사용하지말 것”(약6개월

또는 9kg 까지의유아에게만사용가능)

6.4 사용 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사용하지말것”(약6개월또는9 k g

까지의유아에게만사용가능)

비 고

문구수정

(유럽규격

E N

1 2 7 9 0

참조)

문구수정

(유럽규격

E N

1 2 7 9 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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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시험항목에대한추가경과조치) 이고시K 60884-1의1 4 . 2 6항(과부하보호장치부착)은이동형콘센트2구

및3구에대해2 0 0 8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붙임 : 주요 개정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 2 0 0 7 - 2 4 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및 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2 0 0 7년 6월 1일
기 술 표 준 원 장

현 행

제1 0조(신개발품의 안전기준 적용) ① 신개

발품으로당해전기용품에해당하는개별안전

기준이제정되어있지않은경우, 다음각 호

의기준을안전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1. ~ 3. (생략)

4. <신설>

②(생략)

개 정

제1 0조(신개발품 등의 안전기준 적용) ①신

개발품등으로

.

1. ~ 3. (현행과동일)

4. 특허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등

으로시행규칙제1 7조의3의 규정에따른전

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

②(현행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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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취지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새로개편하여시행하면서도출된안전과직접관련이없는기준내용을보완하여업

계애로사항을신속히해소하고자함

기술표준원 고시 제2 0 0 7 - 4 5 4호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 2조 제1항에규정한‘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제2 0 0 7 - 3 5호, 2007. 1. 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표시기준’일부개정

2 0 0 7년 8월 2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 취지

①적용할수 있는국제기준등이없는신개발품등에대한인증근거를마련하여시장진입의애로를해소하기

위함

②이동형콘센트에대한과부하보호장치부착을한국산업규격(KS C 8305)과일치시켜4구이상에대하여만시

행하고, 2구및3구에대하여는적용시기를1년연기하고자함

2. 주요 내용

①특허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수구조용품등에대해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친기준으로도인증이가능하

도록제1 0조제1항제4호를신설함

②[별표1] 강제적용안전기준K 60884-1(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플러그와콘센트) 14.26항(과부하보호장

치부착)의이동형콘센트2구및3구에대해적용시기를1년연기하여2008. 7. 1부터적용함

법령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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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현행‘운동화등’의표시는세탁을하더라도떨어지지않도록박음질등으로개별표시를하여야하나, 개정

(안)에서는사용상(피부접촉등) 불편하다면, 개별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완화

○현행‘가죽의류’는 표시는제품으로부터떨어지지않도록개별표시(박음질등)를하여야하나, 개정(안)에

서는섬유의류표시와동일하게, 포장(또는꼬리표, 스티커등)표시로도선택하도록완화

○‘선글라스’, ‘안경테’는개정(안)에서‘코다리의길이’및‘재질’의표시를생략가능하도록완화하고, 제조

국을「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따라제품에표시토록변경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표시기준’개정내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표시기준’중부속서1「가정용섬유제품」, 부속서2「화학제품분야」및 부속서

3「생활용품분야」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부 칙(제2 0 0 7 - 4 5 4호,  2007. 8. 2.)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가. 안전·품질표시부속서1 가정용섬유제품(관보게재시내용생략)

현 행

1. 적용범위 이 기준은의류(외의류, 중의
류, 내의류, 학생복, 한복) 및그밖의섬유
제품(이불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모
자, 장갑, 양말, 기저귀, 수의, 가발, 손수
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숄, 넥타이, 모
기장, 덮개, 가방, 턱받이, 커튼, 운동화)의
표시사항및 표시방법에대하여규정한
다. 다만, 맞춤복은안전·품질표시대상
으로보지아니한다.

4 . 1 . 1개별제품에는세탁을하더라도떨어
지지않도록박음질또는그와동등한효
과의방법으로[별표1 ]에 따라섬유의조
성 또는혼용율, 취급상주의사항, 소비자
상담실주소및 전화번호,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한함) 및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한다. <단서신설> 또한, 제조
년월,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개 정 안

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불 및 요, 방석류, 쿠션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커튼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소비자상담실’표시는소비자상담실이없을
경우제품하자에대해책임을지는‘제품문의
처’, ‘제조자명(국산품에한함)’, ‘수입자명’
또는‘판매자명’으로표시할수있다. - - - - - - - - - -

비 고

방석류, 
쿠션류
추가,

자구수정

소비자
상담실

표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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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4 . 1 . 2개별제품표시가제품의사용에불편
을 주거나미관을심히해할수 있는파운
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
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
건, 가발류는4 . 1 . 1의규정에불구하고4 . 2
를적용하여표시할수있다.

4.2.1 [별표 2 ] 에 따라섬유의조성또는
혼용율,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한
함), 제조자또는수입자의주소및 전화
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주소및 전
화번호, 취급상주의사항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상담실의주소및전화
번호가제조자또는수입자의것과 동일
한 경우에는제조자또는수입자의것을
생략할수 있다. 또한, 침낭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표시하여야한다. 제조년월,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5. 세부표시 방법
5.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표시
5.1.1 ∼5.1.2 (생략)
5.1.3 특수한 표시방법
( 1 )∼( 7 )(생략)

< 신설>

5.2 수입제품의경우 제조국명의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원산지표시규정을
따른다. 

5.3 취급상 주의사항
5.3.1 취급상주의사항은[별표9 ]에 따라

제품에적합한내용을물세탁, 드라이클
리닝방법및 건조방법을포함해4 종류
이상을한글또는기호로표시하여야한
다. 기호는KS K 0021 에따라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등은취급상주의사항을생
략할수있다.

개 정 안

4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발류, 모자, 기저귀
류, 운동화,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
류, 턱받이류는-------------------------- 

4.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으며, 소
비자상담실이없을경우에는‘소비자상담실’
표시를제품하자에대해책임을지는‘제품문
의처’, ‘제조자명(국산품에한함)’, ‘수입자
명’또는‘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세부표시 방법
5.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표시
5.1.1 ∼5 . 1 . 2(현행과같음)
5.1.3 특수한 표시방법
( 1 )∼( 7 ) (현행과같음)
(8) 운동화의섬유의조성또는혼용율표시는

겉감(또는겉피), 안감, 창으로구분하여표시
할수있으며, 창의표시는생략할수있다.

5.2 제조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취급상 주의사항 - - - -
5.3.1 ----------- 물세탁또는드라이클리닝방법

등을- - - - - - - - - - - - - - - - - - -

비 고

개별제품
표시

생력가능
제품추가

소비자
상담실표

시요건
완화,

자구 수정

운동화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표시방법
신설

자구수정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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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개 정 안

[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비 고

○개별제품
표시

생략가능
제품추가,

○방석류,
쿠션류

추가,
○자구수정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 의류
- 외의류( 남성의류 및 여

성의류의 총칭 :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
의류, 커버올스 등)

- 중의류(남성의류 및 여성
의류의 총칭 : 베스트,
블라우스, 셔츠, 조끼 등)

- 내의류 (남성의류 및 여
성의류의 총칭 :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
트류, 코르셋류(거들), 파
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수
영복, 체조옷(착용시 신
축성이 있어 신체에 접촉
되는 의류) 등 인체와 접
촉하여 사용하는 전 품
목)

- 유아용 의류
- 학생복
- 한복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
하여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취급상 주의사항
5.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

소 및 전화번호)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
제품은 솜털(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취급상 주의사항
5.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

소 및 전화번호)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 의류
- 

- 

- 

- 
- 
- 

1. 
- 
- 
- 

2. 
3. 
4. 
5.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

소 및 전화번호)

■기타 섬유제품 Ⅰ(제품
치수표기가 필요한 기타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 모포
- 침낭
- 카페트
<삭제>

- 방석류
- 쿠션류

1. 
- 
- 
- 

2. 
3. 
4. 
5.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

소 및 전화번호)

■기타 섬유제품 Ⅱ(악세사
리 등 제품 치수표기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삭제> 숄, <삭제> , 가방,
<삭제> 커튼 등

1. 

2. 

3. 
4. 
5. 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취급상 주의 사항
5.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

소 및 전화번호)

■기타 섬유제품 Ⅱ(악세사
리 등 제품 치수표기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수의류, 가발류,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숄, 넥타이, 모기장, 덮개
류, 가방, 턱받이류, 커튼
등

■기타 섬유제품 Ⅰ(제품
치수표기가 필요한 기타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 모포
- 침낭
- 카페트
- 모자
- 장갑
- 양말류
- 가발류
- 기저귀류
- 운동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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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품질표시부속서2 화학제품분야(관보게재시내용생략) 

현 행

[별표 1 ]
1. 가죽 제품
가. ∼바 (생략)

<신설>

주 1. (생략)

2. 사용상주의사항
<신설>

5. 화장지
가. 품명 (생략)

나. 치수 및 매수
(1) 화장실용화장지의치수표시는<표1 >에

따라종이나비및 길이를표시하고그 옆

에(겹)을 표시하여야한다.

<단서신설>

(2) (생략)

라. 표시는최소판매단위마다포장지에소

비자가보기쉬운곳에화장실용화장지

는 <형식 1>, 미용화장지는 <형식 2>에

따라표시하여야한다. 여러개로함께포

장할때에는치수또는매수다음에포장

된수량을(  )개로표시하여야한다.

개 정 안

[별표 1 ]
1. 가죽 제품
가. ∼바 (현행과같음)

사. 가죽의류의표시는상기의규정에도불구하

고「안전·품질표시부속서 1」‘가정용섬유제

품’의 표시기준에따라표시할수 있다. 다만,

섬유의조성또는혼용율의표시는섬유부분

에한하며, 가죽원단의표시와사용상주의사

항은해당사항이있을경우가죽제품의표시

규정에따른다.

주 1. (현행과같음)

2. 사용상주의사항(취급상주의사항으로표시

할수있다.) 

ㅇ 사용상주의사항은제품의특성에따라다음

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사항이없

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제품특성에

따라사용상주의사항을추가할수있다. 

5. 화장지
가. 품명 (현행과같음)

나. 치수 및 매수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품의형태에따라

미용화장지의표시기준을적용하여표시할

수있다.

(2) (현행과같음)

라.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의형태에따라 <형식

1> 또는 <형식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가죽의류
표시방법

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기준

적용

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명확화

형태에
따른 표시
방법 추가

화장지
매수표시
방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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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품질표시부속서3 생활용품분야 (관보게재시내용생략) 

현 행

[별표 1 ]
2. 가 정 용 공 구
2.1 플라이어
가.(생략)
나. 모양 및 치수 플라이어의모양및 치

수는다음과같다. <단서신설>
다∼라. (생략)

2.2 펜치
가.(생략)
나. 모양 및 치수 펜치의모양및 치수는

다음과같다. <단서신설>
다∼라. (생략)

2.3 멍키 렌치
가∼나. (생략)
다. 모양 및 치수 렌치의모양과치수는

다음에따른다. <단서신설>
라. (생략)

2.4 파이프렌치
가∼나.(생략)
다. 모양 및 치수 파이프렌치의모양ㆍ치

수는다음에따른다. <단서신설>
라. (생략)

2.5 니 퍼
가∼나. (생략)
다. 모양 및 치수 니퍼의모양및 치수는

다음과같다. <단서신설>
라. (생략)

2.6 스 패 너
가∼나. (생략)
다. 모양, 호칭 및 강도 스패너의모양,

호칭, 강도는KS B 3005에 따르며, 맞변
거리의허용차는KS B 1001을참조한다.<
단서신설>

라. (생략)

개 정 안

[별표 1 ]
2. 가 정 용 공 구
2.1 플라이어
가. (현행과같음)
나. 모양 및 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다∼라. (현행과같음)

2.2 펜치
가. (현행과같음)
나. 모양 및 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다∼라. (현행과같음)

2.3 멍키 렌치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및 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

2.4 파이프렌치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및 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

2.5 니 퍼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및 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

2.6 스 패 너
가∼나. (현행과같음)
다. 모양, 호칭 및 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치수는표시할것을권장한다.
라. (현행과같음)

비 고

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

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

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

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

치수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

호칭표시
권장사항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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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6 선글라스
가.선글라스제품마다안구크기, 안구측정

기호등표1에나타낸표시사항을정해진
위치에표시해야한다. 다만, 제조자또는
판매자의약호, 모델기호, 색상기호는표
시하지않아도된다. 

표1 안경테의표시

다.낱개포장또는꼬리표에는다음의형식
에 따라보기쉬운곳에알아보기쉽게인
쇄하거나고리가떨어지지않도록표시하
여야한다.

개 정 안

6 선글라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조자또는판매자
의 약호, 모델기호, 색상기호, 코다리의길
이, 재질표시는표시하지않아도된다.

표1 선글라스의표시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자구수정
○코다리의

길이,
재질표시
선택사항
으로 변경
○수입품의

제조국명
표시는

「대외
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규정을
따르도록

변경

자구수정

표시 사항 위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약호 규정하지않음
< 신 설 > < 신 설 >
모델 기호 규정하지않음
색상 기호 규정하지않음
안구 크기(안구 측정 기호 □와 함께) 몸체
렌즈간 거리 몸체
코다리의 길이(   의 기호와 함께) 몸체
다리의 길이 다리
재질 표시(1) 적합한 위치에
주 < 신 설 >

(1) 제조자와 공급자가 재질 표시를 할 때는 약호 및 기호
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비 고 사용되는 모든 치수는 KS G ISO 8624에 따른
다.

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

50       □ 20     18   

안구 크기
안구 측정 기호
렌즈간 거리
코다리의 길이와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국명(1) (수입품에 한함) 몸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다리의 길이(   의 기호와 함께) 규정하지않음
- - - - - - - ------- 
재질 표시(2) 규정하지않음
주(1) 안경테 생산국과 선글라스 조립국이 다르다면 안경
테 생산국 및 선글라스 조립국 모두 표시해야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

50       □ 20     18   

안구 크기
안구 측정 기호
렌즈간 거리
코다리의 길이와 기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종 류 (보기: 플라스틱 안경테)
2. 재 질 테

렌즈
3. 광선차단율 특성 - 자외선 및 가시광선 투과율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 
3. 광선 특성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투과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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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7. 안경테
가. 안경테제품마다안구크기, 안구측정

기호등표1에나타낸표시사항을정해진
위치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자또
는 판매자의약호, 모델기호, 색상기호는
표시하지않아도된다. 

표1 안경테의표시

개 정 안

7. 안경테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조자또는판매자의약호, 모
델기호, 색상기호, 코다리의길이, 재질표
시는표시하지않아도된다.

표1 안경테의표시

비 고

○ 코다리의
길이,

재질표시
선택사항으로

변경
○ 수입품의
제조국명
표시는
「대외

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규정을
따르도록

변경

표시 사항 위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약호 규정하지 않음
< 신 설 > < 신 설 >
모델 기호 규정하지 않음
색상 기호 규정하지 않음
안구 크기(안구 측정 기호 □와 함께) 몸체
렌즈간 거리 몸체
코다리의길이(    의 기호와 함께) 몸체
다리의 길이 다리
재질 표시(1) 적합한 위치에
주(1) 제조자와 공급자가 재질 표시를 할 때는 약호 및 기
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비 고 사용되는 모든 치수는 KS G ISO 8624에 따른다.

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

50       □ 20     18   

안구 크기
안구 측정 기호
렌즈간 거리
코다리의길이와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몸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다리의길이(   의 기호와 함께) 규정하지 않음
- - - - - - - ------- 
재질 표시(1) 규정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람직한 표시 순서의 예:

50       □ 20     18   

안구 크기
안구 측정 기호
렌즈간 거리
코다리의길이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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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 S W I S O 8 2 6 7 - 1 2 0 0 7 0 7 0 2 항공기-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 1부:간
선항공기

K S W I S O 8 2 6 7 - 2 2 0 0 7 0 7 0 2 항공기-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 2부:지
역항공기

K S W I S O 9 0 3 1 2 0 0 7 0 7 0 2 항공화물장비-단위탑재용기취급시스템-그림
표시기호

K S A 0 0 9 6 2 0 0 7 0 7 0 2 기계용어(신뢰성, 보전성및가용성)

K S C 6 1 1 1 - 3 2 0 0 7 0 7 0 6 초전도- 전자특성측정- 고온초전도박막의고
주파고유표면임피던스측정방법

K S A I S O 2 9 2 3 2 0 0 7 0 7 0 6 음향- 선체부의소음측정방법

K S A I S O 5 1 3 0 2 0 0 7 0 7 0 6 음향- 정지 차량의방출 소음측정 - 간이측
정법

K S A I S O 9 6 1 1 2 0 0 7 0 7 0 6 음향- 연결구조물의음향방출관련구조전달
음의특성화- 탄성구조연결부의속도측정

K S W I S O 1 1 5 1 - 1 2 0 0 7 0 7 0 9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기호- 1장:대기에대
한항공기상대운동

K S W I S O 1 1 5 1 - 5 2 0 0 7 0 7 0 9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기호- 5장:측정에사
용되는물리량

K S W I S O 2 6 8 2 0 0 7 0 7 0 9 항공기-기계식및전자기계식지시계-일반요구
사항

K S A I S O 1 1 0 9 5 2 0 0 7 0 7 1 7 표준물질을사용한선형교정

K S A I S O 1 1 8 4 3 - 1 2 0 0 7 0 7 1 7 탐지능력- 제1부: 용어및정의

K S A I S O 1 1 8 4 3 - 2 2 0 0 7 0 7 1 7 탐지능력- 제2부: 선형교정경우에서의방법

K S A I S O 1 1 8 4 3 - 3 2 0 0 7 0 7 1 7 탐지능력- 제3부: 교정데이터를사용하지않
을경우, 반응변수에대한임계값결정방법

K S A I S O 1 1 8 4 3 - 4 2 0 0 7 0 7 1 7 탐지능력- 제4부: 탐지가능최소값과주어진
값의 비교방법

K S B I S O 5 0 0 - 1 2 0 0 7 0 7 1 9 농업용트랙터-후방동력취출장치형식1, 2, 3
- 1부: 주커버와안전영역에대한일반제원, 안
전요건, 치수

K S B I S O 5 0 0 - 2 2 0 0 7 0 7 1 9 농업용트랙터-후방동력취출장치형식1, 2, 3
- 2부: 협폭트랙터, 주커버와안전영역

K S B I S O 5 0 0 - 3 2 0 0 7 0 7 1 9 농업용트랙터-후방동력취출장치형식1, 2, 3
- 3부: 주PTO 치수, 스플라인치수, PTO 위치

K S B I S O 5 6 7 3 - 1 2 0 0 7 0 7 1 9 농업용트랙터와기계 - PTO 동력 전달축과
동력입력장치- 1부제작및안전에대한일반
조건

K S B I S O 5 6 7 3 - 2 2 0 0 7 0 7 1 9 농업용트랙터와기계- PTO 동력전달축과동
력입력장치- 2부PTO 동력전달축의사용법,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PTO 동력전달라인의위치와안전영역, 각종
작업기용P I C

K S B I S O 5 6 7 4 2 0 0 7 0 7 1 9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 동력취출(PTO) 동력
전달축덮개- 강도및마모시험과허용기

K S B I S O 1 0 0 6 9 - 1 2 0 0 7 0 7 2 5 프레시용공구-고무스프링- 1부:일반규격

K S B 1 0 0 6 9 - 2 2 0 0 7 0 7 2 5 프레싱용공구-고무스프링- 2부:부속규격

K S P I S O 1 0 3 2 3 2 0 0 7 0 7 2 7 치과용회전기구- 디스크와휠구멍의직경

K S P I S O 1 3 3 9 7 - 2 2 0 0 7 0 7 2 7 치과- 치주치료용큐렛, 치과용스케일러및엑
스카베이터-   제2 부: Gr형치주치료용큐렛

K S P I S O 1 5 0 8 7 - 1 2 0 0 7 0 7 2 7 치과용엘리베이터- 제1 부: 일반요구사항

K S P I S O 1 5 0 8 7 - 2 2 0 0 7 0 7 2 7 치과용엘리베이터- 제 2 부: 워윅(Warwick) 
제임스엘리베이터

K S P I S O 1 5 0 8 7 - 3 2 0 0 7 0 7 2 7 치과용엘리베이터-  제3 부: 크라이어( C r y e r )
엘리베이터

K S P I S O 1 5 0 8 7 - 4 2 0 0 7 0 7 2 7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 4 부: 커플랜드
(Coupland) 엘리베이터

K S P I S O 1 5 0 8 7 - 5 2 0 0 7 0 7 2 7 치과용엘리베이터- 제5 부: 베인(Bein) 엘리베
이터

K S P I S O 1 5 0 8 7 - 6 2 0 0 7 0 7 2 7 치과용엘리베이터-  제6 부: 플러(Flohr) 엘리
베이터

K S K 0 3 4 6 2 0 0 7 0 7 3 0 원면의점착성평가방법

K S B 2 8 2 2 2 0 0 7 0 7 3 1 그루브형고무시트버터플라이밸브

K S D 2 0 0 8 2 0 0 7 0 7 3 1 주석계무연솔더의화학분석방법

K S F 2 4 9 1 2 0 0 7 0 7 3 1 배수성아스팔트바인더의휨굴곡시험방법

K S F 2 4 9 2 2 0 0 7 0 7 3 1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칸타브로시험방법

K S F 2 4 9 3 2 0 0 7 0 7 3 1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흐름시험방법

K S F 2 4 9 4 2 0 0 7 0 7 3 1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실내투수시험방법

K S F 4 5 7 1 2 0 0 7 0 7 3 1 콘크리트용전기로산화슬래그잔골재

K S D 3 5 8 3 2 0 0 7 0 7 0 3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강관

K S D 3 6 9 8 2 0 0 7 0 7 0 3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K S X I S O I E C 1 0 3 7 3 - 3 2 0 0 7 0 7 0 9 ID 카드- 시험방법- 제3부: 접촉식IC 카드와
관련인터페이스장치

K S X I S O _ I E C 1 1 6 9 4 - 3 _ 2 0 0 12 0 0 7 0 7 0 9 I D카드- 광메모리카드- 선형기록방식- 제3부
: 광학적특징과특성

K S X I S O _ I E C 1 1 6 9 4 - 4 _ 2 0 0 12 0 0 7 0 7 0 9 I D카드- 광메모리카드- 선형기록방식- 제4부
: 논리적데이터구조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이 달의 규격정보

제정

※ 상세정보 - ht tp : / / w w w . s t a n da rd . go.kr 참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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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 S X I S O I E C 1 0 5 3 6 - 2 : 2 0 0 12 0 0 7 0 7 0 9 I D카드- 비접촉식IC 카드- 제2부: 결합영역의
치수와위치

K S X I S O I E C 1 0 5 3 6 - 3 : 2 0 0 12 0 0 7 0 7 0 9 I D카드- 비접촉식IC 카드- 제3부: 전자신호와
리셋절차

K S B I S O 2 0 0 1 9 2 0 0 7 0 7 1 9 농업용차량-피견인차량의기계적연결장치-
히치링치수

K S B I S O 5 0 0 8 2 0 0 7 0 7 1 9 농업용차륜형트랙터와농업기계운전자의전
신진동측정

K S B I S O 7 3 0 - 1 2 0 0 7 0 7 1 9 농용 트랙터-후면장착된3점연결- 1부:범주
1 , 2 , 3과4

K S H I S O 1 0 0 9 5 2 0 0 7 0 7 2 6 커피-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카페
인함량측정법

K S H I S O 1 1 2 9 2 2 0 0 7 0 7 2 6 인스턴트커피- 유리및총탄수화물함량측정
법- 고속음이온교환크로마토크래피이용법

K S H I S O 1 1 2 9 4 2 0 0 7 0 7 2 6 볶음분쇄커피- 수분함량측정법-  103 ℃질
량감소측정법(상용법)

K S H I S O 1 1 8 1 7 2 0 0 7 0 7 2 6 볶음분쇄커피- 수분함량측정- 칼피셔법(기준
법)

K S H I S O 1 5 3 0 2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 식물성유지-- 벤조피렌함량
측정-- 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K S H I S O 1 5 3 0 5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 식물성유지-- 로비본드색도
측정법

K S H I S O 1 5 7 7 4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직접흑연회화로
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카드뮴함량측정법

K S H I S O 3 5 9 6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비비누화물측정
- -디에틸에테르추출이용법

K S H I S O 3 7 2 6 2 0 0 7 0 7 2 6 인스턴트커피- 감압하70 ℃질량감소측정법

K S H I S O 3 9 6 0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과산화물가측
정법

K S H I S O 3 9 6 1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요오드가측정

K S H I S O 4 0 5 2 2 0 0 7 0 7 2 6 커피-카페인함량측정법(기준법)

K S H I S O 5 5 5 5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시료채취

K S H I S O 6 3 2 0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굴절률측정법

K S H I S O 6 4 6 3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부틸히드록시아
이솔및부틸히드록시톨루엔측정법-- 가스-액
체크로마토그래피법

K S H I S O 6 6 0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 및 식물성유지 -- 산가 및 산도
측정

K S H I S O 6 6 2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수분및휘발성
물질함량측정

K S H I S O 6 6 3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 식물성유지-- 불용성불순물
함량측정법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K S H I S O 6 6 6 6 2 0 0 7 0 7 2 6 커피트라이어

K S H I S O 6 6 6 8 2 0 0 7 0 7 2 6 커피원두- 관능검사용시료의준비

K S H I S O 8 2 9 4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구리, 철및니켈
함량측정법(흑연회화로원자흡수법)

K S H I S O 8 4 5 5 2 0 0 7 0 7 2 6 포장된커피원두-- 운반과저장에대한지침

K S H I S O 8 4 6 0 2 0 0 7 0 7 2 6 인스턴트커피- 자유흐름및다진용적밀도측
정법

K S H I S O 8 5 3 4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수분함량측정- -
칼피셔방법

K S H I S O 9 3 4 2 0 0 7 0 7 2 6 동물성지방및식물성유지-- 수분함량측정- -
비말포집법

K S M I S O 1 1 2 5 2 0 0 7 0 7 2 6 고무배합성분- 카본블랙-회분측정방법

K S M I S O 1 1 2 6 2 0 0 7 0 7 2 6 고무배합 성분 - 카본블랙- 가열 감량 측정
방법

K S M I S O 1 2 3 2 0 0 7 0 7 2 6 고무라텍스-시료채취

K S M I S O 1 3 0 4 2 0 0 7 0 7 2 6 고무배합성분- 카본블랙- 요오드흡착량측
정방법- 적정법

K S M I S O 1 4 0 1 2 0 0 7 0 7 2 6 농경용분무고무호스

K S M I S O 1 4 0 2 2 0 0 7 0 7 2 6 고무또는플라스틱호스와호스어셈블리- 정
수압시험방법

K S M I S O 1 4 0 3 2 0 0 7 0 7 2 6 일반송수용섬유보강고무호스- 요구사항

K S M I S O 2 3 9 8 2 0 0 7 0 7 2 6 압축공기용섬유보강고무호스- 요구사항

K S M I S O 3 5 2 0 0 7 0 7 2 6 천연, 농축라텍스고무- 기계적안정도측정
방법

K S M I S O 3 9 9 6 2 0 0 7 0 7 2 6 자동차- 비석유계브레이크액이사용되는유압
브레이크시스템를위한 브레이크호스 어셈
블리

K S D 3 5 2 3 2 0 0 7 0 7 3 0 중공강강재

K S D 3 5 5 9 2 0 0 7 0 7 3 0 경강선재

K S D 3 6 9 3 2 0 0 7 0 7 3 0 스테인리스클래드강

K S D 3 7 0 1 2 0 0 7 0 7 3 0 스프링강재

K S D 3 7 5 0 2 0 0 7 0 7 3 0 내열내식초합금봉

K S D 6 0 2 1 2 0 0 7 0 7 3 0 상하수도.전기.통신용맨홀뚜껑및틀

K S G 2 5 0 4 2 0 0 7 0 7 3 0 리포트용지

K S G 2 5 0 5 2 0 0 7 0 7 3 0 원고용지

K S G 2 5 0 6 2 0 0 7 0 7 3 0 편지지

K S G 2 5 0 7 2 0 0 7 0 7 3 0 책표지

K S G 2 6 3 3 2 0 0 7 0 7 3 0 앨범

K S H 2 0 1 2 2 0 0 7 0 7 3 0 밀가루

K S H 2 1 0 8 2 0 0 7 0 7 3 0 춘장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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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H 2 1 0 9 2 0 0 7 0 7 3 0 마요네스

K S H 2 1 1 7 2 0 0 7 0 7 3 0 인삼차

K S H 2 1 7 4 2 0 0 7 0 7 3 0 혼합양념소스

K S H 3 1 0 3 2 0 0 7 0 7 3 0 프레스햄

K S H 3 1 1 3 2 0 0 7 0 7 3 0 돼지고기포장육

K S H 3 1 1 9 2 0 0 7 0 7 3 0 양념갈비

K S H 3 1 2 0 2 0 0 7 0 7 3 0 곰탕

K S H 4 0 0 2 2 0 0 7 0 7 3 0 냉동크로켓

K S H 5 1 0 2 2 0 0 7 0 7 3 0 추잉껌

K S K 0 0 0 1 2 0 0 7 0 7 3 0 섬유용어(원료부문)

K S K 0 0 1 1 2 0 0 7 0 7 3 0 섬유제2차제품용어

K S K 0 0 4 5 2 0 0 7 0 7 3 0 인조섬유타이어코드의표준허용차

K S K 0 1 1 5 2 0 0 7 0 7 3 0 섬유제품의드레이프성시험방법

K S K 0 1 5 0 2 0 0 7 0 7 3 0 분산염료의고온분산안정성시험방법

K S K 0 1 5 1 2 0 0 7 0 7 3 0 분산염료의분산성시험방법: 여과시험법

K S K 0 1 6 0 2 0 0 7 0 7 3 0 습식처리된섬유물의총알칼리량시험방법

K S K 0 2 1 0 2 0 0 7 0 7 3 0 섬유제품의혼용률시험방법-섬유혼용률

K S K 0 2 1 5 2 0 0 7 0 7 3 0 합성섬유필라멘트사시험방법

K S K 0 2 1 7 2 0 0 7 0 7 3 0 듀러블프레스성시험방법

K S K 0 2 3 1 2 0 0 7 0 7 3 0 수지가공직물및편성물의수지량측정방법

K S K 0 3 1 2 2 0 0 7 0 7 3 0 면섬유장시험방법: 어레이법

K S K 0 3 2 3 2 0 0 7 0 7 3 0 섬유의인장강도및신도시험방법

K S K 0 3 2 4 2 0 0 7 0 7 3 0 양모섬유시험방법

K S K 0 3 3 9 2 0 0 7 0 7 3 0 흡습성시험방법: 동적방법

K S K 0 3 4 7 2 0 0 7 0 7 3 0 심파열강도시험방법

K S K 0 3 4 9 2 0 0 7 0 7 3 0 부직포심지시험방법

K S K 0 4 0 7 2 0 0 7 0 7 3 0 면혼방사의시험방법

K S K 0 4 1 0 2 0 0 7 0 7 3 0 코드류의인장강도및신도시험방법

K S K 0 4 1 1 2 0 0 7 0 7 3 0 웨빙, 테이프및 브레이드의인장강도및 신도
시험방법

K S K 0 4 1 8 2 0 0 7 0 7 3 0 합연사의꼬임수및연축률측정방법

K S K 0 4 1 9 2 0 0 7 0 7 3 0 스트레치사의권축회복률시험방법

K S K 0 4 2 0 2 0 0 7 0 7 3 0 스트레치사의섬도측정방법

K S K 0 4 3 5 2 0 0 7 0 7 3 0 레이온필라멘트사의신장 탄성 회복률시험
방법

K S K 0 4 3 7 2 0 0 7 0 7 3 0 필라멘트사의최대꼬임수측정방법

K S K 0 4 3 8 2 0 0 7 0 7 3 0 레이온사의평균중합도측정방법

K S K 0 4 3 9 2 0 0 7 0 7 3 0 레이온사중의이산화티탄함량시험방법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K S K 0 4 4 6 2 0 0 7 0 7 3 0 비염소계표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가
정용자동세탁기법

K S K 0 4 5 1 2 0 0 7 0 7 3 0 증열주름잡기가공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
방법

K S K 0 4 6 0 2 0 0 7 0 7 3 0 핫프레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K S K 0 4 6 1 2 0 0 7 0 7 3 0 알칼리축융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K S K 0 4 6 2 2 0 0 7 0 7 3 0 증열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K S K 0 4 6 3 2 0 0 7 0 7 3 0 양모톱시험방법

K S K 0 4 6 4 2 0 0 7 0 7 3 0 드라이클리닝내구성시험방법

K S K 1 4 5 0 2 0 0 7 0 7 3 0 면범포

K S A 1 0 3 7 2 0 0 7 0 7 3 0 포대용폴리올레핀연신사

K S A 1 5 5 2 2 0 0 7 0 7 3 0 마대

K S A 1 5 5 3 2 0 0 7 0 7 3 0 크라프트합성수지직포대

K S A I S O 9 2 4 1 - 2 2 0 0 7 0 7 3 0 인간공학-시각표시장치를이용하는오피스작
업-업무의요구사항에대한지침

K S A I S O 1 0 0 7 5 2 0 0 7 0 7 3 0 인간공학-정신적작업부하에관한 원칙-용어
및정의

K S K 0 4 2 3 2 0 0 7 0 7 3 0 방적사의치수변화율시험방법

K S K 0 0 4 6 2 0 0 7 0 7 3 0 방적사의표준허용차

K S D 0 0 0 5 2 0 0 7 0 7 3 1 타이타늄및타이타늄합금의샘플링방법

K S D 0 1 0 1 2 0 0 7 0 7 3 1 아크로(Arc Furnace)의열수지계산방법

K S D 2 1 0 4 2 0 0 7 0 7 3 1 동설및동합금설분류기준

K S D 2 1 2 0 2 0 0 7 0 7 3 1 주형용산사및규사

K S D 2 3 6 0 2 0 0 7 0 7 3 1 텅스텐분말및텅스텐카바이드분말

K S D 5 5 7 4 2 0 0 7 0 7 3 1 배관용타이타늄관

K S D 6 7 6 3 2 0 0 7 0 7 3 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봉및선

K S D 8 3 1 6 2 0 0 7 0 7 3 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의
내식성시험방법

K S D I S O 1 9 7 - 2 2 0 0 7 0 7 3 1 구리및구리합금-용어및 정의제2부: 비전신
제품(정련형상)

K S E 3 0 6 8 2 0 0 7 0 7 3 1 광석의코발트분석방법

K S E 3 8 0 9 2 0 0 7 0 7 3 1 제지용납석점토의시험방법

K S M 2 0 2 6 2 0 0 7 0 7 3 1 석유제품내하중성시험방법

K S M 2 0 2 9 2 0 0 7 0 7 3 1 석유제품세이볼트식색시험방법

K S M 2 0 3 8 2 0 0 7 0 7 3 1 그리스류유리산. 유리알칼리불용성탄산염
시험방법

K S M 2 0 4 5 2 0 0 7 0 7 3 1 모터법옥탄값시험방법

K S M 2 0 6 9 2 0 0 7 0 7 3 1 석유제품의침전값시험방법

K S M 2 0 8 8 2 0 0 7 0 7 3 1 그리스류의동판부식시험방법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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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M 2 1 1 6 2 0 0 7 0 7 3 1 원유시험방법

K S M 2 1 1 9 2 0 0 7 0 7 3 1 석유제품브롬값시험방법( 전기적방법)

K S M 2 1 2 8 2 0 0 7 0 7 3 1 냉동기유

K S M 2 1 3 4 2 0 0 7 0 7 3 1 경질그리이스

K S A 0 0 8 6 2 0 0 7 0 7 0 2 압력증가법을이용한탈가스시험방법

K S A I S O 9 9 5 8 - 2 2 0 0 7 0 7 0 2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제2부물성치의
결정

K S A I S O 9 9 6 1 2 0 0 7 0 7 0 2 제도에필요한환경- 천연트레이싱용지

K S A I S O 1 2 8 - 3 0 2 0 0 7 0 7 0 2 제도-표시의일반원칙-제3 0부 투상도의기본
규정

K S A I S O 1 3 0 2 2 0 0 7 0 7 0 2 제도- 표면의결지시방법

K S A I S O 1 3 7 1 5 2 0 0 7 0 7 0 2 제도-미정의모서리의모양-용어및지시

K S A I S O 1 6 6 0 2 0 0 7 0 7 0 2 제도- 윤곽의치수기입및공차기입

K S A I S O 4 0 6 7 - 1 2 0 0 7 0 7 0 2 제도- 설비-제1부: 납관, 난방관, 환기구, 송수
관의그림기호

K S A I S O 4 0 6 7 - 6 2 0 0 7 0 7 0 2 제도- 설비-제6부: 지면의공급수와배수시스
템의그림기호

K S A I S O 8 5 4 5 2 0 0 7 0 7 0 2 제도- 설비- 자동제어그림기호

K S A I S O 9 1 7 6 2 0 0 7 0 7 0 2 관형상의테크니컬펜- 컴퍼스용어댑터

K S A I S O 9 1 7 8 - 1 2 0 0 7 0 7 0 2 문자와기호용템플릿-제1부: 일반사항과식
별마크

K S A I S O 9 1 7 8 - 2 2 0 0 7 0 7 0 2 문자와기호용템플릿- 제2부: 나무연필, 클
러치연필, 샤프연필용홈폭

K S A I S O 9 1 7 8 - 3 2 0 0 7 0 7 0 2 문자와기호용템플릿- 제3부:  ISO 9175-1에
서규정한관형상의테크니컬펜용홈폭

K S A I S O 9 9 5 8 - 1 2 0 0 7 0 7 0 2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제1부: 요구조건및
표시

K S D 0 0 5 6 2 0 0 7 0 7 0 5 분말야금용어

K S D 0 4 1 0 2 0 0 7 0 7 0 5 온간성형용분말의승온상태에서유동도시험
방법

K S D 0 4 1 1 2 0 0 7 0 7 0 5 온간성형용분말의승온상태에서겉보기밀도
측정

K S D 2 3 1 1 2 0 0 7 0 7 0 5 다이캐스팅용아연합금잉곳

K S D 3 7 2 5 2 0 0 7 0 7 0 5 페로인

K S D 5 5 4 6 2 0 0 7 0 7 0 5 니켈및니켈합금판및조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K S D 5 5 8 9 2 0 0 7 0 7 0 5 주석도금황동판

K S D 6 0 0 3 2 0 0 7 0 7 0 5 화이트메탈

K S D 6 0 1 8 2 0 0 7 0 7 0 5 경연주물

K S D 6 0 2 3 2 0 0 7 0 7 0 5 니켈및니켈합금주물

K S D 6 7 7 3 2 0 0 7 0 7 0 5 납땜용페이스트

K S D 7 0 4 1 2 0 0 7 0 7 0 5 화학분석용백금접시

K S D 7 0 4 2 2 0 0 7 0 7 0 5 화학분석용백금도가니

K S D 8 3 4 1 - 2 2 0 0 7 0 7 0 5 알루미늄및 알루미늄합금의착색양극산화피
막의 광견뢰도촉진시험방법-제2부: 자외광
견뢰도시험

K S D I S O 3 7 3 8 - 1 2 0 0 7 0 7 0 5 초경합금의로크웰경도시험(잣대A) - 1부: 시
험방법

K S D I S O 3 7 3 8 - 2 2 0 0 7 0 7 0 5 초경합금의로크웰경도시험(잣대 A) - 2부:
표준시험편의준비와보정

K S D I S O 5 7 5 4 2 0 0 7 0 7 0 5 초경합금을제외한소결금속재료의무노치충
격시험편

K S D I S O 6 2 8 3 2 0 0 7 0 7 0 5 정련니켈

K S E 2 0 0 1 2 0 0 7 0 7 0 5 일반광량계산기준

K S E I S O 1 1 4 2 2 2 0 0 7 0 7 0 5 철광석-산분해또는알칼리용융을이용한철
광석용해공정

K S E I S O 1 3 6 5 8 2 0 0 7 0 7 0 5 황화아연정광의아연 분석방법(수산화침전후
E D T A적정법)

K S E I S O 1 5 2 4 7 2 0 0 7 0 7 0 5 황화아연정광의은분석방법(원자흡수분광법)

K S E I S O 1 5 9 6 7 2 0 0 7 0 7 0 5 직접환원법-고온브리켓강의회전강도측정

K S E I S O 1 5 9 6 8 2 0 0 7 0 7 0 5 직접환원철-고온브리캣강의겉보기밀도와흡
수도측정

K S E I S O 2 5 9 8 - 1 2 0 0 7 0 7 0 5 철광석의규소분석방법-  제1부: 무게분석법

K S E I S O 2 5 9 8 - 2 2 0 0 7 0 7 0 5 철광석의규소분석방법- 제2부: 환원된몰리
브도규산염분광광도법

K S E I S O 4 6 8 7 - 1 2 0 0 7 0 7 0 5 철광석의인분석방법- 제1부: 몰리브덴블루
분광광도법

K S E I S O 4 6 8 9 2 0 0 7 0 7 0 5 철광석의황분석방법- 황산바륨무게분석법

K S E I S O 4 6 9 1 2 0 0 7 0 7 0 5 철광석의티타늄분석방법- 디안티피릴멘탄
분광광도법

K S E I S O 4 7 0 0 2 0 0 7 0 7 0 5 철광석펠렛-파쇄강도측정

K S E I S O 6 2 1 2 0 0 7 0 7 0 5 망간광석-철분함량결정-황살리실산-광도측정
방법

K S E I S O 6 8 3 0 2 0 0 7 0 7 0 5 철광석- 알루미늄분석방법- EDTA 적정법

K S E I S O 7 3 3 5 2 0 0 7 0 7 0 5 철광석- 결합수의분석방법- 칼피셔적정법

K S E I S O 7 8 3 4 2 0 0 7 0 7 0 5 철광석의비소분석방법-  몰리브덴블루분광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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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법

K S B 2 3 7 0 2 0 0 7 0 7 1 0 유압밸브의설치면및연결판

K S B I S O 6 0 0 2 2 0 0 7 0 7 1 0 볼트체결식강제본네트게이트밸브

K S D 3 5 1 4 2 0 0 7 0 7 1 1 와이어로프

K S D 3 5 3 5 2 0 0 7 0 7 1 1 스프링용스테인리스강선

K S D I S O 1 0 0 6 5 2 0 0 7 0 7 1 1 철근콘크리트용봉강-굽힘, 재굽힘시험

K S D I S O 1 0 0 9 2 2 0 0 7 0 7 1 1 고절단하중강선로프- 규정서

K S D I S O 1 0 1 4 4 2 0 0 7 0 7 1 1 철근콘크리트용봉강및선의인증체계

K S D I S O 1 0 2 8 7 2 0 0 7 0 7 1 1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용접부강도결정

K S D I S O 2 2 3 2 2 0 0 7 0 7 1 1 일반비합금강선로프및태경강선로프용원
형인발강선- 규정서

K S D I S O 2 5 3 2 2 0 0 7 0 7 1 1 강선로프-용어

K S D I S O 2 7 0 1 2 0 0 7 0 7 1 1 일반용비합금강선 로프용인발 강선- 검수
항목

K S D I S O 3 1 8 9 - 1 2 0 0 7 0 7 1 1 일반용와이어로프소켓- 1부: 일반특성및
검수조건

K S D I S O 3 1 8 9 - 2 2 0 0 7 0 7 1 1 일반용와이어로프소켓- 2부: 단조또는기계
가공으로제조된소켓의요구사항

K S D I S O 4 9 8 7 2 0 0 7 0 7 1 1 주강품- 침투탐상검사

K S D I S O 5 9 4 8 2 0 0 7 0 7 1 1 철도차량용압연재료- 초음파탐상검사시험
방법

K S D I S O 6 9 3 3 2 0 0 7 0 7 1 1 철도차량용압연재료- 자분탐상시험방법

K S D I S O 6 9 8 4 2 0 0 7 0 7 1 1 광산호이스트와이어로프용원형 비합금강
선- 규정서

K S D I S O 8 7 9 2 2 0 0 7 0 7 1 1 와이어로프슬링- 사용상안전기준및검사
절차

K S D I S O 8 7 9 3 2 0 0 7 0 7 1 1 강선로프- 페룰로보강한고리맺음

K S D I S O 8 7 9 4 2 0 0 7 0 7 1 1 강선로프- 슬링용꼬아이은고리맺음

K S D I S O 9 9 7 5 2 0 0 7 0 7 1 1 록코일광산로프용원형비합금강선- 규정서

K S R 9 2 2 0 2 0 0 7 0 7 1 1 철도차량용차축

K S F 2 2 9 1 2 0 0 7 0 7 1 8 주택용냉난방유닛의모듈호칭치수

K S F 2 8 1 4 - 2 2 0 0 7 0 7 1 8 임피던스관에의한흡음계수와임피던스의결
정방법- 제2부: 전달함수법

K S F 2 8 6 2 2 0 0 7 0 7 1 8 건물및건물부재의공기전달음차단성능평가
방법

K S F 2 8 6 3 - 1 2 0 0 7 0 7 1 8 건물및건물부재의바닥충격음차단성능평가
방법- 제1부 : 표준경량충격원에대한 차단
성능

K S F 2 8 6 4 2 0 0 7 0 7 1 8 실내공간의잔향시간과음향변수측정방법

K S F 2 8 6 5 2 0 0 7 0 7 1 8 콘크리트슬래브위마감구조의경량충격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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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실험실측정방법

K S F 8 0 0 2 2 0 0 7 0 7 1 8 강관비계용부재

K S F 8 0 0 3 2 0 0 7 0 7 1 8 강관틀비계용부재및부속철물

K S F 2 3 0 2 2 0 0 7 0 7 2 0 흙의입도시험방법

K S F 2 3 1 6 2 0 0 7 0 7 2 0 흙의압밀시험방법

K S F 2 3 2 5 2 0 0 7 0 7 2 0 흙시멘트의휨강도시험방법

K S F 2 3 2 6 2 0 0 7 0 7 2 0 휨강도시험에사용된공시체에의한흙시멘
트의압축강도시험방법

K S F 2 3 2 8 2 0 0 7 0 7 2 0 흙시멘트의압축강도시험방법

K S F 2 4 1 8 2 0 0 7 0 7 2 0 콘크리트중의펄스속도시험방법

K S F 2 4 2 5 2 0 0 7 0 7 2 0 시험실에서콘크리트시료를만드는방법

K S F 2 4 2 9 2 0 0 7 0 7 2 0 콘크리트의마모저항시험방법

K S F 2 4 3 8 2 0 0 7 0 7 2 0 콘크리트원주공시체의정탄성계수및 포아
송비시험방법

K S F 2 4 4 5 2 0 0 7 0 7 2 0 축하중에의한말뚝침하시험방법

K S B 1 5 6 7 2 0 0 7 0 7 2 3 초경강구

K S D 0 2 4 4 2 0 0 7 0 7 2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의가스압접이음의검사
방법

K S D 0 4 0 1 2 0 0 7 0 7 2 3 주강품의제조, 시험및검사통칙

K S D 0 4 0 2 2 0 0 7 0 7 2 3 주강품주물표면의겉모양시험방법및 등급
분류

K S D 3 5 0 8 2 0 0 7 0 7 2 3 피복아아크용접봉심선재

K S D 3 5 5 1 2 0 0 7 0 7 2 3 특수마대강(냉연특수강대)

K S D 7 0 0 9 2 0 0 7 0 7 2 3 PC  경강선

K S D 7 0 1 8 2 0 0 7 0 7 2 3 체인링크철망

K S D 7 0 3 4 2 0 0 7 0 7 2 3 콘크리트용철못

K S D I S O 1 0 5 4 4 2 0 0 7 0 7 2 3 콘크리트보강및용접부제조를위한냉간강선

K S D I S O 1 0 6 0 6 2 0 0 7 0 7 2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최대하중에서의총연
신율결정

K S D I S O 1 1 0 8 2 2 0 0 7 0 7 2 3 콘크리트구조물보강을위한 용접부의인증
체계

K S D I S O 1 4 6 5 4 2 0 0 7 0 7 2 3 콘크리트보강용에폭시코팅강

K S D I S O 1 4 6 5 5 2 0 0 7 0 7 2 3 콘크리트프리스트레칭용에폭시코팅스트
랜드

K S D I S O 1 4 6 5 6 2 0 0 7 0 7 2 3 콘크리트보강용코팅강의에폭시분말및실링
재료

K S D I S O 3 7 7 2 0 0 7 0 7 2 3 철강 및 철강제품- 역학적시험을위한시료
및시험편채취위치와준비

K S D I S O 4 1 0 1 2 0 0 7 0 7 2 3 승강기로프용인발강선- 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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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D I S O 9 4 4 3 2 0 0 7 0 7 2 3 열처리합금강-열간압연원형봉및 선재-기술
적납품조건

K S R 9 1 0 1 2 0 0 7 0 7 2 3 경량레일

K S R 9 1 0 2 2 0 0 7 0 7 2 3 레일용스파이크

K S R 9 1 0 3 2 0 0 7 0 7 2 3 레일용나사스파이크

K S R 9 1 1 0 2 0 0 7 0 7 2 3 열처리레일

K S B 3 0 1 3 2 0 0 7 0 7 2 5 6각봉스패너

K S B 3 0 1 8 2 0 0 7 0 7 2 5 경사니퍼

K S B 3 0 3 0 2 0 0 7 0 7 2 5 밀링커터용패러렐섕크- 치수특성

K S B 3 1 9 1 2 0 0 7 0 7 2 5 다이아몬드및 CBN (입방체질화붕소)세그먼
트소

K S B 3 2 0 1 2 0 0 7 0 7 2 5 완성바이트

K S B 3 2 4 5 2 0 0 7 0 7 2 5 공구의섕크4각부

K S B 3 2 5 2 2 0 0 7 0 7 2 5 관용평행나사용핸드탭

K S B 3 2 5 3 2 0 0 7 0 7 2 5 관용테이퍼나사용핸드탭

K S B 3 2 7 4 2 0 0 7 0 7 2 5 관용평행나사용나사깎기둥근다이스

K S B 3 2 7 5 2 0 0 7 0 7 2 5 관용테이퍼나사용나사깎기둥근다이스

K S B 3 2 8 2 2 0 0 7 0 7 2 5 인덱서블인서트용공구홀더- 호칭방법

K S B 3 3 5 0 2 0 0 7 0 7 2 5 모스테이퍼슬리브및모스테이퍼섕크소켓

K S B 3 3 5 1 2 0 0 7 0 7 2 5 처킹리머

K S B 3 5 0 5 2 0 0 7 0 7 2 5 6각소켓머리볼트용카운터보어

K S B 3 9 6 9 2 0 0 7 0 7 2 5 셸엔드밀

K S B 3 9 7 5 2 0 0 7 0 7 2 5 선및봉인발용초경다이스

K S B 3 9 7 6 2 0 0 7 0 7 2 5 원통밀링커터

K S B 3 9 8 2 2 0 0 7 0 7 2 5 각도밀링커터

K S B 4 1 4 0 2 0 0 7 0 7 2 5 다이캐스팅금형용메인플레이트

K S B I S O 1 0 0 7 3 2 0 0 7 0 7 2 5 몰딩용공구-서포터필러

K S B I S O 2 3 5 2 0 0 7 0 7 2 5 자버, 스텁계열평행섕크드릴및 모스테이퍼
섕크드릴

K S B I S O 5 7 4 3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일반적인기술적요구사항

K S B I S O 5 7 4 4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시험방법

K S B I S O 5 7 4 5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물림및조작용플라이어-
치수및시험값

K S B I S O 5 7 4 6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엔지니어용및전선공용플
라이어- 치수및시험값

K S B I S O 5 7 4 7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레버식사이드커팅플라이
어, 엔드커팅및대각선커팅니퍼- 치수및시
험값

K S B I S O 5 7 4 9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대각선커팅니퍼- 치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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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값

K S B I S O 8 4 0 6 2 0 0 7 0 7 2 5 몰딩용공구-볼드베이스원형위치결정부품및
스페이서

K S B I S O 8 6 9 3 2 0 0 7 0 7 2 5 플라스틱용금형의턱붙이평이젝터핀

K S B I S O 8 9 7 6 2 0 0 7 0 7 2 5 플라이어및니퍼- 다단슬립조인트플라이어
- 치수및시험값

K S B I S O 1 0 5 2 2 2 0 0 7 0 7 2 6 농업용관개장비- 직접식압력조정밸브

K S B I S O 1 1 7 8 9 2 0 0 7 0 7 2 6 강성커팅 도구가있는 동력 에저( e d g e r )－정
의, 안전요구사항, 시험절차

K S B I S O 1 2 3 7 4 2 0 0 7 0 7 2 6 농업용관개-전기적으로구동 또는 제어되는
관개용기계의배선과장비

K S B I S O 1 3 4 5 7 2 0 0 7 0 7 2 6 농업용관개장비-물구동식화학물질분사펌프

K S B I S O 1 3 8 6 0 2 0 0 7 0 7 2 6 임업용기계-포워더-용어, 정의및 상업적시
방서

K S B I S O 1 3 8 6 1 2 0 0 7 0 7 2 6 임업용기계-휠스키더-용어, 정의및 상업적
시방서

K S B I S O 2 0 5 7 2 0 0 7 0 7 2 6 농업용트랙터-견인형작업기의원격조정유압
실린더

K S B I S O 3 3 3 9 - 0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분류와용어0부:분류
체계와분류

K S B I S O 3 7 9 5 2 0 0 7 0 7 2 6 도로차량및농업, 산림용트랙터와기계-내장
재의연소거동측정법

K S B I S O 4 2 5 2 2 0 0 7 0 7 2 6 농업용트랙터-운전자좌석-치수

K S B I S O 4 2 5 3 2 0 0 7 0 7 2 6 농업용트랙터－운전자좌석치수

K S B I S O 4 2 5 4 - 1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
술적방법- 1부:일반사항

K S B I S O 4 2 5 4 - 2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
적방법-제2부:무수암모니아살포기

K S B I S O 4 2 5 4 - 3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
적방법- 3부:트랙터

K S B I S O 4 2 5 4 - 4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
술적방법－제4부：임업용윈치

K S B I S O 4 2 5 4 - 5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
술적방법- 5부:동력구동토양작업기

K S B I S O 4 2 5 4 - 6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
적방법-제6부: 병충해방제를위한설비

K S B I S O 4 2 5 4 - 7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
적방법-제7부:콤바인수확기, 사료작물및목화
수확기

K S B I S O 4 2 5 4 - 9 2 0 0 7 0 7 2 6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
적방법- 9부: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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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B I S O 5 0 0 7 2 0 0 7 0 7 2 6 농업용차륜형트랙터-운전석-전달진동의시
험실측정

K S B I S O 5 6 9 1 2 0 0 7 0 7 2 6 파종기-감자파종기-시험방법

K S B I S O 5 7 2 1 2 0 0 7 0 7 2 6 농업용트랙터-운전자시야영역

K S B I S O 8 9 0 9 - 3 2 0 0 7 0 7 2 6 사료작물수확기- 3부시험방법

K S B I S O 9 9 5 2 2 0 0 7 0 7 2 6 농업용관개장비-체크밸브

K S D 8 3 3 0 2 0 0 7 0 7 3 0 전기주석도금- 규정및시험방법

K S D 8 3 4 8 2 0 0 7 0 7 3 0 기계적충격아연도금- 규정및시험방법

K S D I S O 1 0 1 1 1 2 0 0 7 0 7 3 0 금속및무기질피막- 단위면적당질량의측정
- 화학분석및무게측정법총설

K S D I S O 1 0 5 8 7 2 0 0 7 0 7 3 0 금속과무기질피막- 외부나사제품과봉의잔
류수소취성측정방법- 경사쐐기방법

K S D I S O 1 2 6 8 6 2 0 0 7 0 7 3 0 금속및 무기질피막- 니켈, 자기촉매니켈, 크
롬도금의전처리로서의또는최종마무리로서
의자동제어숏피닝

K S D I S O 2 0 6 3 2 0 0 7 0 7 3 0 금속및 무기질피막- 아연, 알루미늄및합금
열용사

K S D I S O 2 3 6 0 2 0 0 7 0 7 3 0 비자성소지위의비전도성피막- 피막두께시
험방법- 진폭민감형와전류방법

K S D I S O 4 5 2 5 2 0 0 7 0 7 3 0 금속피막- 플라스틱상의전기니켈- 크롬-구
리및니켈-크롬도금

K S D I S O 4 5 2 6 2 0 0 7 0 7 3 0 공업용전기니켈및니켈합금도금

K S D I S O 9 5 8 7 2 0 0 7 0 7 3 0 금속및무기질피막- 수소취성의가능성을줄
이기위한철및강의전처리

K S D I S O 9 5 8 8 2 0 0 7 0 7 3 0 금속및무기질피막- 수소취성의가능성을줄
이기위한철및강의피막후처리

K S B 5 5 2 5 2 0 0 7 0 7 3 1 비커스경도시험기

K S B 5 5 3 6 2 0 0 7 0 7 3 1 금속재료용크리프시험기

K S B 5 5 3 7 2 0 0 7 0 7 3 1 피로시험기

K S D 0 0 4 2 2 0 0 7 0 7 3 1 훼로알로이성분용시료의샘플링방법( 훼로
망간, 훼로실리콘, 훼로크롬, 실리콘망간및
실리콘크롬)

K S D 0 0 4 3 2 0 0 7 0 7 3 1 훼로알로이성분용시료의샘플링방법( 훼로
텅스텐, 훼로몰리브덴, 훼로바나듐, 훼로티탄
및훼로니오브)

K S D 0 0 4 4 2 0 0 7 0 7 3 1 훼로알로이성분용시료의샘플링방법((3) 훼
로인, 금속망간,금속규소, 금속크롬, 칼슘실
리콘및훼로붕소)

K S D 0 0 4 5 2 0 0 7 0 7 3 1 페로알로이성분용시료의샘플링방법[(4) 페
로니켈]

K S D 0 0 4 6 2 0 0 7 0 7 3 1 훼로알로이입도용시료의샘플링방법및 입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도측정방법

K S D 3 6 1 5 2 0 0 7 0 7 3 1 도장스테인레스강판

K S D 3 8 5 3 2 0 0 7 0 7 3 1 압력용기용강판(제1후판)

K S D 3 8 5 5 2 0 0 7 0 7 3 1 자동차용전기아연니켈합금도금강판및강대

K S D 3 8 5 6 2 0 0 7 0 7 3 1 전기아연철합금도금강판및강대

K S D 8 5 0 0 2 0 0 7 0 7 3 1 수도용강관외면테이프도복장방법

K S D 8 5 0 8 2 0 0 7 0 7 3 1 섬유강화금속의인장시험방법

K S D 8 5 0 9 2 0 0 7 0 7 3 1 섬유강화금속의피로시험방법

K S D I S O 1 0 3 8 4 2 0 0 7 0 7 3 1 화학성분으로분류한열간압연탄소강판

K S D I S O 1 1 9 5 0 2 0 0 7 0 7 3 1 냉간압연전기크로뮴/크로뮴산화물도금강판

K S M 5 1 0 5 2 0 0 7 0 7 3 1 크롬그린안료

K S M 5 7 2 4 2 0 0 7 0 7 3 1 목재갑판용합성고무코킹제

K S M 5 9 8 0 2 0 0 7 0 7 3 1 도료의흐름저항성시험방법

K S M I S O 1 0 2 8 3 2 0 0 7 0 7 3 1 페인트와바니시에대한바인더- 폴리이소시
아네이트에서단량체의 디이소시아네이트
측정

K S M I S O 1 1 1 2 4 - 1 2 0 0 7 0 7 3 1 도료및 관련제품의도장전철강 소지조정-
금속블라스트-세정연마재규격- 1부:일반적
인소개및분류

K S M I S O 1 1 1 2 4 - 2 2 0 0 7 0 7 3 1 도료및 관련제품의도장전 철강소지조정-
금속 마찰 세정 연마재 규격 - 2부 : 냉경 철
그릿

K S M I S O 1 5 1 3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시험용시료의검사와제조방법

K S M I S O 1 5 1 7 2 0 0 7 0 7 3 1 도료와 바니시-표면건조시험-발로티니
(Ballotini) 방법

K S M I S O 1 5 1 8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긁힘시험

K S M I S O 1 5 1 8 4 2 0 0 7 0 7 3 1 페인트와바니시-연필시험기에의한필름강도
측정

K S M I S O 1 5 2 0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컵핑시험

K S M I S O 2 0 4 0 2 0 0 7 0 7 3 1 크롬산스트론튬안료

K S M I S O 2 0 6 8 2 0 0 7 0 7 3 1 크롬산바륨안료

K S M I S O 2 8 1 1 - 2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밀도측정 방법-제2부:침강체
(추)법

K S M I S O 2 8 1 4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동형동색도료의은폐율(은폐
력) 비교

K S M I S O 3 2 3 3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건조도막의밀도 측정에의한
불휘발분의부피백분율측정

K S M I S O 3 2 6 2 - 1 0 2 0 0 7 0 7 3 1 도료용체질안료: 천연활석/녹니석(라멜라형)

K S M I S O 3 2 6 2 - 1 1 2 0 0 7 0 7 3 1 체질안료-시험방법- 1 1부:탄산염을함유한라
멜라형천연활석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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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 M I S O 3 2 6 2 - 1 2 2 0 0 7 0 7 3 1 체질안료-시험방법- 1 2부:백운모형운모

K S M I S O 3 2 6 2 - 1 3 2 0 0 7 0 7 3 1 도료용체질안료: 천연석영(분말)

K S M I S O 3 2 6 2 - 1 6 2 0 0 7 0 7 3 1 도료용체질안료-품질규격과시험방법-제1 6부
: 수산화알루미늄

K S M I S O 3 2 6 2 - 7 2 0 0 7 0 7 3 1 도료용체질안료의시험방법: 백운석

K S M I S O 3 2 7 0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및원료-숙성과시험을위한온
도의습도

K S M I S O 4 6 1 7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동의어목록

K S M I S O 4 6 1 8 - 1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코팅재료의용어와정의-제1부:
일반용어

K S M I S O 4 6 1 8 - 2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코팅재료의용어와정의-제2부:
도료특성과물성에관련된특수용어

K S M I S O 4 6 1 8 - 3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코팅재료의용어와정의-제3부:
표면처리와도장법(塗裝法)

K S M I S O 4 6 2 6 2 0 0 7 0 7 3 1 휘발성유기액체-기초원료용유기용매의비점
범위측정

K S M I S O 4 6 2 8 - 1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도막의분해성평가-결함의일
반형태의강도, 양및크기의표시방법:일반원
리와평가체계

K S M I S O 4 6 2 8 - 5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도막의분해성평가-결함의일
반형태의강도,양및 크기의표시방법:플레이
크(flaking) 등급의표시방법

K S M I S O 7 8 7 - 1 3 2 0 0 7 0 7 3 1 안료의일반시험방법:수용성황산염, 염산염
및질산염의측정

K S M I S O 7 8 7 - 1 4 2 0 0 7 0 7 3 1 안료의일반시험방법수용성추출물의저항측정

K S M I S O 7 8 7 - 1 7 2 0 0 7 0 7 3 1 안료의일반시험방법:백색안료의담색력비교

K S M I S O 8 7 8 0 - 1 2 0 0 7 0 7 3 1 안료와체질안료-분산특성평가를위한 분산
법:개론

K S M I S O 8 7 8 1 - 2 2 0 0 7 0 7 3 1 안료와체질안료-분산특성평가방법:연화도의
변화에따른평가방법

K S M I S O 8 7 8 1 - 3 2 0 0 7 0 7 3 1 안료와체질안료-분산특성평가방법:광택변화
에의한평가방법

K S B I S O 5 0 0 2 0 0 7 0 7 1 9 농용 트랙터-후면장착된동력취출장치-형식
1 , 2와3

K S B I S O 5 6 7 3 2 0 0 7 0 7 1 9 농업용트랙터와기계-PTO 동력전달축과작
업기입력축의연결위치

K S B I S O 5 6 7 4 - 1 2 0 0 7 0 7 1 9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동력취출축덮개- 1부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 강도시험

K S B I S O 5 6 7 4 - 2 2 0 0 7 0 7 1 9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동력취출축덮개- 2부
:부식시험

K S D 8 5 1 0 2 0 0 7 0 7 3 1 수소저장합금의압력-조정등온선( P C T선)의
측정방법

K S H I S O 1 3 3 6 6 - 3 2 0 0 7 0 7 3 1 유-체세포측정법-제3부: 형광광전기법

K S H I S O 5 5 4 1 - 1 2 0 0 7 0 7 3 1 우유및 유제품- 대장균군의측정-제1부: 30
℃콜로니계수법

K S H I S O 7 4 0 2 2 0 0 7 0 7 3 1 미생물학- 장내세균군( E n t e r o b a t e r i a c e a e )의
계수에관한 일반지침- 최확수법및 집락계
수법

K S H I S O 8 5 2 3 2 0 0 7 0 7 3 1 미생물학- 전증균을통한장내세균군검출일
반지침

K S M 5 0 0 9 2 0 0 7 0 7 3 1 브릴리먼트카민6B ( 안료)

K S M 5 0 1 8 2 0 0 7 0 7 3 1 도료용리토폰안료

K S M 5 1 0 8 2 0 0 7 0 7 3 1 프탈로시아닌블루( 안료)

K S M 5 1 0 9 2 0 0 7 0 7 3 1 프탈로시아닌그린( 안료)

K S M 5 1 2 7 2 0 0 7 0 7 3 1 브릴리언트패스트스칼렛( 안료)

K S M 5 1 3 2 2 0 0 7 0 7 3 1 안료의블리딩성시험방법

K S M 5 1 3 3 2 0 0 7 0 7 3 1 안료의열안전성시험방법

K S M 5 9 6 6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용천연아마인유, 정제아마인
유, 아마보일유-품질규격과시험방법

K S M 5 9 7 3 2 0 0 7 0 7 3 1 도료건조도막의부풀음평가시험방법

K S M I S O 2 8 0 9 2 0 0 7 0 7 3 1 도료와바니시-실내용도료의광견뢰도측정

K S M I S O 4 6 2 5 2 0 0 7 0 7 3 1 페인트와바니시에대한바인더-연화점측정:
링/볼법

규격번호 고 시 일 규 격 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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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 E C )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안)의 목록이다.

나. IEC 국제규격(안)

가. ISO 국제규격(안) 이번달엔게재된 내용이 없습니다.

T C / S C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3 C / 1 5 4 1 / C D V IEC 60417-5995 Pr Do not immerse in any liquid

1 7 B / 1 5 6 7 / C D V Amendment 1 to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7-1: Ancillary equipment 
IEC 60947-7-1, Ed.2.0 - Terminal blocks for copper conductors 

1 7 B / 1 5 6 8 / C D V Amendment 1 to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7-2: Ancillary equipment 
IEC 60947-7-2, Ed.2.0 - Protective conductor terminal blocks for copper conductors

1 7 B / 1 5 6 9 / C D V Amendment 1 to IEC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7-3: Ancillary equipment 
60947-7-3, Ed.1.0 - Safety requirements for fuse terminal blocks 

2 3 G / 2 7 3 / F D I S IEC 60320-1 A1 Ed.2 Appliance couplers for household and similar general purpos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3 1 J / 1 4 5 / F D I S IEC 60079-17 Ed. 4.0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7: Electrical installations inspection and
m a i n t e n a n c e

5 5 / 1 0 3 3 / C D V IEC 60317-0-1 Ed. 3.0 Specifications for particular types of winding wires - Part 0-1: General
requirements - Enamelled round copper wire

5 6 / 1 2 1 1 / F D I S IEC 60706-5 Ed. 2.0 Maintainability of equipment - Part 5: Testability and diagnostic testing

6 1 / 3 3 5 8 / C D V IEC 60335-2-7-A3 Ed. 6.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ashing machines

6 2 D / 6 1 0 / C D V IEC 60601-2-20, Ed. 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transport incubators

7 2 / 7 4 5 / F D I S IEC 60730-2-19 A2 Ed 1 Automatic electric control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ally operated oil valves, including mechanical
r e q u i r e m e n t s

9 1 / 6 8 9 / F D I S IEC 62421, Ed. 1 Electronics assembly technology - Electronic modules

9 1 / 6 9 0 / F D I S IEC 61193-2, Ed. 1 Quality assessment systems - Part 2: Selection and use of sampling plans for
inspection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packages

9 3 / 2 4 7 / F D I S IEC 62525 Ed 1.0 Standard test interface language (STIL) for digital test vector data (IEEE Std
1 4 5 0 - 1 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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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 S C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9 3 / 2 4 8 / F D I S IEC 62526 Ed 1.0 Standard for extensions to standard test interface language (STIL) for
semiconductor design environments (IEEE Std 1450.1-2005)

9 3 / 2 4 9 / F D I S IEC 62527 Ed 1.0 Standard for extensions to standard test interface language (STIL) for DC level
specification (IEEE Std 1450.2-2002)

9 3 / 2 5 0 / F D I S IEC 62528 Ed 1.0 Standard testability method for embedded core-based integrated circuits (IEEE
Std 1500-2005)

9 3 / 2 5 1 / F D I S IEC 62529 Ed 1.0 Standard for signal and test definition (IEEE Std 1641-2004)

9 3 / 2 5 2 / F D I S IEC 62530 Ed 1.0 Standard for system verilog: Unified hardware design,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language (IEEE Std 1800-2005)

9 3 / 2 5 3 / F D I S IEC 62531 Ed 1.0 Standard for property specification language (PSL) (IEEE Std 1850-2005)

1 0 0 / 1 2 5 2 / C D V IEC 60958-1 Digital Audio Interface - Part 1: General

1 1 0 / 1 1 5 / C D V IEC 61988-5, Ed. 1 Plasma display panels - Part 5: Generic Specification 

1 / 2 0 3 3 / C D V IEC 60050-447 Ed.2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 Part 447: Measuring relays
(Revision of IEV Part 446: Electrical relays) 

9 / 1 0 5 7 / F D I S IEC 62425 Ed.1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Safety related electronic systems for signalling 

1 0 / 7 0 5 / C D V IEC 61039 Ed. 2.0 General Classification of insulating liquids 

4 5 B / 5 5 0 / F D I S IEC 62302 Ed.1 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 - Equipment for sampling and monitoring
radioactive noble gases

5 6 / 1 2 1 2 / F D I S IEC 60300-3-4 Ed. 2.0 Dependability management - Part 3-4: Application guide - Guide to the
specification of dependability requirements

6 2 A / 5 7 4 / F D I S IEC 62366, Ed.1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6 5 / 4 0 4 / C D V IEC 62424 Specification for Representation of process control engineering requests in P&I
Diagrams and for data exchange between P&ID tools and PCE-CAE

8 6 B / 2 5 7 1 / C D V IEC 61753-085-2 Ed.1.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performance
standard - Part 085-2: Non-connectorised single-mode pigtailed CWDM
devices for category C - controlled environment

8 6 C / 7 7 1 / C D V IEC 62007-2 Ed. 2.0 Semiconductor optoelectronic devices for fibre optic system applications - Part
2: Meas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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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 S C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9 6 / 2 7 2 / C D V IEC 61558-2-4 Ed.2 Safety of transformers, reactors, power supply units and similar products for
voltages up to 1100 V - Part 2-4: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ests for isolating
transformers and power supply units incorporating isolating transformers 

9 6 / 2 7 3 / C D V IEC 61558-2-6 Ed.2 Safety of transformers, reactors, power supply units and similar products for
voltages up to 1100 V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ests for safety
isolating transformers and power supply units incorporating safety isolating
transformers 

9 6 / 2 7 4 / C D V IEC 61558-2-13 Ed.2 Safety of transformers, reactors, power supply units and similar products for
voltages up to 1100 V - Part 2-13: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ests for auto
transformers and power supply units incorporating auto transformers 

9 6 / 2 7 5 / C D V IEC 61558-2-16 Ed.1 Saftety of transformers, reactors, power supply units and similar products for
voltages up to 1100 V - Part 2-16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ests for switch
mode power supply units and transformers for switch mode power supply units 

1 7 B / 1 5 7 0 / F D I S IEC 60947-5-2 Ed.3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5-2: Control circuit devices and
switching elements - Proximity switches

3 1 J / 1 4 7 / C D V IEC 60079-10-1 Ed. 1.0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0-1: Classification of areas - Explosive gas
a t m o s p h e r e s

4 5 B / 5 5 3 / C D V IEC 61577-4 Ed.1 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 - Radon and radon decay product
measuring instruments - Part 4: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reference
atmospheres containing radon isotopes and their decay products (STAR)

4 7 / 1 9 1 6 / C D V IEC 60749-20, Ed. 2 Semiconductor devices - Mechanical and climatic test methods - Part 20:
Resistance of plastic encapsulated SMDs to the combined effect of moisture
and soldering heat

4 7 / 1 9 1 7 / C D V IEC 60749-20-1, Ed. 1 Semiconductor devices - Mechanical and climatic test methods - Part 20-1:
Handling, packing, labelling and shipping of surface mount devices sensitive to
the combined effect of moisture and soldering heat

4 7 A / 7 7 3 / F D I S IEC 62132-3, Ed. 1 Integrated circuits -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immunity, 150 kHz to 1
GHz - Part 3: Bulk Current Injection (BCI) method 

4 7 E / 3 3 2 / F D I S IEC 60747-5-5, Ed. 1 Semiconductor devices - Discrete devices - Part 5-5: Optoelectronic devices -
P h o t o c o u p l e r s

4 7 E / 3 3 3 / F D I S IEC 60747-9, Ed. 2 Semiconductor devices - Discrete devices - Part 9: Insulated-gate bipolar
transistors (IGBTs) 

6 2 D / 6 1 6 / C D V IEC 80601-2-59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59: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screening thermographs for human feb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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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 S C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temperature screening

6 6 / 3 8 3 / C D V IEC 61010-031 A1 Ed.1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031: Safety requirements for hand-held probe assemblies
for electrical measurement and test

8 6 A / 1 1 6 0 / C D V IEC 60793-2-60 Ed. 1.0 Optical fibres - Part 2-60: Product specifications - Sectional specification for
category C single-mode intraconnection fibres

C I S / A / 7 5 0 / F D I S CISPR 16-1-4 A1 Ed.2 Definition of reference for radiated emission measurements

3 / 8 4 9 / C D V IEC 62491 Ed.1 Industrial systems, installations and equipment and industrial products -
Labelling of cables and cores

3 4 B / 1 3 4 1 / F D I S IEC 60061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Part 4: Guidelines and general information
Guidelines for new fits in the field of general lighting 

4 4 / 5 6 0 / F D I S Amendment 1 to Safety of machinery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 Part 1: General
IEC 61496-1 requirements and tests

6 1 / 3 4 1 0 / F D I S IEC 60335-2-6-A2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ationary cooking ranges, hobs, ovens and similar
a p p l i a n c e s

6 1 / 3 4 1 1 / F D I S IEC 60335-2-23-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ppliances for skin or hair care

6 1 / 3 4 1 2 / F D I S IEC 60335-2-105-A1 Ed 1.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10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ultifunctional shower cabinets

6 1 / 3 4 1 3 / F D I S IEC 60335-2-108 Ed 1.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10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trolysers

6 1 E / 5 8 6 / F D I S IEC 60335-2-47-A1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electric boiling pans

6 2 C / 4 2 9 / F D I S IEC 60976 Ed.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Medical electron accelerators - Function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6 5 A / 4 9 6 F / C D V IEC 61512-3 Batch control - Part 3: General and Site Recipe Models and Representation

8 0 / 4 8 7 / F D I S IEC 61097-4 Ed.2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 Part 4: INMARSAT-C
ship earth station and INMARSAT enhanced group call (EGC) equipment -
Operational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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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 4 8 6 / C D V IEC 62446 Ed.1 Grid connected PV systems - Minimum requirements for system
documentation, commissioning tests, and inspection requirements

8 6 C / 7 7 2 / F D I S IEC 61290-10-2 Ed 2.0 Optical amplifiers - Test methods - Part 10-2: Multichannel parameters - Pulse
method using a gated optical spectrum analyzer

1 0 0 / 1 2 5 8 / C D V IEC 61606-3 Audio and audiovisual equipment - Digital audio parts - Basic measurements
methods of audio characteristics - Part 3: Professional use (TC 100)

1 0 0 / 1 2 6 0 / C D V IEC 62480 Multimedia Home Network - Network Interfaces for Network Adapter
( T C 1 0 0 / T A 9 )

1 3 / 1 4 1 2 F / C D V IEC 62058-21 Electricity metering equipment (ac) - acceptance inspection - Part 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omechanical meters for active energy
(classes 0,5, 1 and 2)

1 3 / 1 4 1 3 F / C D V IEC 62058-31 Electricity metering equipment (ac) - acceptance inspection - Part 3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atic meters for active energy (classes 0,2 S, 0,5
S, 1 and 2)

1 4 / 5 6 2 / C D V IEC 60076-12 Ed.1 Power transformers - Part 12: Loading guide for dry-type power transformers 

1 7 A / 7 9 9 / F D I S IEC 62271-1 Ed.1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1: Common specifications

2 3 J / 2 9 7 F / C D V CEI 61020-1 Ed.2 Interrupteurs èl e c t r o mècaniques pour èquipements èlectriques et èl e c t r o n i q u e s
- Partie 1: Spècification gènèr i q u e

3 4 B / 1 3 4 2 / C D V IEC 60238 A1 Ed.8 Edison Screw lampholders

3 4 B / 1 3 4 3 / C D V IEC 60399 A1 Ed.2 Barrel thread for lampholders with shade holder ring

3 4 B / 1 3 4 4 / C D V IEC 60400 Ed.7 Lampholders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and starterholders

3 4 B / 1 3 4 5 / C D V IEC 60838-1 A1 Ed.4 Miscellaneous lamphold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3 4 B / 1 3 4 6 / C D V IEC 61184 Ed.3 Bayonet lampholders

3 8 / 3 6 0 / F D I S IEC 61869-1 Ed.1 Instrument transform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8 6 / 2 8 0 / C D V IEC 62496-1 Ed 1.0 Optical circuit boards - General standard

7 7 A / 5 9 8 / C D V IEC 61000-4-30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30: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Power quality measurement methods 

8 6 B / 2 5 8 1 / C D V IEC 61754-7 Ed 3.0 Fibre optic connector interfaces - Part 7: Type MPO connecto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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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C / 7 7 4 / C D V IEC 61291-4 Ed 2.0 Optical amplifier specifications - Part 4: Multichannel applications -
Performance specification template

9 1 / 6 9 8 / F D I S IEC 61189-3, Ed. 2 Test methods for electrical materials,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on
structures and assemblies - Part 3: Test methods for interconnection structures
(printed boards)

9 1 / 7 0 1 / C D V NP-CDV: Printed board and printed board assemblies - Design and use - Part 7:
IEC 61188-7, Ed. 1 Sectional requirements - Electronic component zero orientation for CAD library

c o n s t r u c t i o n

1 0 0 / 1 2 6 6 / C D V IEC 62379-2 Common control interface - Part 2: Audio

1 1 0 / 1 1 7 / C D V IEC 61747-5-3 Ed. 1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s - Part 5-3: Glass strength and reliability
measurement method

1 1 2 / 5 8 F / C D V CEI 60216-5 Ed. 3.0 M a tèriaux isolants èlectriques - Propriètès d'endurance thermique - Partie 5:
Dètermination de l'indice d'endurance thermique relatif (RTE) d'un matèr i a u
i s o l a n t

C I S / B / 4 3 5 / C D V CISPR 11 Ed. 5 Industric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Radio frequency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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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전기전자 빙고게임용전자기기 0 7 - 7 - 2 9 - 7 빙고게임기의조정장치기기의형식승인빙고게임기의

기능과안전관련조건들

2 콜롬비아 농산품 가축 0 7 - 7 - 2 9 - 2 8 콜롬비아농업청no. 001599 2007.6.20 “수의병원

(veterinary diagnostic laboratories) 등록규정”

내용은수의진단실험실의등록요건, 필요한문서, 전문

가등록, 등록발행일, 용어와등록갱신, 등록연장, 개정,

등록자의의무, 최종규정등

3 콜롬비아 바이오환경 바이오연료 0 7 - 7 - 3 1 0 - 1 콜롬비아광산에너지부법령“콜롬비아바이오연료사

용촉진법령과연료를사용하는엔진구동기계와장비

및자동차에적용하는법령들”

4 핀란드 기계건설 공조장치 0 7 - 7 - 4 1 0 - 1 빌딩내부공기와통풍에대한환경부안관련기술규정

과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 2003년에내용에몇가지정

도수정했다.

5 우간다 전기전자 가정용전기스위치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 74 2006. 12. 29제4. 5장(가정용

스위치와고정전기설치, 저전압스위치기어및 기어조

정기, 가전기기스위치와퓨즈)

6 우간다 정보디지털 정보통신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4 . 3장(유무선통

신)

7 우간다 바이오환경 "시린지, 온도계"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6장(가스볼륨측

정기, 임상용온도계, 시린지등)

8 우간다 전기전자 가전기기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4 . 1장(가전기기

표준)

9 우간다 전기전자 가정용전기함등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 74 2006. 12. 29제4 . 6장(가정용

전기기기의외함과비슷한고정전기설비등)

1 0 우간다 농산품 곡식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1 . 4장(곡물류표

준)

1 1 우간다 기계건설 목재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2 . 2장(목재제

품)

1 2 우간다 기계건설 철강재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 no.74 2006. 12. 29제2 . 3장(건설용

철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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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우간다 전기전자 안정장치와U P S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4 . 7장(안정장치

와U P S에대한표준)

1 4 우간다 기계건설 지붕재료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2 . 1장(지붕재료

에대한표준)

1 5 우간다 전기전자 파워트랜스포머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4 . 8장(파워트랜

스포머표준)

1 6 우간다 농산품 식물성기름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1 . 2장(식물성기

름제조업자가준수해야할규정및표준)

1 7 우간다 식의약품 식품영양표시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1 . 6장(식품영양

표시)

1 8 우간다 식의약품 우유 0 7 - 7 - 5 9 - 5 우간다관보vol.c.no.74 2006. 12. 29제1 . 1장(우유제품

의생산표준)

1 9 미국 바이오환경 일반도구나성형도구 0 7 - 7 - 8 9 - 5 일반도구와성형도구: 피부기구의국부적접근( t o p i c a l

a p p r o x i m a t i o n )을 위한생체접착제의재분류F D A는 생

체접착제를I I I급에서I I급으로변경제안하였다. Non-

topical use는I I I급으로그대로두고, 사전시장승인제도

( P M A s )도 그대로받아야한다. FDA는이법을연방식

품의약화장품법에의거개정제안하였다.

2 0 루마니아 생활용품 직조직물 0 7 - 7 - 9 7 - 3 1 SR6142:2007 직조직물: 면적이나길이당질량결정법직

조물이나비직조물에해당

2 1 루마니아 생활용품 직물과실 0 7 - 7 - 9 7 - 3 1 SR 12806:2007 섬유와실; 용어섬유직물과실 관련한

용어와정의

2 2 슬로베니아 농산품 농산품과식품 0 7 - 7 - 9 9 / 3 1 농산품과식품에대한잔류농약제한치에대한규정개

정법개정내용은다른E U국가들처럼같은M R L을적용

하고, 일반적으로50% 불확도를시험소간변동성의범

위로정하고규제당국에도권장되는수치. 검사자의능

력은더확실하게정의했다.

2 3 대만 전기전자 전기미터 0 7 - 7 - 9 9 - 9 전기미터기형식승인규격C N S 1 4 6 0 7과 IEC 60687,

61036, 61268을참고하였다. 이규격을채택하고모든

정적전기미터들은수입품과국내제품포함하여본기술

규정을준수하는형식승인을통과해야사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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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루마니아 농산품 F o r k 0 7 - 7 - 1 0 8 - 3 1 SR 2443:2007 돼지고기( F o r k )표준

2 5 루마니아 농산품 양고기와염소고기 0 7 - 7 - 1 0 8 - 3 1 SR 3275:2007 양과염소고기표준

2 6 루마니아 농산품 닭고기등 0 7 - 7 - 1 0 8 - 3 1 SR 7031:2007 가금류고기표준

2 7 루마니아 농산품 치즈 0 7 - 7 - 1 0 8 - 3 1 SR 1981:2007 희고짠(brined) 치즈표준

2 8 남아공 농산품 밀 0 7 - 7 - 1 1 9 - 6 남아공에판매예정인밀제품의마킹과포장, 등급관련

규정으로농산품표준법(1990) 에의거작성"

2 9 케냐 화학세라믹 섬유유연제 0 7 - 7 - 1 3 9 - 1 3 1797: 섬유유연제규격

3 0 케냐 생활용품 담요 0 7 - 7 - 1 3 9 - 1 3 KS 117:제5부: 2007 직물담요제5부: 아크릴섬유담요

규격

3 1 케냐 식의약품 인스턴트커피 0 7 - 7 - 1 3 9 - 1 3 KS 175:2007 인스턴트커피규격시험방법과필요한요

건등을규정

3 2 케냐 식의약품 볶은커피와가루 0 7 - 7 - 1 3 9 - 1 3 볶은커피와커피가루의시험방법과요건들

3 3 에콰도르 전기전자 "도전체, 전선" 0 7 - 7 - 1 6 9 - 1 6 에콰도르기술규정RTE INEN 021 절연도체와와이어

규격제품범위와세부내용, 필요요건과라벨링요건, 적

합성평가시험들, 참고표준, 관리절차,감독검사기관, 범

칙규정, 등등을담고있다.

3 4 캐나다 식의약품 약성분 0 7 - 7 - 1 7 9 - 2 0 식품의약법개정(Notice of Intent- Project No.1541-

Schedule F)schedule F의제1부개정안의코멘트를수

렴하는NOI, 피부에사용하는용도로, diclofenac 1% 이

하농도단일재료로판매하는데에처방전없이판매를

허용하는내용schedule F는의약원료리스트며식품의

약법C . 0 1 . 0 4 1에서C.01.049 섹션에의해판매가통제

된다. 제1부는수의용이나인체용으로처방전이필요

한의약원료리스트와제2부는인체용으로처방전이필

요한약리스트와수의용으로처방전이필요하지않은

리스트를포함하고있다.

3 5 한국 식의약품 기능성식품 0 7 - 7 - 1 7 8 - 1 0 기능성식품의라벨링표준개정안- 라벨링의크기를크

게한다. -소금의양을줄이고, 비타민C를증가시킨다. -

포장지재사용허용- 기능성식품의정의“신체에유용

한 기능을하는물질을담은가공된식품이나제조된

식품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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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스웨덴 화학세라믹 탄약 0 7 - 7 - 1 7 1 0 - 1 화학제품( 1 9 9 8 : 9 4 4 )의 수출, 수입과처리와관련하여

금지법령의개정제안2 0 0 8년1월1일모든탄약에서납

성분 포함을 금지하는 금지안이 시행되는 안을

g / t b t / n / s w e / 4로 이미통보하였다. 그러나스웨덴환경

청과화학물질감독청이이다시이문제를조사하여모든

것을대상으로하지않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 따라서

정부는이결과를토대로해당안을철회할것을제안함

3 7 파라과이 에너지물류 L P G 0 7 - 7 - 1 7 9 - 1 7 수입절차와L P G의 수입기술규정법령제정석유화학

관련제품의시장출시와수입다양화와팽창으로품질

관리에대한필요성이증가, 시장출시절차와환경보호

차원에제정

3 8 파라과이 생활용품 섬유제품의라벨링 0 7 - 7 - 1 7 9 - 1 7 섬유제품의라벨링관련한메르코수기술규정섬유제품

성분과처리요건과세탁, 보관에대한내용을제공

3 9 파라과이 에너지물류 연료 0 7 - 7 - 1 7 - No.10.397/07 “연료에대한 최소품질요건”, 법령

No.911 “정제, 수입, 배급, 시장화규정및n o . 4 3 5 / 0 1의

폐지”의확대

4 0 파라과이 화학세라믹 플라스틱 0 7 - 7 - 1 7 - 플라스틱제품의첨부물에대한positive list 의개정. 식

품과직접접촉하는포장이나제품의생산에서사용되

는 물질로n o . 5 0 / 0 1에 대한공통시장그룹의기준에일

치되게개정

4 1 코스타리카 농산품 상추 0 7 - 7 - 1 8 9 - 1 8 코스타리카기술규정No. 402:2007 : 상추국내또는수입

산상추의라벨링요건과안전, 품질, 포장에대한정의

4 2 코스타리카 농산품 콩 0 7 - 7 - 1 8 9 - 1 8 수입산콩에대한라벨링요건과안전, 품질, 포장에대

한정의

4 3 코스타리카 기타 계량 0 7 - 7 - 1 8 9 - 1 9 코스타리카기술규정404:2007 혈압측정용계량기기.

온도계와혈압계의기계적인계량요건을확립해정확

성과신뢰성을보증하기위한것.

4 4 미국 화학세라믹에어로졸스프레이코팅제0 7 - 7 - 1 9 8 - 1 5 에어로졸코팅에대한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 표준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반응성

기반에어로졸코팅VOC 규제안을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의거제정. 제안된규정은CAA 183(e)

장을이행하는것으로1 9 9 0년도에개정되었다. 제안안

은 오존형성에기여하는voc 방출을줄일목적으로소

비자제품에서voc 조절을요구하고, 이러한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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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주 요 내 용

반응성에기반한(reactivity based) 에어로졸코팅규정을

제정하고자한다. 많은주들이질량기반(mass based)의

voc  감소를법령에포함하고있는데환경보호청은이

보다현 제안안인반응성기반의접근법이오존형성을

줄이는데효과적이라고판단하고있다. 

4 5 니카라과 식의약품 가공식품과음료수 0 7 - 7 - 1 9 9 - 1 9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67.04.40.07 가공식품과

음료수.기술규정의목적은채소, 동물성그리고해산물

기름이나지방, 또한관련식품제품들로사전포장되거

나, 처리되어사람이먹을수 있도록만든것으로중앙

아메리카시장에출시된제품에대한세부규격을제정

하기위한것

4 6 니카라과 에너지물류 무수연료에탄올 0 7 - 7 - 1 9 9 - 1 9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75.02.46:07. 무수연료

에탄올과변성된무수연료에탄올그리고가솔린과의

혼합물제품에대한세부규격

4 7 브라질 식의약품 제약품 0 7 - 7 - 2 0 9 - 2 0 No.50 2007.5.28 - 의약품복용에대한용어규정레이블

링, 패키징, 등록절차에사용되는표준화된용어

4 8 브라질 기계건설 소화기 0 7 - 7 - 2 0 8 - 0 4 정부안No 173 2007.5.30 - 소화기의강제적합성평가

절차에대한법령본법령은소화기의공급자자기선언

에 관한내용으로법령이나오고나서9개월후에는제

조자와수입자들은이 규정을따라야하며, 12개월후

에는소매업자들에게도적용된다.

4 9 미국 농산품 유전자조작유기체 0 7 - 7 - 2 0 9 - 1 7 유전자공학을통해생산된제품과유기체미농무부식

물보건검사서비스(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유

전자조작유기체의수입과주(州)간이동, 환경배출물

질 등에대한규정을개정할지를결정하는규제프로

그램을검토중. USDA/APHIS는고려중인개정안에대

한 의견수렴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D r a f 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에대한계속적인대중

의견과데이터의제출이좀더나은개정안을작성하는

데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

5 0 코스타리카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0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NO. 11.03.47:07: 의약품. 품질

관리품질검사를위하여규제당국에서실시하는분석

실험에대한법령수입산이나국내에서제정되는모든

의약품에대해서적용된다.

5 1 니콰라과이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0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NO. 11.03.47:07: 의약품.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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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품질검사를위하여규제당국에서실시하는분석

실험에대한법령수입산이나국내에서제정되는모든

의약품에대해서적용된다.

5 2 엘살바도르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0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NO. 11.03.47:07: 의약품. 품질

관리품질검사를위하여규제당국에서실시하는분석

실험에대한법령수입산이나국내에서제정되는모든

의약품에대해서적용된다.

5 3 코스타리카 식의약품 식품과음료 0 7 - 7 - 2 0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67.04.40.07 가공식품과

음료수.기술규정의목적은채소, 동물성그리고해산물

기름이나지방, 또한관련식품제품들로사전포장되거

나, 처리되어사람이먹을수 있도록만든것으로중앙

아메리카시장에출시된제품에대한세부규격을제정

하기위한것

5 4 엘살바도르 에너지물류 무수연료에탄올 0 7 - 7 - 2 0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75.02.46:07. 무수연료

에탄올과변성된무수연료에탄올그리고가솔린과의

혼합물제품에대한세부규격

5 5 엘살바도르 식의약품 가공식품과음료수 0 7 - 7 - 2 0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67.04.40.07 가공식품과

음료수.기술규정의목적은채소, 동물성그리고해산물

기름이나지방, 또한관련식품제품들로사전포장되거

나, 처리되어사람이먹을수있도록만든것으로중앙

아메리카시장에출시된제품에대한세부규격을제정

하기위한것

5 6 과테말라 에너지물류 무수연료에탄올 0 7 - 7 - 2 3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No. 75.02.46:07. : 무수

연료에탄올과변성무수에탄올과가솔린혼합물세부

규격

5 7 과테말라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3 9 - 2 0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NO. 11.03.47:07: 의약품. 품질

관리품질검사를위하여규제당국에서실시하는분석

실험에대한법령수입산이나국내에서제정되는모든

의약품에대해서적용된다.

5 8 과테말라 식의약품 가공식품과음료 0 7 - 7 - 2 3 9 - 2 3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No. 67.04.40.07: 가공

식품과음료. 지방과오일규격통보규정은식용으로소

비되기위해사전포장되거나처리된먹을수있는제품

과동물, 식물, 마기린오일과지방에대한규격- 규격과

매개변수들은사전포장된정제된오일과지방에대해

적용된다. 오일과지방은화학적변화또는지리적또는

기후적변화과정에따라서보조적인기준이기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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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확인하는데사용될수있다.

5 9 태국 정보디지털 무선통신장비 0 7 - 7 - 2 4 9 - 2 4 적합성평가기관의면허요건에관한국가통신위원회

(NTC) 제정안통보N T C는적합성평가기관으로서사설

무선통신시험소( T T L )에 대한면허기준을설정. TTL의

분류, 신청, 면허와기간, 권리와의무, 감독과시행조직

등을규정.

6 0 태국 정보디지털 무선통신장비 0 7 - 7 - 2 4 9 - 2 4 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국가통신위원회(NTC) 법령무

선통신과유선통신장비의적합성평가절차에대해규

정, NTC 법령은적합성평가내용을포함하고해외에서

의 시험리포트와인증은몇몇건에대해N T C의승인받

아야한다.

6 1 태국 정보디지털 무선통신장비 0 7 - 7 - 2 4 9 - 2 4 통신장비적합성평가관련국가통신위원회( N T C )의 통

보안수입품과국내제조품의적합성평가규정, 무선라

인, 무선장비을대상으로하고, NTC와T T L의 적합성평

가내용을담고있다. 또한, SDoC와시험성적서와인증

서, 제조자의권한과의무, 사후시장관리등의내용도

담고있다.

6 2 캐나다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4 9 - 1 9 식품의약품법개정(PJT NO.1528-Schedule F)동법스케

줄F, 제1부리스트의수정사항과7개의약물질을첨부

하는개정안에대해의견제시기회를제공

6 3 뉴질랜드 생활용품 샤위기등 0 7 - 7 - 2 5 9 - 2 5 샤워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화장실용품, 소변기등등

물절약관련라벨링강제요건6개품목에대한물절약관

련한라벨링강제요건을제안. 이제품들은뉴질랜드에

서판매, 리스품등을대상. 이내용의대부분은호주/뉴

질랜드표준6 4 0 0에 채택되어있다. 그리고법적부분에

대한이슈를논의하고, 제품시험, 라벨포멧, 부착위치,

스타등급결정, 시험과라벨링등의내용을담고있다. 

6 4 일본 에너지물류 자동차 0 7 - 7 - 2 5 9 - 2 8 자동차의안전규정개정고전압을사용하는하이브리

드 전기자동차와전기자동차에대한법령정상사용상

태나충돌시에전기쇼크로부터운전자와승객을보호

하기위한전기보호장치에대한신규요건포함

6 5 일본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5 9 - 1 8 생물학적성분표준에대한부분개정의약품원료로사용

될수있는r u m i n a n t의원산지리스트에서칠레를제외

6 6 온두라스 식의약품 의약품 0 7 - 7 - 2 5 9 - 2 5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No. 11.03.47.07 :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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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품질관리품질검사를위한검사기관이따라야할분

석시험들

6 7 덴마크 기계건설 빌딩 0 7 - 7 - 2 5 1 1 - 1 빌딩규정2007 개정1유로코드를사용한빌딩디자인과

건설

6 8 캐나다 식의약품 t r a m a d o l 0 7 - 7 - 2 5 9 - 2 0 약물과물질법의schedule I의개정법안( C D S A )마취약

물조정법안( N C R )개정개정목적은법안에t r a m a d o l을

추가시키기위함이다.제조업자들은NCR 법안의통제

를표시하기위하여“N”표시를제품외부에표시하여야

한다. 이에대한비용은크지않을것이며, 적정한이행

기간을유예할것이다.

6 9 온두라스 식의약품 가공식품과음료 0 7 - 7 - 2 5 9 - 2 5 중앙아메리카기술규정(RTCA) No. 67.04.40.08: 가공

식품과음료. 지방과오일규격통보규정은식용으로소

비되기위해사전포장되거나처리된먹을수있는제품

과동물, 식물, 마기린오일과지방에대한규격- 규격과

매개변수들은사전포장된정제된오일과지방에대해

적용된다. 오일과지방은화학적변화또는지리적또는

기후적변화과정에따라서보조적인기준이기준준수

을확인하는데사용될수있다.

7 0 미국 농산품 에탄올 0 7 - 7 - 3 0 9 - 1 8 에탄올생산을위한곡물들의구분과에탄올관련제품

들의표준화된시험에있어서의농무부의역활미농무

부는생산자, 취급자, 가축사료업자, 산업대표자, 그리

고 이문제에관심있는사람들이에탄올생산을위한곡

물종류의구분을하는문제와생산자표준시험방법에

대해정부의적절한역할이무엇인지에대한의견을수

렴 중. 정부는이 산업분야의발전을관찰하고산업간

의협력을증진시키고, 에탄올생산품의시장성을지원

할 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구

할시기로판단

7 1 호주 식의약품 식품 0 7 - 7 - 3 1 8 - 3 1 P 3 0 5제안서의 적합성리포트- 신규식품의독점

(Exclusivity of Novel Foods)제안목적은표준1.5.1 호주

/뉴질랜드식품표준코드를개정해신규식품의독점허

용안을포함하기위해서다. 신규식품의독점허용은한

식품종류의한브랜드에대해서며1 5개월동안허용된

다. 그이후는효력이상실

7 2 일본 에너지물류 에너지법 0 7 - 7 - 3 1 9 - 2 8 에너지법의산하정부법안과시행규칙의개정. 그리고

통산산업청의정부통보에너지사용관련법안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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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제4 8조에리스트된예외사항들, 제조업자와수

입업자관련표준과수치로정의된에너지소비량관련

한제품성능측정방법등이개정될것이다.

7 3 일본 전기전자 전기기기 0 7 - 7 - 3 1 1 0 - 1 전기기기: 가전기기품질라벨링법령에규정된에어컨

동법의정부통보의일부개정전기제품의품질라벨링

법령에대한라벨링과준수에대한개정; 항목이름과

년간성능지수를대기오염방지법라벨링에선언된특

정항목에추가

7 4 뉴질랜드 식의약품 식품 0 7 - 7 - 3 1 8 - 3 1 P 3 0 5제안서의 적합성리포트- 신규식품의독점

(Exclusivity of Novel Foods)제안목적은표준1.5.1 호주

/뉴질랜드식품표준코드를개정해신규식품의독점허

용안을포함하기위해서다. 신규식품의독점허용은한

식품종류의한브랜드에대해서며1 5개월동안허용된

다. 그이후는효력이상실

7 5 필리핀 화학세라믹 세라믹타일 0 7 - 7 - 3 1 - 행정부법령No.01, series of 2007 - 세라믹타일강제표

준- 정의, 분류, 특징과마킹DAO 1:2007은모든제조자,

판매업자, 수입업자와소매업자들이PNS ISO

1 3 0 0 6 : 2 0 0 7요건을따르지않는다면RA 7394, EO 913과

DAO 02:2002 하책임과벌칙규정에따라패널티를부

과해야한다. D T I제품인증제도-제품표준국( B P S )로 알려

진3자인증제도는모든제조업자와수입업자는판매와

유통전에수입상품허가( I C C )와 필리핀표준허가를필

요로한다.

7 6 미국 화학세라믹 V O C 0 7 - 7 - 3 1 8 - 1 6 소비자제품에서의휘발성유기성분( V O C )의 조정제안

번호2 0 0 7 - P 1 5 5메인주환경보호국은소비자제품에서

의 V O C방출을강조한ch.152 개정안을채택하는것을

제안.개정안은규제대상품목약 1 8항목을추가하고,

몇몇항목에는독성물질의제한치를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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